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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추진배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20.7월 ~ 12월)

2. 협의회 구성 ․운영방식

가. 협의회 구성

(위원) 학계 ․법률 등 인터넷 정책 전문가 14인, 소비자 ․시민단체 3인,

인터넷 ․통신 국내 ․외 사업자* 9인, 관련단체** 3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

* 인터넷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통신사(SKT, KT, LGU+)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기 ․제2기는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제3기는 단일

회의체로 운영하며 구성원 수를 조정(’19년 42명 → ’20년 31명) 

� (위원장) 전문가 중에서 홍대식 교수를 선정,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논의안건 조율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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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구 분 기준 ․방법

전문가(14인) ICT ․법률 ․경영 ․경제 등 민간 전문가 위촉

소비자 ․시민단체(3인) 소비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인터넷 ․통신사(9인) 인터넷 기업(6사), 통신사(3사)에서 각 1인 위촉

관련단체(3인)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 협회에서 각 1인 위촉

정부(2인) 인터넷 정책 관련 2개 부처 담당 국장

※ 위원 명단은 첨부 참조

(운영 방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논의 의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 선정 ․논의

(운영 기간) 약 5개월 간 운영(’20.7월 ∼ 12월)

(회의 진행) 발제자의 의제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회의 공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 가능

(활용 방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정책수립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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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경과

총 6차례 회의 개최 (대면회의 5회, 서면회의 1회)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20.7.23)

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조발제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 동향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

2차

(20.9.3)

신유형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앱 마켓, 구독경제 및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데이터 이동권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3차

(20.10.12)
〃

◦앱 마켓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

4차

(20.11.5)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 5G 망 투자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

5차

(20.12.7)

신유형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 강화

◦알고리즘 경제 기반 신규서비스 사례와 정책방안

◦빅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 및 프라이버시 문제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허위 ․ 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주요 이슈

6차

(20.12.31)

결과보고서

(서면회의)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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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논의내용

1. 신유형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신규서비스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 제고방안에 관하여 총 2차례(제2차, 제5차 회의) 논의 진행

구독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서비스에서의 이용자 피해,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알고리즘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등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1. 개 요

이용자 개념의 변화 ․확장,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고려해 사업자 

중심의 이용자 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이용자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용자 피해 예방 ․구제 측면과 더불어, 합리적 소비와 시장효율화 압력

등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혁신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능화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이에 구독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서비스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 및 데이터 ․ AI 기술 발달에 대응한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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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대응

(1) 구독경제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

논의 배경

전자상거래 규모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콘텐츠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반복적

으로 상품을 구매 ․배송 받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활성화되고 있음

�구독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의 온라인 서비스, 

유료 멤버쉽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비가 

발생하는 상품의 정기적인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

<구독경제 서비스의 주요 유형 및 사례>

유형 판매 상품/서비스 주요 사례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동영상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음원 스트리밍 멜론, 지니뮤직, 바이브

프리미엄 서비스
할인쿠폰, 배송우대 지마켓, 쿠팡, 옥션

광고제거 유튜브, 스포티파이

정기 배송
의류 위클리셔츠, 미하이삭스

도서 플라이북 플러스

출처: 매일경제, 뉴스토마토 기사 취합

구독을 통해 사업자는 고정적인 매출과 회원을 확보하여 예측성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는 반복된 구매로 인한 불편함 감소, 상품 ․서비스의 선정 ․구매

등을 전문가를 통해 쉽게 해결하여 피로도 감소 등 편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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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독경제로 인해 기존 무료 중심이었던 온라인 서비스의 틀을 

벗어나 유료결제가 활성화되고 계속적 거래를 지향함에 따라 기존의 

일회성 구매의 경우와 성격이 다른 이용자 피해사례 및 비합리적 소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이용자 피해사례

(위약금 발생)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임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존재

(정보 부족) 이용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 이용과정 중의 비용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충분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무료체험 등을 포함한 구독 결정을 위해 체험 대상자 여부, 무료 체험

후 결제 동의 여부 등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에도 이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아 피해 발생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구입 당시 고려했던 핵심 콘텐츠가 사라지거나 

비용이 인상되어 자신의 취향 ․이용경향에 맞지 않는 경우 피해 발생

(비합리적 소비 우려) 장기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전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현혹된 이용자가 비합리적

소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일부 이용자들은 구독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크지 않음에도 해지 과정의

귀찮음 등으로 소액의 구독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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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위약금 기준 개선) 일부 사업 유형에만 제시되고 있는 위약금 산정기준*을

구독서비스에 확대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 

*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국내결혼 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 피트니스업, 요가 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

(정보 제공 강화)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비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추천 서비스 등에서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위약금 기준 개선) 몇 개 사업 유형만을 규정해 위약금 기준을 만든다면

실효성은 없고 계약의 자유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영상, 지식정보, 만화 및 캐릭터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각 분류 내에서도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 복합적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선례가 있음

�아울러, 해외 CP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규제 신설은 

역차별 규제가 될 것임

(정보 제공 강화) 이미 여러 사업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내놓고

그에 맞는 약정과 조건을 제시하면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약정과 법령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 “충분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는” 구독

서비스가 의미하는 바가 모든 구독서비스를 두고 전제한 것이라면,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 어떤 가치도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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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위약금 기준 개선) 구독경제서비스는 서비스 제공방식과 사업모델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므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경쟁 체제에 역행할 수 있음

�대부분의 월정액 구독서비스는 기존 약정할인과 달리 매달 정기결제가

이루어질 뿐 특별히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월 1만원 안팎의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임

�해당 문제는 구독서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로 기존 

약관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임

(정보 제공 강화) 일반적인 구독서비스에서 정보 부족 문제가 이용자

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규제를 신설했을 때 산업에 

미치는 부담 대비 이용자에게 얼마나 큰 구제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면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기존 법령에 따라 대다수 서비스는 최소한의 청약철회, 해지 ․환불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설령 이용자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독을

시작해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아무런 제약 없이 

해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나 의무가 신설될 경우 이용자에게 

별다른 효용성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산업에 큰 부담만

미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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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사

(위약금 기준 개선) 정액제 가입 후 하루에도 수많은 음악 ․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루 사용 후 해지가 반복되면 CP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콘텐츠 창작자의 의욕과 콘텐츠 가치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위약금은 사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이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 ․

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

(정보 제공 강화)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어느 수준까지 고지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현재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으나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인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며, 고지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양이 방대하여 확인을 못했다는 의견도 있음

�이용자가 본인 과실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협의회 논의결과

구독경제 서비스 유형별로 위약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찬성) 일의적 기준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별 범주화를 통해 동일 ․

유사 성격의 서비스별로 일정한 위약금 기준을 정할 필요

�구독경제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위약금도 사업유형별로 범주화

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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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위약금은 계약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외에 일률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함

�여러 세부 산업이 존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유형도 다양하여 ‘사업

유형별’ 위약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것임

구독경제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하는지 여부

구독서비스에 대한 비용 표시 방법을 어떠한 조건 하에 해당되는 가격인지

약정 기간과 결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추천 

서비스 등에서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

사전에 계약의 중요 사항을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은 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임

다만, 계약체결 단계 등 어느 한순간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면 실질적인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한번의 인식을 위한 정보 

제공보다는 이용자가 항상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한편, 사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히 효용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의무를 지우는 것

이라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현재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의무 신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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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뒷광고 및 라이브 커머스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

논의 배경

유명인(social influencer)들이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서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면서도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우회적

으로 표기하는 이른바 ‘뒷광고(hidden advertising)’가 문제되고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 형식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공정위 추천 ․보증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뒷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한편,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음

※ ’20년 라이브 커머스 시장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155조원 추정)의 1.9%인 3조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23년에는 8조원(3.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을 하면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면허사업인 홈쇼핑은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상품을 설명할 때 표현과 구성 등에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내용규제가 적용되고, 전체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할 의무 등이 있음

�이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그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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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현행 법제도

(표시광고법) 추천 ․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20. 6. 22일) 문자, 사진, 동영상 및 

실시간 방송 플랫폼 등 추천 ․보증이 행해지는 SNS 매체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형식과 예시를 마련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 ․브랜드를 노출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 ․보증의 예시로 신설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보증을 하는 경우 ‘광고주

와의 고용관계’가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경제적

이해관계의 예시로 신설

(2) 관련 법안 발의현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표시 ․광고가 유통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함(김상희 의원, 

’20. 6월)

나. 해외 현황

(미국)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상품의 추천 ․보증 시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한 가이드라인 발표(FTC, ’19년)

�기업과의 금융, 고용, 가족 관계 등 어떠한 관계라도 있을 경우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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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에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내 숨겨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중 페이스북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동의의결로 종료(’20. 10월)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상품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대가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며, 

광고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게시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EU) ’20. 12. 1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명백한 불법 콘텐츠(어떤 

법령이라도 위반하는 콘텐츠)를 빈번히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의 사전 경고 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의무 부과

주요 논의사항

영국의 인스타그램 동의의결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이용자를 기만한 주체는 외면하고 플랫폼 규제만 강화한다고 하여 해당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없음

�오히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콘텐츠 생산자가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할 수 있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것임

�또한, 정부의 집행력 부재로 인해 규제 사각에 있는 해외 소재 플랫폼

으로 옮겨가서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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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규제를 논의함에 있어 기존의 홈쇼핑 등과 비교하는 

접근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홈쇼핑은 국가 자산인 채널을 할당받고 영업권을 보장받는 만큼 그에

따른 공공성 측면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은

참여자, 수익 배분 등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 됨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침체된 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방송 규제와 비교하는 것은 적용 

가능성도 낮고 과도한 측면이 있음

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뒷광고, 허위 ․

과장 광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음

�수급영상콘텐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송사로부터 수급한 콘텐츠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콘텐츠의 어떤 장면이 광고에 해당되는지는 

영상을 제작한 제작사와 공급사만이 알 수 있는 부분임

다. 통신사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함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인 관리조치만을 강조할 경우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 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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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논의결과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의 뒷광고,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 유도는 강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발

적인 준수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적으로 타당한 접근방법으로 판단됨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뒷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기준 및 이용자 피해 발생시 구제수단에 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이용자” 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해소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필요하며, 정부에서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반면, 뒷광고 등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관리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기 타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만들고 이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제한 등 경제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6 -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논의 배경

플랫폼 사업자의 수평적 확산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 ․보유하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서비스 개선 및 신규서비스 

개발에 활용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트워크 효과, 낮은 한계비용, 규모 ․범위의 경제 등의 특성으로 인해 

독과점화 우려가 존재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이용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유지 ․강화

이로 인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

하게 수집하거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옵션을 불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해외 정책동향

(일본)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기준」을 제정

하여 공표(공취위, ’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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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②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④ 서비스 이용 대가로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 외에 추가 개인

정보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 ①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독일)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제3자의 웹사이트 ․

모바일앱 등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계정에 병합 ․

사용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이 약관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를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부과

(연방카르텔청, ’19. 2월)

�이용자는 제3자 웹사이트 ․모바일앱에서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주요 논의사항

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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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유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인지 여부 및 적절한 설명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유추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피해에 대해 사전에 정보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는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재 쓰이는 이용내역 통지 방법이 오히려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이용자에게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다만, 사전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에 있어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후에도 충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통신사

현행처럼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필요

�다만, 가명정보의 활용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 과정을 거치고 재식별을 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서 활용하는 정보이므로, 이용자에게 활용처를 알려줄

경우 가명처리한 정보를 특정개인으로 재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모순됨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현행 사전 동의체계는 상세내용 파악 없이 필수동의만 동의하고 선택

동의는 무조건 제외할 수 있어 오히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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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 책임을 모두 전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간편 동의 및 사후 철회권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시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

�즉, 사전 통제수단으로서의 동의 제도를 완화하고, 2차 통제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식별 가능성이

낮은 정보나 필수동의 사항은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협의회 논의결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이용자가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기계학습을 통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민감정보의 비지각 학습을 하더라도 

속성값으로 추정이 가능하여 수집해 가는 데이터의 범주를 한정시키는 

것의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 범위 등을 고지하는

노력이 필요

다만, 서비스의 구조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각 서비스 제공단계별 이용자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세부적 확인권이 현실적으로 행사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를 언제든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 방안이라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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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EU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어 글로벌 표준과 괴리된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4. 알고리즘 정보제공 및 선택권

논의 배경

빅데이터가 확산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거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 기술의 적용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 

�고객의 구매 행태를 파악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가격을 제시하거나,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고객 성향에 특화된 추천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알고리즘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자동화된 콘텐츠 제공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이 

왜 그러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프라이

버시 문제 발생

�최적화된 추천이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차단하여 확증 편향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알고리즘에 의존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퇴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권을 부여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21 -

해외 법제도 현황

(EU GDPR)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야기하거나 자신

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짐(제22조) 

※ 예외: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1)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EU나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허가된 경우, (3)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경우

�개인별 맞춤형 의사결정이 AI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권리로서 명시

(EU 디지털서비스법안) ’20. 12. 1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법안은 온라인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프로파일링에 

따르지 않는 옵션 포함)을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美 알고리즘 책임 법안)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알고리즘 책임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됨(’19. 4월)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용 ․저장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 평가 및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은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와 협의하여 영향 

평가를 수행할 의무 부과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이 불공정 ․편향적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야기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

한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22 -

주요 논의사항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시 정보 제공의 

방식은 약관 명시 또는 정책 게시로 충분한지 아니면 개별 고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

�더 나아가 정보 제공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개인화된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설명을 하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견해로 보임

�현재 다수 사업자들은 추천 알고리즘이 선택의 폭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을 품질 악화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음

�아울러, 추천 로직을 어뷰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로직을 공개한다면 로직에 최적화시킨 정보만 유통되는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음

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경험이 축적된 

총합으로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에 확증 편향을 

유발한다는 것은 과도한 의견임

�또한, 알고리즘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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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사 

AI를 통한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만큼 여론 양극화

및 확증 편향과 차별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술 발전 속도 및 생태계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 방식의 

제도 마련을 제안

협의회 논의결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설명에 기초한

선택권이 필요

다양성과 같은 알고리즘의 조절 변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인간 개입적 정책이 명시화될 필요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알고리즘 

정보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다만,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의 법익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해당 알고리즘 적용에 대한 이의권 도입을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설명 요청권 도입을 검토하자는 견해도 제시됨

한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나,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알고리즘이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한 어뷰징 자료 또는 알고리즘 

맞춤형 자료만 양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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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에 관하여 총 2차례

(제2차, 제3차 회의) 논의 진행

앱마켓 관련 법안 검토, 데이터 이동권, 디지털 포용 등

위원이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1. 개 요

플랫폼 경제로 본격 진입하면서 시장 독과점화 및 글로벌 수준의 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중소사업자들과 플랫폼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해 논의함

한편, 일반 국민보다 정보통신기술 접근 및 활용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 불평등을 겪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이에 정보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역량을 강화

하여 기술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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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마켓 관련 법안 검토

논의 배경

’20. 7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 부과를 전체 앱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이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수수료가 콘텐츠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이에 대해 논의함

관련 법안 발의 현황

(홍정민 의원, ’20. 7. 30.)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박성중 의원, ’20. 8. 11.)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 금지

(조승래 의원, ’20. 9. 8.)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

(한준호 의원, ’20. 9. 16.) 모바일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고,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 26 -

(양정숙 의원, ’20. 9. 24.)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

(허은아 의원, ’20. 10. 5.)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제안하는 행위 금지

주요 쟁점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존재

�반면, 앱 마켓의 수수료는 단순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개방형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이며,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콘텐츠 등록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존재

�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

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견해가 대립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일부 개발사들이 핵심 콘텐츠를 

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게만 제공하여 여러 앱 마켓사업자들이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견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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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앱 개발자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내 이용자가 집중된 

앱 마켓에서 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앱 마켓에 

입점 시 추가 개발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구글과 같이 독과점 업체로 성장한 뒤 사용자

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수수료율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견해 존재

�반면, 중소 개발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적정 가격 수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립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해외 CP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앱 마켓은 개발자에게 앱 판매에 대한 정보 

및 통제권을 제공하여 앱을 쉽게 배포하고 이용자들이 이러한 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임

�결제 인프라 내지 시스템은 앱 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이며, 별도로 판매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끼워팔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임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을 이용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시스템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임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앱 마켓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을 파악하려면 앱 마켓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과 앱을 연동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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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픈마켓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금지하는 것임

�나아가 사실상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판매 및 결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앱내에서 인앱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앱 개발자에게는 앱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앱 마켓을 사용할 길이 열려 있으므로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앱과 결제시스템의

연동을 요구하지만 연동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제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 결제 등 

다양한 종류가 이용자의 선택을 위해 제공됨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이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추가적인 입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이용자가 얼마든지 앱 마켓을 

선택할 수 있고 앱 마켓 간의 경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개발자로

하여금 모든 앱 마켓에 강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생각됨

�입법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을 통해 특정 앱스토어를 지원하여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의심되어 적극 반대함

�개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앱 마켓에 출시할지 여부는 자체적인 

리소스와 역량,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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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앱 마켓의 수수료가 과도한지 여부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 및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내용임

�특정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고 자칫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음

�특정 앱 마켓 사업자가 반경쟁 행위를 한다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규제를 하는 것은 반대하며, 시장 기능의 작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글로벌 배포가 가능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마존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동일하게 30%의 수수료를 부과

나. 국내 대형 CP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앱 마켓에서 결제 방식의 강요는 개발자

에게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용자 측면

에서는 개발자 부담의 전가 문제는 물론이고,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제휴 할인 등 이용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콘텐츠 창작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까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인터넷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다양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이 보장되어야 함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앱 마켓사업자” 정의는 사실상 온라인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개념과 괴리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앱 개발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제약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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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OS를 기반으로 한 양대 앱마켓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강요나 유도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사업자” 정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적절하지 못함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의견 유보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현실적으로 앱 마켓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사업자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의 일방적인 신설이나 급격한 

인상은 온라인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함 

�다만, 적정 수수료나 적정 인상률이 얼마인지는 모든 시장에서 일률

적일 수 없고, 집행력의 문제, 가격 상한이 “허가 받은 담합가격”으로

작동할 소지 등이 있어 충분한 고민이 필요

다. 중소 CP 및 스타트업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앱 마켓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결제

시스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CP는 앱 마켓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콘텐츠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며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큼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현행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 및 현재 해당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앱 마켓 진출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앱 마켓에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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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서비스의 앱 마켓 출시는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과는 달리 앱 마켓 별로 각기 다른 대응과 개발, 제품 

관리가 필요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앱 마켓은 특수한 자연독점 시장으로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운영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제재하는 방안은 앱 서비스 제공자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조치가 될 것임

라. 통신사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기업 고유 정책에 대한 규제 타당성 논란이 

존재하며,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하기에도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앱 등록 비용 청구, 다운로드 종량에 따른 비용 청구, 앱 

검증(review)에 따른 수수료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한 결제방식만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앱 마켓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앱 마켓 시장에서 상실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나, 사후규제 형태로 도입 시 

실효성 미흡 우려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개발사들이 피해사례

공개를 꺼리는 등 불공정행위의 적발 ․입증에 한계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국내 앱 마켓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동일한 출발선상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높은 규제

방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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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장의 경우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 보장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음

�모바일 콘텐츠의 동등 제공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주요 대형 

개발사로 대상을 한정 시 중소 개발사의 부담 최소화 가능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한 합리성 논란이 존재

�기업 내부정책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형태로의 접근이 바람직

협의회 논의결과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강요하는 것은 지배력을 전이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앱 개발자들이 결제수단에 의해 앱 마켓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

특정 결제방식 강요는 앱 마켓 사업자 이외에 유사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체 인터넷 생태계에 있어 플랫폼

중립성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한 것이 누구의 이익을 저해한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편익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강요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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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콘텐츠 독점에 의한 서비스 및 공급제한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교묘한 유도 정책이 사라지도록 해야 함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음

시장지배적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경우에만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반면, 이를 강요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즉 공정경쟁 저해 효과, 이용자 이익 저해 효과, 효율성 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다른 앱 마켓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여부

다수의 앱 마켓 환경에서 모두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려면

개발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유리한 규제로 콘텐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차별 없는 제공과 같은 모호한 정책적 강요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가 바람직

콘텐츠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 하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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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앱 마켓의 양면시장적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의 핵심 콘텐츠에 대해

서는 중소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동등제공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가격설정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경쟁활성화 방안이 먼저 강구된 이후 과도한 수수료 규제 필요성을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함

이미 30%의 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인 경쟁사 애플의 선례가 있어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

반면, 과도한 수수료는 콘텐츠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연구에 근거한 기준이 

제시될 것을 전제로 수수료 규제를 찬성하는 견해도 존재

3. 데이터 이동권

논의 배경

빅데이터는 기업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자산으로,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은 그들이 획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함

으로써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고 인접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수 있음

�이에 독과점적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면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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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신용정보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를 ⅰ)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ⅳ) 개인신용평가

회사, ⅴ) 그밖에 위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ⅰ)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ⅱ)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ⅲ)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 간의 권리 ․의무관계

에서 생성된 정보

나. 해외 현황

(EU GDPR)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하나의 컨트롤러로부터 다른 컨트롤러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특정 컨트롤러에 대한 고착(Lock-in)

방지, 개인정보의 공유 및 혁신 촉진에 기여

(EU 디지털시장법안) ’20.12.1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시장법안

(Digital Markets Act)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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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가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時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요건 ․효과 ․범위 등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정한 범위 외에 확장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관련된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의견 유보

다. 통신사

현재 신용정보법에서만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이동권을 보장

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이동권 보장 

관련 개정 작업이 필요

�다만,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할 경우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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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논의결과

이용자의 실질적인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가 고도화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 역시

실질화될 필요가 있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노력도 수반되므로 데이터 주권이 전적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권의 

요건 ․범위,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 필요

중소 사업자에게는 이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 주요국들의 이동성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한 요건의 사업자들에게만 이동성 요건을 부과

신용정보법과 같이 전송수령주체를 국가가 허가한 몇몇 사업자로 한정하여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다만,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와 실험 자료 등이 필요한 단계라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해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시킬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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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포용

논의 배경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회자원에의 접근, 역량, 활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야기

�코로나19 이후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의 일상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공감하고, 이들 내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포용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주요 정책방안

(보편적 서비스 확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 지원, 비수익 지역에 대한 5G 구축 지원 등도 

포괄하도록 개편

(민관 협력모델 발굴)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한 후, 

민관 협의체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을 제안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보편적 서비스 확대) 데이터 중심으로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편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왔음

�취약계층 단말 지원이나 비수익 지역 5G 구축 지원 등 추가적인 확대

개편은 PSTN 손실보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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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는 손실에 대한 부담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 

단말 지원 등은 제조사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

(민관협력 모델 발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관리 운영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가 필요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서비스는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

(기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ICT 기금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

�포털 ․OTT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방송 ․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정체됨

나. 대형 CP

(보편적 서비스 확대)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인허가를

통해 진입 규제를 적용, 영업권을 보장받는 특허 사업자에 관한 것임

�예시 중에 수익/비수익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통신사 내부적으로는

고민일 수 있지만 부적절한 접근법이며, 이 같은 구분이 차별로 이어

지지 않는지 규제기관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이용자는 통신 요금을 지불한 만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통신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민관 협력모델 발굴) 정부와 민간이 각각 노력하다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도출되었을 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조사한 바를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식, 즉 정부 주도 사업은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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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디지털 포용은 민간에서 이미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으며,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나타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다. 중소 CP 및 스타트업

(보편적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의 전면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므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

(민관 협력모델 발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임

협의회 논의결과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단말 지원, 비수익 지역에 대한 5G 

구축 지원 등도 포괄하도록 개편해야 하는지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서, 데이터 이용권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음

보편적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지원 내지 망 구축 지원은 당연히 필요

한편, 접근성은 기본권과 연결되지만, 현 보편적 서비스의 인터넷 속도와 

대역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본 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변화하였으며,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의 새로운 수요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찬성하는 견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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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이 바람직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예산을 적게 주고 기업의 봉사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함

그동안 많은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어 왔으나 민간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되었는데, 민간의 의견이 타당성 여부에 따라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취약계층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기 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집단 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구현해야 함

전국민 대상의 생애 주기형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수준과 기대요소가 반영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교육을 필두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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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5G 및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하여 총 2차례(제4차,

제5차 회의) 논의 진행

위원 및 사업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안 등 논의

1. 개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에 D(Data)-N(Network)-A(AI)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17년 대비 18년 DNA 혁신기업 매출 증가율은 약 25% 수준, AI 분야는 약 73% 수준(DNA 

산업의 실태조사, 19년)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비접촉) 환경이 온택트(on-tact, 온라인

접촉)로 전환되면서 ICT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하는 상황임

정부는 혁신성장의 효과가 높은 점을 인식하고 디지털 뉴딜을 비롯하여 

DN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에 DNA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N) 측면에서 5G 인프라 

확산을 촉진하고, 데이터(D)와 AI(A)를 활용한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2. 5G 활성화 방안

논의 배경

5G는 전송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IoT 등 다수 기기 접속 및 초저지연 

연동을 통해 다양한 신규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 기반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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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이외에 AR, VR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5G 효과를 누리기 위한

충분한 망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 간 적정한 균형에 대한 고민이 존재

�통신3사도 5G 중심 망 구조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 시점 

및 환경여건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통신사로서는 LTE와의 매출 상쇄 효과로 인해 5G로의 전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선점적 자기잠식(preemptive cannibalization)을 통해 5G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 병존

�이에 5G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주요 정책방안

(설비투자 촉진) 대규모 투자유인을 제공하려면 경제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의 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가회수가 중요한 요소

� 5G망 확대 및 주파수 재할당 등 무선에 대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래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면 과거 

및 미래의 원가에 대한 적정한 회수가 중요 

�이를 위해 ①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규모 확대, ②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③ 전기요금 경감방안 검토, ④ 생활 SOC 계획 사전 공유 및 

지원, ⑤ 한전 설비이용대가 개정 등이 필요

(비수익지역 네트워크 공유 강화) 과거에 통신사 간 자율협상을 통해 

로밍*을 운영한 것과 같이, 비수익지역에서 통신사 간 5G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전국적 5G 커버리지를 조기에 확보

* (상호 로밍) KTF ↔ 한솔엠닷컴 (일방향 로밍) SKT → 신세기통신, KTF → 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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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1년부터 ‘5G Fund for Rural America’(보편적 서비스

기금)를 통해 향후 10년간 사업자를 선정, 총 90억 달러 규모의 외곽

지역 5G 구축비를 지원할 예정

(핵심서비스의 발굴 ․지원) 근본적인 5G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기능으로

성장을 견인할 선도서비스를 정부가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

�신기술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으로 인해 5G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핵심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책적으로

선도 태스크 기반을 구축하여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

(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 이용자 측면에서는 비싼 5G 휴대폰 가격이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5G 휴대폰에 한해 단말기

유통법 적용을 완화하여 지원금 인상을 유도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설비투자 촉진) 5G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이동통신

매출 정체 및 21년 주파수 재할당 등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이 지속적

으로 증가(매출액 대비 약 8%)함에 따라 투자여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 설비투자 촉진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

�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규모 확대) 투자여력 확보 위해 전국에 기 

구축된 5G 무선국뿐만 아니라, LTE 무선국도 면허세 감면 혜택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

∙면허세는 주파수 할당대가 개념이 없었을 당시 할당대가 성격으로 

납부했으나, 할당대가 제도 마련 이후 현재에도 지속 납부 중

∙이동통신사는 면허세 외에도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검사수수료 등 

중복 성격의 주파수 이용료(매출액 대비 약 8%)를 납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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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세는 통상 네트워크사업(전기, 가스 등)에서 면허 허가 시

에만 부과되고 있으나, 이동통신은 면허 허가 시에도 부과하고 영업

설비(무선국)에도 이중 부과되고 있는 상황

※ 품질향상을 위해 동일한 주소(site)에 여러 개의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에도 개별 무선국마다

면허세 부과하여 부담 가중

∙정부는 면허세 부담 해소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G 등록면허세 감면을 추진 중이나, 수도권과밀지역 및 LTE 감면 

제외로 감면액은 미미한 수준(3년간 약 20억원)

� (전기요금 경감) 디지털 뉴딜 및 5G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5G 

인프라가 필수재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설비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력’으로 변경할 필요

∙이동통신 설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으로 요금 부과 중

∙그간 ‘산업용 전력’은 광업, 제조업 등이 주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산업용 전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

(비수익지역 네트워크 공유 강화) 이통3사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5G 전국 커버리지를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 및 

5G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

�현재 과기정통부 주관 전담반을 통해 세부 구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2G 로밍 등 과거 사례에서 사업자간 대가 분쟁 없이 자율협정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금번 5G 로밍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이견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핵심서비스의 발굴 ․지원) 공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G 같은 

기반기술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정책이 필요



- 46 -

�정부가 제조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5G 기반의

대규모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의 최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사업 및 관련 제도* 개선 지원이 필요

* 민간투자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신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관련 전자정부법 시행령(제21조) 마련 등

※ 미국의 경우 정부가 대대적 공공발주를 통해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의 대표적인 선단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으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 지원 (예: 80년대 IBM 컴퓨터 대량구매,

2000년대 이후 CIA/국방부 설비 MS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 등)   

�다만, 정부가 직접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기보다는 스마트 교육 등 

기업이 판단하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비스를 대기업 ․중소

기업 차별 없이 초기에 집중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을 것임

※ 예를 들어, 유럽 정부가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자동차 기업들이 선택한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집중적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벤치마크할 필요

[참고: 스마트 교육 분야]

스마트 교육 분야의 ‘AI/실감 교육서비스’는 수요가 높고 공공성도 크나, 교육과 IT가 분리된 

영역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민간 IT업체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자체 교육 교재 개발에 한계가 있음

또한, AI/실감 분야 안에서도 영역별 전문가가 산재해 있어 모으기가 쉽지 않고, 교육에 AI/실감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 비용이 필요. 해외에서는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교과서와 체험형 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내와의 기술 격차가 상당함

빠른 시간 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학계 등과 합동으로 협력체를 구성

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관련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지재권 관리

∙융합(IT+교육)서비스 개발 인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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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 5G 단말기 가격이 높은 점이 활성화 저해 

요인이라면, 단말기 가격의 인하 또는 제조사의 고객지원금 확대 방안을

통한 정상적인 판매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이용자 차별, 시장 왜곡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단말기유통법을 

완화하면 자칫 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장의 혼선 및 이용자 차별 등 

통신복지 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나. 대형 CP

(설비투자 촉진) 5G 설비투자에 따른 수익은 이동통신사의 것임에도 

세금 감면, 전기요금 등의 감면을 해주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음

�그로 인한 조세 부담, 전기 요금 등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국가의 이동통신사 지원에 상응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부적절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음

(비수익지역 네트워크 공유 강화) 비수익 지역에서 설비 투자 의무를 

해태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함

�이동통신사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특허사업자로서 할당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함

�이용자는 이용지역 구분 없이 품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수익 ․비수익 지역을 구분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이 필요

(핵심서비스의 발굴 ․지원) 정부 주도로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접근이 성공

했던 사례가 없고, 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업자를 모아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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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동통신사 위주의 5G 정책으로 인해 5G 네트워크의 효용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로컬 5G를

위한 주파수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화가 활발

하게 진행 중임을 참고할 필요

다. 중소 CP 및 스타트업

(설비투자 촉진) 5G와 5G 설비투자에 대한 정의 및 사업설명 등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고려해보겠음

(비수익지역 네트워크 공유 강화) 의견 없음

(핵심서비스의 발굴 ․지원) 의견 없음

(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 의견 없음 

협의회 논의결과

5G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확대, 

전기요금 경감, 한전 설비이용대가 개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

(찬성)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했던 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융복합 산업의 기반인

5G 인프라 조기 고도화를 위해 지원 필요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비용 분석 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반대) 5G 설비투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일어

나도록 해야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설비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적 자금 낭비는 물론 과점사업자들인 통신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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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지난 10년간 매년 약 20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고정적으로 얻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부당함

�정부가 국가 기간망 및 행정(전자정부), 산림, 농림, 해양, 수산,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 망을 5G로 구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간접 지원 형태가 더 적절함

비수익 지역에서 통신사 간 5G 네트워크 공유가 필요한지 여부

비수익 지역의 네트워크 공유는 매몰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5G 서비스의

신속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5G 고도화를 위해서는 망 구축 시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가장 크나 

비수익지역에서의 망 구축은 수익성이 적어 투자 시기가 지연되고 

사업자 간의 중복투자 우려도 제기됨

반면, 비수익지역까지 5G 네트워크를 서둘러 투자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거나, 국가자원을 할당받고 그에 따른 시설

투자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작용하여 시설

투자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됨

정부 주도의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찬성) 현재 5G는 기술구현에 치중된 단계로 킬러 컨텐츠의 확보가 시급

하나 신기술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 부족으로 인해 관련 5G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므로(예: BcN 사업 추진, C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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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용화 지원 등), 초기 과도한 투자가 소요되는 선도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필요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비규제 기반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반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서비스 개발은 국가후견주의적, 국가

주도적 발굴 ․지원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시장의 다이내믹스가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정부는 환경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 기회를 확장하는 제도 개편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의 역할은 선도서비스들의 출시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임

5G 휴대폰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찬성) 이용자 입장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아져야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단말기 가격 및 통신 요금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은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는 금지될 

실익이 적으므로, 5G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

하며, 이 법 제정 이후 감소된 마케팅 비용이 의미있는 방향으로 재투자

되었는지에 대한 기업의 답변이 필요

(반대) 5G 단말기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부족한 킬러 콘텐츠와 무선망의 미비이므로, 단말기유통법 적용 완화에 반대

�이용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가입하지 않는 서비스를 일부러 

단말기 가격을 하락시켜 가입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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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미국ㆍ독일ㆍ일본 등에서는 자가 5G망(private 5G, 5G LAN, Local 

5G)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5G 

주파수가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활용되어야 5G를 통한

혁신과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통신요금 인가제에서 완화된 유보신고제에 따라 가급적 통신사의 요금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3.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배경

향후 모든 정보의 비트화가 가능해지고 비트화되는 순간 어디로든 이동

가능해지므로, 모든 서비스가 융합산업에 포함되고 플랫폼화될 것으로 전망

�플랫폼의 품질은 확보한 고객의 수, 데이터의 양 및 분석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기계학습 기반의 AI 성능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에 좌우

�이에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연계 ․활용 활성화를 통해 신규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한편, 신규서비스 개발 자체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민간 주도가 

자생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정부 주도형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주요 정책방안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현재 신용정보에 한정된 전송요구권의 적용

영역을 통신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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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중심의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를 조성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민간 시장 수요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AR/VR 

등 실감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할 필요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데이터3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임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정부가 주도하고 투자해야 할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먼저임

�니즈가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니즈가 형성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점도 있음

� 5G 등 네트워크 소비를 진작시켜 이동통신사 수익을 극대화키고자 

하는 방편이 아니라면,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니즈 확산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음

(기타) 신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공급자가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할 때 가능

�인터넷 산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허가 산업 규제 방식의 확대 

적용으로는 기대할 것이 없음

�또한, 이동통신사 중심의 정책 접근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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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 CP 및 스타트업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디지털에서 축적되고 생성되는 정보들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소유인 동시에,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정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투자한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므로 기업이 재산권 

보호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데이터 이동이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기업의 데이터 약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AR/VR 등의 실감콘텐츠 제작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을 경우 산업이 더욱 빠른 

시기에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의 투자가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투자를 받다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기술적인 분야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임

다. 통신사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 주체의 자기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으

므로 마이데이터 산업분야 확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며,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또한, 이종산업의 과도한 전송 요구에 대한 제한 및 적정 가격 산정 등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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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AR/VR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나, 일반 콘텐츠(동영상, 음악 등) 대비 고도화된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

�민간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국가

미래선도 사업 지정,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을 통해 국내 실감형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이 필요

협의회 논의결과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하는지 여부

향후 데이터의 축적과 이에 대한 분석이 가져올 부가가치는 매우 클 것

이므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신규서비스 창출이 촉진될 수 있음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산업의 사업추진 필요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송 주체, 수령 

주체,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현 마이데이터 사업은 전송수령주체를 국가가 허가한 몇몇 사업자로 한정

하여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키므로, 이러한 형태로 전송요구권의 

적용분야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시됨

�마이데이터 확대로 인해 기업에 가는 부담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반면,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신용정보법의 특유한 제도이므로 특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 55 -

정부가 AR/VR 등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

정부 주도의 투자는 기술 예측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로 국가 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및 

조세감면 등 행정 지원 위주로 제작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

� AR/VR 콘텐츠 영역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지 못한 적정 기술 수용환경과 플랫폼 미비 때문임

반면, 한류 등 경쟁력 있는 실감콘텐츠 분야를 발굴하여 빠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됨

기 타

정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 환경과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

지나친 사전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후적 접근을

하는 것이 신규서비스 활성화에 적절함

정부는 이용자의 행동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자료

(트래픽 양 등)를 통해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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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31人)

구  분 성 명  소속 ․ 직책 비 고

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

(13인)

ICT ․경영

․ 경제

(8인)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수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심선영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률

(5인)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소비자 ․시민단체

(3인)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단체 추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단체 추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단체 추천

인터넷 ․

통신사

(9인)

인터넷 

기업

(6인)

원윤식 네이버 전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최창근 카카오 이사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허승 왓챠플레이 팀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정책총괄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상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연주환 넷플릭스 코리아 팀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윤성은 SKT 상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통신사

(3인)
이영호 KT 상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강학주 LGU+ 상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관련단체

(3인)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단체 추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단체 추천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정부

(2인)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 간사: 정광재 KISDI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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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차 회의

1-2-1. 앱 마켓 ․구독경제 ․간편결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장준영 법무

법인 세종 변호사)

Ⅰ.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1. 앱 마켓 시장 현황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 구글과 애플 등 해외 IT기업의 지난해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이 88%(7조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P)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원

스토어
기타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원

스토어
기타

매출액

(커머스 제외)
53,999 21,062 9,403 1,144 59,996 23,086 10,561 932

증가율 10.6% 8.7% 9.3% 5.2% 11.1% 9.6% 12.3% -18.5%

비중 63.1% 24.6% 11.0% 1.3% 63.4% 24.4% 11.2% 1.0%

주: 기타 앱스토어는 독자적인 앱스토어(삼성전자 ․ LG전자 앱마켓, 해외 각국 로컬마켓, 중국의 텐

센트 마이 앱, 360모바일 어시스턴트, 바이두 모바일 어시스턴드 등)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88면

� 2019년 구글플레이를 통한 매출액은 5조 9,996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1%증가 했으며, 전체 시장 매출액의 63.4%를 차지

※ 2020년 구글플레이를 통한 매출액은 2019년 대비 13.3% 증가하

여 6조 7,999억 원의 매출로 6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플레이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액은 2조 3,086억원으로 2018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전체 시장 매출액의 24.4%를 차지

�원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1조 56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3% 증

가했으며, 11.2% 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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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앱 주 다운로드 경로) 모바일 게임 앱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70.7%)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애플 앱스토

어’(15.8%)’, ‘삼성 갤럭시 스토어’(5.7%), ‘원스토어’(5.4%), ‘카카오

톡 게임샵’(2.5%)의 순임

[발생 시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게임 앱 유료 결제 경험자(n=408)]
(단위: %)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현황 조사 보고서, 2020. 1. 15., 34면

2.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가. 모바일 앱 유료 이용 행태와 소비자 피해

(모바일 앱 유료 이용 경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술 등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양

한 분야의 서비스에서 모바일 앱 이용을 통한 결제(인앱결제)가 발생

하고 있음

(전체(=1,000), 단위: %, 중복응답)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현황 조사 보고서, 2020. 1. 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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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유료 결제 피해 사례) <음악/음원> 앱 유료 이용 중 경험

한 결제 피해 사례로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됨’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동영상/방송(OTT)> 앱 유료 이용 

결제 피해 사례에서도 28.8%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함

� <모바일 게임> 앱 유료 이용 중 경험한 결제 피해 사례로는 ‘단순 

변심, 구입 오류 등으로 결제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50.8%)이 가장 높았으며 <동영상/방송(OTT)> 

에서도 해당 사유가 39%로 가장 높았음

� <웹툰/웹소설> 앱 유료 이용 중 경험한 결제 피해 사례로는 ‘서비스

이용 취소 또는 해지 의사 접수 후 환불이 지연됨’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부만 환불 받음’이 각각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현황 조사 보

고서, 2020. 1. 15., 18면~21면

�이러한 결제 피해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환불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명시적 동의의사 없이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규제기관 처분 개선 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 1. 구글이 ‘유튜

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을 비롯한 중요

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1개월 무료체험'을 내걸어 서비스 가입을 유

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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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함

①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

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

일이 되어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며, 해지 신청 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더라도 그 미이용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음

② (중요사항 미고지)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

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

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

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하여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함으

로써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여야 하는 이용 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

△ 또한,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

내’라는 사실과는 달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바, 이를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구

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 구글LLC는 ’18. 7. 20일부터 ’18. 12.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결제기간 중도

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는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

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사항 링크를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

에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음

③ (유료전환시 명시적 가입의사 미확인) 구글LLC는 광범위한 ‘유튜브프리미엄 1개월 무

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

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무료체험 가입행위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 다만,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료가입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 상의 미흡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

로 뮤직앱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되도록 하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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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힘

(’20. 6. 3.)

※ 문체부는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

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나. 앱 구매 수수료 및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구글의 앱 구매 수수료 인상) 2020. 7. 구글은 게임 앱 내에서만 적

용되던 앱 구매 수수료와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전체 앱을 대상

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이는 애플이 현재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정책과 유

사한 형태로, 그동안 소비자들은 같은 서비스와 상품이라도 앱스토

어에서 구매한 경우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왔음

<앱 마켓별 주요 콘텐츠 구독료>

구글(안드로이드) 애플(iOS)

유튜브 프리미엄 8,690 11,500

웨이브 베이직 7,900 12,000

멜론 스트리밍 플러스 10,900 15,000

네이버 클라우드 연간 100GB 30,000 44,000

네이버 웹툰 쿠키 100개 10,000 12,000

카카오페이지 1만캐시 10,000 11,000

카카오 이모티콘 2,500 2,500

자료: 각 사(중앙일보 기사 그래픽 자료 정리)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안드로이드 사용자 역시도 디지털 콘

텐츠 소비에 기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할 것임

�구글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하여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30%의 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인 경쟁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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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의 선례와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만한 동영상 

플랫폼과 다른 앱스토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이 소비

자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3. 제도개선 방안

(문제점) 중요사항 미고지, 해지 제한, 동의의사 간주 등에 따른 소비

자 결제 피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통해 도

모할 수 있음

�다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전가 등의 문제는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완화하지 못하는 이상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움

※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 될 경우, 앱마켓을 이용하는 소

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쿠폰 제공, 마일리지 제공 등의 할인 혜

택)이 돌아가게 될 수 있음 

(경쟁 앱 마켓 성장이 어려운 이유) 경쟁 앱 마켓의 성장이 어려운 주

요한 이유는 ① 양면시장적 특성에 따라 대형 게임사 등 핵심 콘텐츠

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이용률이 낮은 중소 신규 앱마켓에 

입점하지 않게 되고(또는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경쟁 앱 마켓

에 입점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는 등 계약체결을 방해, 저지하는 경우

가 있을 수도 있음), ②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핵심 콘텐츠가 부재한 

중소 신규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임

�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입점포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부담에도 불

구, 게임업체들은 최대 앱마켓인 구글 애플 이외에 다른 앱마켓에 

입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됨. 즉, 게임업체들은 다양한 

앱마켓에 입점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대형 앱스토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게 됨

※ 원스토어 파격할인에도 게임社 “구글 무서워”(매일경제,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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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인 저하) 앱마켓 시장은 ① 게임업체들이 앱마켓에 콘텐

츠를 제공하는 공급 시장과 ② 소비자들이 앱마켓에서 게임을 다운

받는 판매 시장이 “양면시장”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앱마켓의 양면

시장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앱마켓에 더 

많은 소비자들과 게임업체가 집중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대형 게임업체의 신작게임, 대작게임, 인기게임 등이 중소 앱 

마켓에 제공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 역시 해당 앱마켓을 이용할 유인이

적어짐

(앱 마켓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대형 게임업

체들은 앱 마켓 시장에서의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대표게임 및 

신작게임을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에만 등록시키고 중소․신규 앱 

마켓 사업자에게는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모바일콘텐츠의 특정 앱 마

켓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앱 마켓 경쟁을 위해 필수적

인 모바일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는 앱 마켓 사업자는 이로 인해 시

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이기 힘든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여 앱 마켓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의 핵심 콘텐츠에 대해서

는 중소 신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동등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Ⅱ. 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1. 구독경제 서비스 현황

(구독경제 활성화) 경제불황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SNS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유하기보다는 체험이나 경험에 가치를 부여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일반 재화는 물론 서비

스까지 필요한 순간에 바로 구매하여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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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구독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음

※ 구독경제란 재화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이용하기 위한 권한을 구입하거나 재화 등에 대한 구매 ․배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구독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 역시 확장되고 있어 디지

털 음원 스트리밍, IPTV, OTT 등의 디지털 미디어나 클라우드 스

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을 월 정기결제로 구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유료 멤버쉽을 통한 할인쿠폰 발급 등 특수

한 형태의 구독경제도 등장

<구독경제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예시

권한부여형

온/오프라인의 서비스나 재화를 일정

기간 이용하기 위한 권한, 부가혜택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부여

디지털 콘텐츠, SW, 유료회원권, 

물품 대여 등

추천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 소비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의뢰 

등을 추천 ․대행

큐레이션 커머스, 방문 형 서비스 등

배송형
특정 재화에 대한 정기적 배송서비스

를 제공
면도기, 기저귀 등의 정기배송

※ 정영훈,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연구, 2019., 한국소비자원, 39면

(구독경제의 특징) 1회성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와 달리 구독을 통해 

사업자는 고정적인 매출과 회원의 확보를 통해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음

�소비자는 반복된 구매로 인한 불편함이 감소되며, 제품 및 서비스

의 선정 및 구매 등을 전문가를 통해 쉽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로도 절감 되는 등 편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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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경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구독경제가 계속적 거래를 지향함에 따라 

나타나는 위약금 발생과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존재

※ (사례) 소비자 E는 글로벌 SW의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사진편집 

프로그램의 일시적 사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연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2개월 후 구독해지를 요청한 결과 남은 10개월의 

구독비용 절반(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정영훈, 구독경제

에서의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연구, 2019., 한국소비자원, 44면)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권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전 정

보 부족, 이용 과정 중의 비용 및 서비스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소비

자들이 잘못 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충분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 발생

�무료체험 등을 포함한 구독 결정을 위해 체험 대상자 여부, 무료 

체험 후 결제 동의 여부 등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에도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아 피해 발생

�디지털 콘텐츠 이용권 구입 시 고려했던 핵심 콘텐츠가 사라지거나 

비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 및 이용경향에 맞지 않는 

경우 피해 발생

※ (사례) 미국의 이용권 구독서비스 사업자인 무비패스는 한달에 

9.9달러로 매일 한편씩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 중 경영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수 차례 

구독 비용을 인상하거나 관람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서비스 내용

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탈 등으로 현재 

서비스가 중지(정영훈,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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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소비자원, 47면)

(가격 변동 배송 오류로 인한 피해) 배송의 적시성, 정확성 등이 가장 

중요함에도 배송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과, 가격변동이나 잘

못된 가격 책정으로 인한 2차 소비자 피해가 발생

(비합리적 소비 유도 우려) 장기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도, 사전에 선택정보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현혹

된 소비자가 비합리적 소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소비자들은 구독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크지 않음에도 해지 

과정의 귀찮음 등으로 소액의 구독서비스 지속 이용하는 경우 발

생(속았는데 귀찮아 넘어간다 ․요런 고객 노리는 ‘다크 넛지’, 중앙

일보 2019. 5. 2.)

3. 제도개선 방안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반복

적이며 계속적인 결제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지 및 해제 시 

위약금 및 환급에 대한 기준*을 제공 중이나, 적용범위가 일부 사업

자에 국한되어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는 업종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

�위 기준에서는 국내결혼 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 피트니스

업, 요가 필라테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위

약금 기준을 제시

*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위약금 산정기준 개선)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부 사

업 유형에만 제시되던 위약금 산정기준을 개선, 소비자의 부당한 위

약금 부담 완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업종별로 제시된 ‘위약금 기준’을 사업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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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시를 통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 디지털콘텐츠, SW 등 디지털재화 시장에서 중도 해지를 금지 하

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던 기존 방식을 국내 기준에 맞도록 

조정

(시장 자율 개선) 소비자선택 정보 제공 확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모

니터링 및 제공의무 강화 등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비용 표시 방법을 어떠

한 조건 하에 해당 가격인지 약정기간과 결제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

으로 변경하고, 추천형 서비스 등에서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등 정

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함

Ⅲ.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1.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편결제는 금융소비자가 간단한 인증만으

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으로 ’18년말 기준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

* 은행 7개사(11종), 카드 8개사(9종), 전자금융업자 26개사(28종), 기타 2개사(2종)

�은행의 경우 기존 현금카드, 선불카드를 대체하는 계좌 기반(선불직

불)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카드사는 자사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를 출시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중 겸업 PG사*는 자체 유통망, 플랫폼

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 PG사

는 자사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쇼핑몰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등), 네이버, 쿠팡 등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자사의 오픈마켓에서 

쓰는 간편결제를, 롯데멤버스 등은 계열사의 마트, 백화점 등에서 쓰는 간편결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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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구분 서비스 제공자

은행

우리은행(우리간편결제서비스, 위비꿀페이, 위비페이), 부산은행(썸패스), 신한

은행(SOL Pay), 국민은행(리브뱅크페이), 케이뱅크(케이뱅크페이), 하나은행

(N Wallet), 농협은행(올원페이, 올원뱅크, NH앱캐시)

카드사

현대카드(앱카드), 비씨카드(페이북), 롯데카드(앱카드, 핸드페이), 신한카드

(Pay FAN), 우리카드(우리페이), 삼성카드(앱카드), 국민카드(앱카드), 하나카

드(1Q페이)

전자

금융업자

다날(오픈형 간편결제), 롯데멤버스(L.pay),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비바

리퍼블리카(토스 결제 서비스, 편의점 결제 서비스)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

코), 엘지씨엔에스(카카오페이 카드결제),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

츠(페이나우),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NHN KCP 간편결제), 세틀뱅크(간

편계좌결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스

마트로(SS-pay), 쿠콘(체크페이), 신세계아이앤씨(SSG pay), 티몬(티몬페

이), 핀크(기프티콘구매), 11번가(11pay), 원스토어(One pay), 코나아이(코

나카드), 쿠팡(로켓페이), 케이지이니시스(KPAY, KPAY.W), 네이버(네이버페

이), 인터파크(One pay), 핑거(하나로마트 바코드 결제), 에스피씨네트웍스

(카드자동결제)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삼성페이), 엘지전자(엘지페이)

(간편결제 이용현황) ’18년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전체 가입자수는 

약 1억 7천만명이고, 이용 건수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18년에 약 23.8억건에 이르러 ’16년 8.5억건 대비 약 2.8배 성장하

였으며, 결제금액은 ’18년에 80조 1,453억원으로 ’16년 26조 8,808

억원 대비 약 3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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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건수>
(단위: 백만 건)

<간편결제 이용금액>
(단위: 십억 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2019. 4. 17.

�사업자별로는 전자금융업자(이베이코리아, 네이버 등)의 결제금액

(30.9조원)이 카드사(27.1조), 단말기제조사(20.7조), 은행(1.4조원)

보다 높으며, 온라인 결제금액은 60조 6,029억원으로 오프라인 결

제금액(19조 5,424억원) 대비 약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보안 우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9년 모바일 간편결제 소

비자 만족도 조사(가입자 수 상위 6개 사업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

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자 1,200명의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만족도는 높고, ‘개인정보 보안’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서비스 핵심 요소에 대한 평가인 상품 특성 만족도를 구성하는 4개 

세부 요인 중 ‘등록 및 인증 편리성’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

인정보 보안’이 3.53점으로 가장 낮았음

�개인정보 보안 우려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 등이 발생

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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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앱을 통한 부정결제 사고) 최근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에서 부정결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음(’20. 6.)

�간단한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웹결제’ 방식에

서 발생한 문제로 '토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토스

머니'가 이용자 모르게 결제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하여 토스는 

‘피해액 전액 환급’을 통해 소비자 구제를 꾀함

※ 토스에 따르면 6월 3일 8명의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938만

원이 빠져나가는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함

�관련하여 핀테크 업계는 부정결제가 발생할 경우 일단 소비자 보상

을 먼저 하겠다는 방향으로 안전판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임. 선보상 

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에 걸리

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정결제 땐 소비자 보상 먼저” 안전판 키우는 핀테크(중앙일보, 

2020. 7. 6.)

3. 제도개선 방안

효율적인 결제서비스는 낮은 수수료 및 결제편의 제고 등을 통해 사

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는바, 간편결제를 규제하는 법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 이

미 존재하는 제도 내에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안성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꾀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새로운 사이버 공격방식에 대한 안내와 대응 방안 제시, 

모바일 간편결제 피해보상 정책 강화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결제오류 확인 즉시 소비자가 바로 신고하고 처리과정을 알 수 있

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기업들이 갖추도록 하거나, 토스와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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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가 도입한 선보상 제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

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고려 가능

1-2-2. 데이터 이동권(최경진 가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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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차 회의

1-3-1. 앱 마켓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 주요 입법 내용 및 개정 취지

2020. 10. 5. 기준 앱 마켓 규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현

황은 다음과 같음

1. 홍정민 의원안(2020. 7. 30. 발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

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는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

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으

로 제재하지 않고 있음

∙방통위가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존

재함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경쟁/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1.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모

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

록 함

2.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통위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박성중 의원안(2020. 8. 11. 발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

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

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

려됨. 해당 사업자들은 수

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 납세의무도 회피하

고 있음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불합리,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

1.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하도록 함

2.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통위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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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승래 의원안(2020. 9. 8. 발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

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

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

려됨. 해당 사업자들은 수

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 납세의무도 회피하

고 있음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불합리,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

1.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하도록 함

2.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통위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4. 한준호 의원안(2020. 9. 16. 발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어야 하나,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

배력을 가진 앱마켓사업자

에만 대표게임을 등록하는 

등 핵심 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

지 않고 있음

다른 앱 마켓에도 콘텐츠 제공 의무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1.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

해야 함(단, 앱 마켓 운영체제의 차이 등으로 콘텐츠 등록

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2.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3. 일정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

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

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하도록 함

4.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 방통위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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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정숙 의원안(2020. 9. 24. 발의)

개정 취지 주요 내용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고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

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

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

하려 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

되고 높은 수수료가 콘텐

츠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부당한 이용 제한 금지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1. 앱 마켓사업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

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앱 마켓사업자는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

하도록 함

3. 앱 마켓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

4.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요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Ⅱ. 개정안들의 이슈별 찬반 의견 분석

법률안, 검토보고서, 관련 회의록, 언론기사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개정안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됨

1.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박성중, 조승래, 양정숙 의원안)

찬성의견

∙콘텐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축이 우려됨

∙고율의 수수료에 따른 비용은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애플과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상황에서 앱 판매자에게 인앱 

결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리한 계약 조

건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함

�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대신 PG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약 1~7%의 수수료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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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폐쇄형 인앱 결제 정책은 앱 마켓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님

� 구글은 당초 개방형 인앱 결제 정책을 취하였음

� 원스토어 앱 마켓의 경우에도 개방형 인앱 결제 정책을 취하고 있음

∙구글이 시장점유율이 높다거나 글로벌 사업자여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돌

연 결제 정책을 변경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문제되고 있음

반대의견

∙구글의 수수료는 단순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개방형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임

� 구글은 A/B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단계적 출시, 안드로이드 바이털(vitals)

보고서 등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보안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음

�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와 과금 대행사에게 지불되고 있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내에서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앱 판매자에게 인앱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함

∙이를 금지할 경우 앱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됨

�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서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쿠팡 ․아마존 등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도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

료를 부과하고 있음

� 앱 마켓 플랫폼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앱 마켓사업자는 앱 개발자가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앱 마켓 외의 경로로 

구입한 콘텐츠도 앱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님

∙개발자들이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입을 상실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앱 마켓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 

있는바,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앱 개발자가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소비자는 불확

실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지만, 앱 마켓사업자는 그 사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익과 사익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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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경쟁법 집행의 산업별 일관성 확보, 중복 ․과잉규제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전기

통신사업법에서 일반적인 불공정행위를 중복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S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데 구글 ․

애플만 규제할 수 없는바, 전반적 금지행위나 규제를 개정하게 되면 혁신적 

산업을 통해 성장을 끌어가야 하는 부가통신사업 전체를 규제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통일된 인앱결제 방식의 제공이 이용자에 대한 보안과 편의 측면에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인지도가 있는 마켓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

�마켓에서 요구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제수단에 대한 이용

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통신과

금, 카카오 페이 등을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개발자가 자체적인 인앱결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수수료 

면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음

2.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양정숙 의원안)

찬성의견

∙처음부터 수수료를 부과한 애플과 달리, 구글과 같이 독과점 업체로 성장한 뒤 

사용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수수료율 인상을 강제하는 부분이 부당함

∙법정 최고금리 설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서는 플랫

폼 수수료에 대해 최대 20% 안으로 강제하는 입법안이 발표되었음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개발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앱 마켓사업자는 방통위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반대의견

∙앱 시장 초기부터 30% 수수료를 설정하고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생태계

를 키운 애플처럼, ‘30%’라는 수치만으로는 불공정행위로 예단하기 어려움

∙자체 인프라나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에게 30%의 수수료는 나

쁘지 않은 조건임

� 이들 입장에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음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 

정부가 적정 가격 수준을 따지는 것은 어려움

� 공정위가 입법예고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두지 않고 있음. 다만 수수료 산출 근거를 공개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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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한준호 의원안)

찬성의견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

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하는 등 핵심 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

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반대의견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내 이용자가 

집중되는 앱 마켓에서 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함

� 앱 개발자가 어떤 앱 마켓에서 앱을 판매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앱 개발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야 함

∙원스토어 등 기타 앱 마켓에 입점 시 추가 개발과 관리 인력이 필요함

4.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조승래, 한준호 의원안)

찬성의견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

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이에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

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반대의견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내지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5. 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홍정민 의원안)

찬성의견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이 결제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바, 앱 마

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

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

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

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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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홍정민 위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이 어떠한 영역에서의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는 것인지 수범자가 알기 어려워 포괄위임입법금지원

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

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6. 경쟁/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홍정민 의원안)

찬성의견

∙방통위의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바,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

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반대의견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

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7. 불합리/부당한,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박성중, 양정숙 위원안)

찬성의견

∙구글과 애플은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고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

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수수료가 콘텐츠 이용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앱 마켓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안에

서 이루어지는 결제금액에 대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

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 또

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

요가 있음

반대의견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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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앱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며, 마켓으로써 앱에서 창출되는 매출 추이를 파악해 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통일된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만일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앱에서 발생하는 매

출에 연동해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고, 일부 특정 앱들에 대해서만 계속해

서 유예를 해왔다면, 이러한 유예를 철폐하는 것은 전체 앱의 관점에서 공

평해지는 것임. 즉, 이러한 철폐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유예를 유지하도록 강제

하는 규제야말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일 수 있음

8. 콘텐츠 심사 지연, 삭제 금지(조승래 의원안)

찬성의견

∙방통위의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

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해당 모바일콘

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반대의견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

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Ⅲ. 입법론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은 대체적

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규율이 가능다는 

지적이 있음

�중요한 부분은 현재 개정안 대상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으로도 규율이 가능한 유형으로 사료된다는 것임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

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



- 116 -

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시행령 [별표4] 제5호 사

목 4))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4호)”에

서는 사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세밀한 규제를 이미 두

고 있음

�이와 같이 기존 규제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경우 입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

다는 우려가 있음

∙기존의 규율이 가능했던 규정들을 최대한 활용한 규제 사례들을 축

적하지 않고 개별 사건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중복규제를 생성함

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려 할 경우, 기존 규제들이 형해화되거나 자기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중복규제

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같은 사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 해석/적용

상의 혼선이 발생하여 법규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됨

∘중복 제재로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발생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부시책의 효율성이 저하

∙즉, 하나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이 항상 수개가 되

고, 그 금지행위 유형들이 서로 명확한 별도의 취지/목적이 구별되

지 않는 경우, 각 행위별로 과징금 등 제재가 중복될 수 있고, 중복

되는 과징금 등 제재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금지행위간 관계 및 제재간 관계의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과정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를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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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마켓 전체를 보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 

마켓만 구별해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먼저 신중히 살

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앱 마켓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입점 판매자에게 마켓 수수료를 부과하고, 마켓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앱 마켓의 탄생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수수료 부과 방식과 운영모델과

같은 Market Practice를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앱마켓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한을 부과할 경우 자칫 차별적인 입법이 될 위험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을 다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마켓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오히려 규율이 가능한 기존 규정들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서 

실제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1-3-2.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오병철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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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 (최문정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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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차 회의

1-4-1.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곽정호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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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G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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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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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5차 회의

1-5-1.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주요 이슈 

(이성엽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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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및 프라이버시 문제(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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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알고리즘 경제의 신규서비스와 정책 방안(심선영 성신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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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2-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 ’20. 7. 23.(목) 14:00~16:00

◦장소 : 더케이호텔 해금A (화상회의 병행)

◦참석자

� (전문가) 서강대 홍대식 교수(위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건국대 황

용석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연세대 오병철 교수, 성신여대 심

선영 교수, KAIST 최문정 교수,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불참: 고려대 이희정 교수

� (소비자 단체)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불참: 한국소비자연맹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왓챠 플레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

아, 넷플릭스

�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진성철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과기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 

2) 인사말씀

◦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의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자 소개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님, 협의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서 협의회 

운영계획 보고, 주제발표 및 논의주제 토론 순으로 협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인사말씀

◦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통신인터넷 관련 국내기업과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분들

을 모시고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기 

최대의 중책을 맡아주신 홍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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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올해로 3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2기 협의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여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통신인터넷 시장은 포스트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대변화 속에서 통신인터넷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와 혁신의 주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산업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언택트 환경에서 통신인터넷이 우리 경쟁 성장

의 견인차가 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가 되도록 규제개선과 상생능력방안 마련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방통위의 자문기구로서 개별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나 회의체와는 달리 통신인터넷 분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의논하는 기구입니다. 각 분야에 계신 위원님

들께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고, 이를 모든 위원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통위도 소중한 의견을 담아 듣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회 위원장 인사말씀

◦ (홍대식 위원장) 협의회 위원장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제3기인데 저는 1기 때부

터 2기, 3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기는 2018년에 시작했고 1

기, 2기에는 망 이용관계 등 공정경쟁에 좀 더 민감한 이슈를 많이 다뤘습니다.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끼리 다른 점을 드러내고, 조정하고,

가능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 겪어보면 조금씩 갈등 요인이 있던 것 같고요. 잘 봉합이 안되고 지나간 부분

도 있는데 과거는 털어버리고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고, 기존 산업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 보호

라던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사

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고 제가 중

간에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운영 계획

◦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디지털 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

의 생태계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방송통신소속의 자문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학계, 법률 등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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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 사업자, 정부 등 총 3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1,2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난해 협의회는 2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서 운영되었

으나 지금 3기에는 단일 회의체로 운영하여 구성인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앞으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향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에 협의회 동의를 받아

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약 6개월간 7-12월까지 운영을 하

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통위에 연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을 두며 협의회 대표로 논의 안건을 조율하게 되고,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2부를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일부 회의는 발제, 이해자 관계자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2부 회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협회 등의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사인 KISDI에서는 회의준비나 논의안건에 대한 보고, 결과정리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내드린 것에서 보듯이 저희 협회에서 다룰 정책의제는 크게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이용자 권익증진과 미래제안적 상생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 4가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

변화와 이용자 보호 개관,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언택트 환경에서의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 논의 과제를 보니까 막연하던데 나중에 구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구체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간사기관이나 방통위에 제안을 

주시면 현재 의제로 설정된 것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

면 말씀해주십시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저희가 기획안을 받은 게 며칠 안돼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부 논의 안건이나 디테

일한 면까지 보고 차월 회의 전까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주제 발표

[발제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동향 (건국대 황용석 교수)

1. COVID19와 불확실성의 증가

◦ 팬데믹(pandemic)과 불확실성 사회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예측에 대한 어려움들

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확률분포나 정보가 부족할 때인데, 코로나 19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으로 나타나

면서 전 세계가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맥킨지의 조사가 있는데 이 도식상에서는 간단하게 

대표적인 국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봉쇄조치를 취했던 한국, 영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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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라들도 있고, 미국처럼 느슨한 봉쇄를 하면서 전염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곳도 있습

니다. 다양한 형태의 코로나 대응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산업적, 국제적으로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연동 등 전 세계가 밀도 높게 연관되

어 있습니다.

◦ GDP 영향 예측(미국)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 현재와 같은 패턴이라면 GDP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

니다. 코로나가 새로운 질서체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촉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축되어있

던 여러 변화의 힘들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감염사태로 인해서 전환의 폭발적인 기제가 됐

다고 보고 있습니다.

◦ 뉴노멀로 진입

�화면의 테이블은 ITU가 제시한 타임라인을 예측한 것입니다. 2020년 5월에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론백서의 형태로 텔레콤&ICT 섹터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단계에서 회복단계로, 뉴노멀 단계로 진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

나 19가 진행된지 18개월 정도가 되면 이 사태가 가져온 여파들이 하나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COVID19가 디지털경제에 미친 변화

◦ 비대면 경제의 부상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는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면대면 연결성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술 매개적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추구가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인데 내면화되면서 생활형 로봇들이 인간활동에 개입, 즉 

비인간행위자의 인간사회 개입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셜플랫폼 의존도 증가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대면적인 공간으로 투영되면서 여기에 대한 활동과 성장의 기대치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면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자아의 정체성

구현과 같은 것들이 소셜 공간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여러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만, 기술적 장벽과 거기에 대한 학습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

들이 하나의 디지털 관계 기술에 대한 수요와 적응의 단계로 나갈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

다.

◦ 물리적 시장의 축소와 디지털 보완 기술의 개입

�쇼핑몰과 백화점과 같은 물리적 시장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디지털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전이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처럼 디파트먼트 

스토어들이 파산을 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댓글을 보

면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도시문

화를 급속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택의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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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거점공간에 저밀도화가 일어날 수 있고, 중심부 효과

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

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오토비즈니스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

여집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가치 인식

�다음은 네트워크 서비스, 통신서비스가 되겠죠. 사회적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모든 정책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잘 되냐 안되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ITU의 6월 최근 보고서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전체 이용량이 급증

하고, 아날로그 공간의 여러 형태를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정책적 아젠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Omnichannel Commerce 대두

�모든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하는 커머스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 반강제적 온라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사용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비자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이전 질서와

새로운 결과들을 낳게 되고, 적응화의 과정으로 나가고, 커머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dobe가 예측했던 것보다 77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 인덱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 세계 16-64세 15,274명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가장 

짙은 파란색이 더 많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집으로 배달하고, 두 번째 짙은 색이 

더 많은 브라우징을 하며, 세 번째가 매장에 있는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매하는 등

모든 요소에서 전 세계에서 대륙별로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의 위기관리능력과 무관하게 소비자 심리의 행동들이 급속하게 

옮겨갔다고 할 수 있고요.

◦ 바이러스가 변화시킨 이용자 행동

�미디어 유형화 패턴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줘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투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재미있는 것은 재택근무에서는 웹사이트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모바일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분석해보면 상당히 트래픽 

헤비유저이면서 모든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어서 스트리머냐 아니냐를 중요한 분석변수로 

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트위치나 틱톡 같은 아주 작은 동영상 서비스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크의 확산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플랫폼 경제가 대두되면서 스마트워크,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기업 변화, 재택공간의 노동

공간으로 재구조화에 대해 많이 고민되고 있고, 인적자원의 유용한 활용이 기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픈 플랫폼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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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로 본격 진입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정화 문제,

글로벌 수준의 집중 문제, 플랫폼 노동자 문제, 플랫폼 자영업자의 문제, 경제적인 많은 

아젠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2019년 12월에 취임한 신임위원장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금융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전면전을 내세웠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염병과 경제적 여파, 규제 금융개혁을 중요한 아젠다로 잡고 있습니다.

� EU가 GDPR과 같은 강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대규모 기업들과 같이 개발해서 썼죠. 이것은 유럽의 GDPR 관점에

서 유연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프라이버시와 트래픽 관리에 있어서 유

럽이 이전에 흑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보고

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 디지털 불평등의 재인식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PC 유무로 사

람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격차가 심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아젠다들이 던져

지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접근성과 리터러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문제, 메시지로 정보확산과 정보의 질, 가짜뉴스를 통제하는 것, 이해성과 수용성을 이해시키

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잡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디

지털 포용전략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갔고요. 방통위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

히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봉쇄된 국경, 제한 연결되는 인터넷

�봉쇄된 국경이 결국은 감염질병과 정치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제 속에서 큰 정치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표국가들이 상호서비스 연결과 접속중지에 대해 대응적 정책을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이 패권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디스커넥티드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새

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 디지털경제와 국가의 시장 개입 확대

�국가의 아주 과도한 국영주의적인 접근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책위가 미국의 구글을 포함한

대표 주식들을 매수한다거나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데, 맥켄지에서는 이것이 뉴노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디지털미디어시장의 성장

◦ 스트리밍 미디어와 구독경제

�구독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는 지표들이 있으며, 구독 경제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인 연구에서도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구독경제가 콘텐츠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의 촉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4. COVID19와 인터넷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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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국제적 지원 및 정책 대응

� ITU가 2020년 5월에 국가영역에서 COVID19에 대응해왔는가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기관들은 MNO에게 QoS를 유지를 권장하고, 유럽연합에서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서비스 확장, 무선 WIFI

확대, 네트워크 관련한 다양한 자발적, 의무적, 일반적 정책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보조 

광대역 서비스 확장, 라이선스 사용자 일반적 규제 완화, 가짜 COVID19 관련 뉴스 탐색,

추적 프로그램까지 나왔습니다. COVID19 이후 짧은 기간의 통신정책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혁신적인 정책들과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COVID19 국제적 지원정책

�MNO들은 지원책으로 추가 데이터 무료 제공, 선불 카드 제공, 온라인 학습자료 접속비 무

료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콘텐츠 및 온라인 프로바이더도 많은 대응을 해왔는데 화상

통화 시간제한을 해제하거나 규제기관과 협업한 다양한 이용자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 망중립성 논쟁 재점화

�가장 뜨거운 논쟁은 망중립성 논쟁에 대한 재점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와이어드에 나온 기사고 오른쪽은 폭스뉴스 기사로 완전히 다른 기사거든요. 왼쪽 기사는 

망중립성의 필요성을 COVID19 팬데믹 현상이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에서 유럽과 같은 트래픽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은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들을 폐기하면서 

많은 투자를 유인했고 그 투자가 지금과 같은 유연한 대응을 하게 만들었다는 논리가 폭

스 뉴스와 유사한 논리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이 망중립성 원칙 전환 이후에 어느 정도 투자했는가에 대한 분석 데이터

가 있으나 그런 것도 여러 논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의 대응인데 유럽은 트래픽

이 폭증하면서 넷플릭스, 유투브 같은 주요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해상도를 조율하

는 공고안이 나갔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버락이나 유럽연합에서는 망중

립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품질에 

대한 관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락은 이 조

치를 하면서 동등 카테고리에서는 동등하게 트래픽 정책들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넷플릭스와 유사한 동일한 망에 대한 요

구가 있어야 하거나, 통신사업자들 역시 불가피한 경우 망의 유연한 관리가 필요 시 동등

시장 안에서 시장의 경쟁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COVID19와 플랫폼 규제 이슈

� COVID19와 관련된 플랫폼 규제 이슈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논쟁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용 노동이 많이 없어지고, 플랫폼 노동으로 가는 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미스인포메이션은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큐리티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앱을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 역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COVID19가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14 -

�여러 새로운 정책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고, 현안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론의 의제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2]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서강대 홍대식 교수)

1. 디지털 경제와 지능정보화

◦ 디지털 경제

�전통적인 통신방송기술과 대비해서 디지털 컴퓨팅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진화를 하고 있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특징은 경제학적으로 네트워크 효

과와 경합가능성의 결합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개념으

로 플랫폼 경제, 데이터 주도 경제, 알고리듬 경제, 구독 경제, 관심 경제, 경험 경제, 다양

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 지능정보화와 관련 개념

�법의 변천을 보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정보촉진화기본법에서 발전했거든요. 90년대부터 이

전에는 이런 망기반의 발전이 IT쪽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다면 점점 국가정보화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오면서 단순히 망 기반만이 아니라 망을 토대로 한 서비스 발전,

생태계 조성하는 것을 확대해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능정보화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기술과 그 밖에 다른 기술 혹은 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 지능정보와 관련

해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서비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DNA라는 말도 쓰고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

법에서는 길게 설명되어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망에 대해서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이 많

이 쓰입니다. 우리가 아는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망이라는 말이 이 용어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법이 다루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

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능정보 서비스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데, 전기통신서비스와 정보제

공 또는 정보제공매개서비스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가 포함되고 거기에 더해서 법에 없던 

용어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타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라는 용어

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인터넷 플랫폼은 전기통신서비스 안에 들어가있죠. 그리고 CP라고 하

는 서비스들은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매개 서비스에 더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런 걸 제

공하는 서비스고요.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 분석서비스 등 인공지능 관련된 빅데이터 서비

스는 상당히 들어와있지만, IoT 서비스는 기술이 나와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으나 아직 많

이 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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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지능정보화 법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 과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의 책무, 정책 수단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있는데 주목할 용어로 지능정보서비

스 과의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과의존이라고 하고, 역기능 방지와 국민의 안전이 지능정보화 기본 원

칙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책무로는 서비스 제공 이용 시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장애인∙고령자같

이 취약계층의 접근이용보장, 그리고 이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게 우리나라 여러 제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생활평가도 있고,

소비자 평가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사회적 영향

력 평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사회적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지능정보서비스제공자의 책무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설계를 해야하고, 서비스 제공 시에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다양한 

것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 위해방지,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이슈

◦ 이용자 보호

� KISDI에서도 전문가 조사를 2017년도부터 해왔는데 그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기존의 IT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와 공통되는 이슈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지능정보사회의 특이한 

이슈라고 할까요? 지능정보사회에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T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알고리즘이 적용됨으로서 우리의 선택, 그리

고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지만 이게 의존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

습니다.

� KISDI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항으로 이용자 개념이 변화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용자보호 이슈를 고려해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겠다고 제안하고 있고, 보다 확장되고 수정된 이용자 개념의 재정

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측면들, 단순한 경제적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문화 형성자이자 생산자인 오래 전부터 프로슈머라는 말을 써왔습니다만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만이 아니라 이용자 

권능화, 임파워먼트라고 하죠. 역량강화 양쪽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용자의 이슈 조사는 설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의존했다면 지금 우리의 행동 혹

은 이동 그런 게 사실 다 트래킹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제가 어

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기반 데이터를 축적해서 데이터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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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산출이라는 이용자의 행위양식의 새로운 구조에 입각한 조사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데이터 기반 이용자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기반 

정책, 행정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고, 알고리즘 규제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방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이슈 관련 별도의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방통위에서 정책선언을 했죠. 기본적

으로는 가이드라인보다 속성이 약한 가이던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사람중

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버거넌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패널조사

�이용자 패널조사를 2018년부터 3년간 실시를 하기로 해서 2018년도에 1차년, 2019년도에 

2차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패널 구성을 했지만 면접조사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 아시다시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기반해서 망 서비스 안전성이 부가되는데 트래픽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아직은 설문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정보 인식이라던지 특화 문항을 OTT 서비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분석결과를 보시면 스마트폰 이용이 OTT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추천서

비스를 많이 이용하죠.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알권리,

설명요구권에 대해서 월 1회 상시하고 있는데 종합분석의 결과는 프라이버시의 역설 현상

이 두드러진다 입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는

데 알게 되면 의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우

려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나 이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쉽게 제공하는 이중적인 태

도와 행동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거래 문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에서의 특징적인 소비자 문제 유형

으로 배상책임, 거래조건, 정보/광고, 보안/개인정보, 분쟁해결 이러한 이슈들을 연구했습

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에 들어온 사례 분석을 유형화했고, AI 알고리즘 소비자 문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비자 문제를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가격이라던지 광고추천,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차별, 역량, 알고리즘 리터러시, 이런 문제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소비자법, 이용자보호법에 의한 대응

◦ 경쟁당국(공정위) 소관 소비자법에 의한 대응

�공정위에서는 소비자법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소비자법은 특별히 IT 분야를 특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데 IT 분야 디지털 경제도 적용되는거죠. 상당히 많은 법들이 

있고요. 공정위는 실제로 이 중에서 IT 분야에 적용되는 법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

약관규제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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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많이 적용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해당 

법이 주로 통신판매업자,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오픈마켓, 앱마

켓 배달앱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

거래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 관련된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전문규제당국(방통위, 과기부) 소관 이용자보호법에 의한 대응

�인터넷 플랫폼도 전기통신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용

약관 관련 행위에 관한 법 조항들은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없어서 적용되

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에 대한 설명, 고지 관련 행위들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6월에 법 개정으로 일정한 유형의 사전 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접속차단 의미가

있고, 서비스 안전수단 확보 수단이 생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앱마켓 사업자의 정의 규

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규제들이 있습니다.

4. 정책연구과제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쟁점

�현재 규제수단에 대한 재검토 및 기존 규제 수단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규제수단을 

도입하여야 하는가? 새로운 규제수단을 도입한다면 방법과 수준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매개 혹은 촉진이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 기능 특성에 

의한 이슈인지 이슈파이팅이 필요할 것 같고, 지능정보서비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

스의 특성인지, 이슈와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관련 이슈에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는데,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정보공개에 대

한 것은 약관에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정책을 게시하는 수준으로 해나갈 것인지, 일일이 

개별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로 부족해서 설명

해야 한다면, 설명의무를 부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등이 정책적으

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자유 토론

◦ (□□□) 다음으로는 토의시간입니다. 토의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코멘트라던지 제안이

라던지 말씀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우리가 세 번째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KISDI가 발표한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지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두 분 발제하신 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

든 걸 포괄하고 있고 방통위가 이 협의회를 3기에도 하기로 한 것은 좋은 방향성이나 아

젠다를 염두에 둔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통위가 어떤 아젠다를 다룬다는 것을 구체적

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가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필요한 과제를 이

야기하는 순서가 어떨까, 방통위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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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진성철 과장)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3기에 걸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1,2기때

는 저희가 공정경쟁환경조성이라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기 과정을 통해서 망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마련했는데, 3기에는 오늘이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나오는 주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의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3기 때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축약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회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이슈나 지능정보화

기술과 관련되는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연구에 따른 정책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가요? 지난 1,2기는 주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이슈가 많이 논의됐는데 3기 위원회는 그것보

다는 사업자와 이용자, 소비자와 기업간에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걸로 보면 되겠

네요?

◦ (방통위 진성철 과장) 맞습니다.

◦ (□□□) 작년에 나왔던 이슈가 많이 빠져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멘트 하실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홍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AI 시대가 되면서 투명성하

고 설명가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들이 실제 AI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고, 영업비밀 문제를 떠나서 AI는 블

랙박스 문제 때문에 설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이게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정한 선을 정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걸 만드는 작업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 (○○○)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슈제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KISDI에서 지능정보화 이용자정보 원칙을 발표하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

거든요.

◦ (□□□) 이미 하고 있어요?

◦ (△△△) 네, 고학수 교수님을 좌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아젠다가 겹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직 처음이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겸한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를 갖고자 합니

다.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입니다. 지난번 2차 협의회 이후로 3차에 참가하게 돼서 반갑습

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듯이 1,2차하고 3차가 아젠다를 다르게 설정했다고 하셨고, 이 

문제가 공정경제 이슈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3차 협의회의 큰 아젠다로 잡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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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설정한 아젠다들에 대한 해법 간에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로서 충분

하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해법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규제가 너무 강하니 더 완화시켜야한다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상충이 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3차 협의회 때도 공부하는 학자로서는 흥미롭지만 이해관계자들 사

이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기여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으로 △△△님.

◦ (△△△)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도 3차에 처음 참가하게 되어 앞에 발제하신 내용 의

미 있게 들었고,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최근에 AI 이슈, 비대면 이슈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로 많이 떠오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AI 알고리즘 윤리성이나 개인

정보 보호 그런 쪽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규 서비스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펴거나 소

비자 보호에 필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지 등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님.

◦ (□□□)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언급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님.

◦ (○○○)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논문 주제는 망중립성으로 했고, 학과에

서는 IT 소비자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학생들이랑은 주로 

소비자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IT기업이나 정책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

다. 저도 이번 3기에 처음 참석했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굉장

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 감사합니다. △△△님.

◦ (△△△)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는 세 번째 참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번 협의회는 사업자 간에 인터넷 상생보다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인터넷 상생쪽으로 아

젠다를 잡으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2기 보다는 좀 사업자 간의 치열함이 있지 않을까 생

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용자 이슈니까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 □□□님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님.

◦ (△△△) 반갑습니다. 아까 홍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고요. 저는 이번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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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슈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용자보호원칙도 2018년 가을 국회 토론회에서 10대 원칙 말했는데 방통위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번 상생협의회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

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님은 발제자여서 생략하고요. △△△님 인사해주시죠.

◦ (△△△) △△△입니다. 저도 세 번째 참석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방통위가 기관으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이슈에서는 논의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

다. 다만 저희가 지능정보사회라는 것을 기반을 두고 이용자보호 컨셉을 잡아야 하기 때문

에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흐름과 이용자 관계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많이 논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뉴딜정책 발표하면서 네트워크 AI 쪽으로 흘러가

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용자 보호가 지금 현행 규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

는지 아니면 규제가 과하거나 업데이트돼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실 때 여러 법들이 많이 통과되기도 했고, 지능정보사회법은 규

제법은 아닙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규제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과 전자상거래법도 새로 나오고, 약관규제법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

립이나 내용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산재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논의가 같이 되

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 (○○○) 다음은 □□□님.

◦ (□□□) 반갑습니다. □□□입니다. 1기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고, 3기에 참여하게 돼서 기

쁘게 생각합니다. 공정경쟁과 이용자정보를 놓고 봤을 때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

뒷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

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한 여러 부처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저희 협의회가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1,2기때 사업자 간 역차별에 대해

서 얘기를 했다면 3기 때는 이용자 역차별 관점에서 심도 있게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이용자 역차별은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부

분에 대해 공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막연한 생각이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게 권리 차원에서 다각도로 업계 전문가분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

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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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니다. 세 번째 그룹 참여를 하고 있는데 2기 때까지만 해도 기업의 역차

별 문제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들이 목소리를 낼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

다. 다만 망중립성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치열하게 다투긴 했으나, 이번 3기에는 이용자

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플랫폼이나 정보 매개자

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 다음으로 △△△님.

◦ (△△△) 안녕하세요. △△△입니다. 작년에 2기에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의견

도 많이 내고 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분과를 2개로 나누면서 중요하고 민감하

게 대두되는 분과에는 저희 시민단체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저희들의 의견이 가미

되지 못해서 운영상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분과를 나누지 않고 

통합되어 이야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어 훨씬 더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까 생

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행을 하신다

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전문가들께서 제시하

는 내용이나 방향들이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시각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환영할만하다고 말씀

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님 불참하셨군요. 다음으로 관련단체 사업자 단체로 생각되는데 윤상필 실

장님.

◦ (KTOA) 윤상필입니다. 3기 의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잘 선정된 것 같습

니다. 다만 뉴노멀시대의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산업 혁신이나 진행이 상호 조

화롭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기와 다르게 인터넷 생태계가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생산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박성호 사무총장 대신해서 김재환 실장님이 참석하고 

계시죠?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반갑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책담당하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박성호 총장님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온라인 회의 연락이 와서 부득이 제가 대리참

석하게 됐고, 다음에는 박성호 사무총장이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기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껄끄러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만한 과정들이 다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디지

털경제 시류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

러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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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것도 걷어내지 못했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의될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용자중심의 정책 관련하여, 지금 현

재 있는 이용자중심의 원칙들이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절

차로 자리매김해버린 현행 동의제도라던지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이라던지, 이런 것

들이 실제로 이용자 보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정밀하게 따져

보고 그런 것이 실제 이용환경에서 명확하게 이용자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

게끔 데이터 확인을 하고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정책들도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며 제 말씀

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코리아스타트포럼에서 참석해주셨는데 먼저 나가셨고요. 다음으로는 사업자쪽을 

듣겠습니다. SKT 윤성은 상무님.

◦ (SKT) 저도 이번에 세 번째 참여를 하는데 그간 의미있는 결과도 있고, 진전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ICT 네트워크 운영, 우

수한 네트워크와 플랫폼 관련된 CP의 역량으로 인해서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으면서 국가 브랜드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ICT 업계에 있는 인터넷 기업의 상생발전에 

관련한 사업자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혁신적

인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되면서 

이번에는 의미 있는 과제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1,2기 거치면서 사업자 ISP, CP 간의 입장

차이에서 컨플릭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이용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결과

와 함께 디지털 경제라는 큰 화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을 위한 사업자들의 지혜를 모

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KT는 이철호 팀장님 계시죠?

◦ (KT) 제가 대신 대참하게 되었는데 여러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모든 사회가 반강제적으로 

온라인화가 된다고 하면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T는 네트워크로 

출발한 회사니까 모든 이용자 보호나 모든 것들의 근간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네트워

크를 잘 지키는 회사가 되어 이용자보호도 같이하고, 디지털 시장,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LGU+에 강학주 상무님.

◦ (LGU+) 안녕하십니까. LGU+의 강학주 상무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이용자에 대한 부분인

데 계약관계로는 이용자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어떠한 부

분을 보완해야 할지 잘 귀담아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

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네이버 원윤식 상무님.

◦ (네이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 원윤식 상무입니다. 3기 주제가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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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강화인데 이용자는 네이버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셨는데 생산적인 의견이 나와서 상생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주최 측에 건의드릴 사항인데 황용석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이커머스가 코로나

로 인해서 많이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회의체에서 쇼핑, 배달앱을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참여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커머스 주관업체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에 최창근 이사님.

◦ (카카오) 안녕하세요. 카카오 최창근입니다. 앞서 2기까지는 저희 회사의 다른 분들이 참여

하셨고,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공감되는 말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

로나 기간 동안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

서 말씀하셨던 이용자 생태계와도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부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보호

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어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가능성이나 특정한 사례, 상황을 기준으로 규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적용시키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회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듣고 의견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다음으로 왓챠 플레이 허승 팀장님.

◦ (왓챠) 안녕하세요? 왓챠에서 온 허승입니다.

◦ (○○○) 회사 이름이 왓챠가 된거죠?

◦ (왓챠) 네, 이번에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처음 참가하는 거고, 이용자 중심의 인

터넷 생태계 강화로 주제를 잡았다고 하셔서 기대를 걸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

타트업에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다

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고, 왓챠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처럼 거액을 기부할 수 없었지만 복지부와 같이 얘기해서 왓챠 이용권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서비스 그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발전해야 이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규제개선이라던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

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글코리아 임재현 총괄님.

◦ (구글) 안녕하세요. 임재현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발제 내용을 듣고 

참 좋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목표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일부 교수님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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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멤버 구성을 보면 1,2기 상생협의회 때와 크

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왓챠나 넷플릭스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

는걸 보면 자칫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

니다. 정말 뉴딜이나 포스트 팬데믹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회원사, 사업자 구성

을 좀 더 폭넓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1,2기와는 다른 논의와 접근이 되어야겠다고 염두에 두고 앞으로 6개월 참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다음으로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상무님.

◦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허욱입니다. 저희도 3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발언 순서

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더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

다. 지난 1,2기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참여해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논의

가 제도나 규제로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생협의회가 꼭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

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용자 후생을

위해서 업계와 정부, 학계가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두 분 남았는데 제가 □□□님을 빠뜨렸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

겠습니까?

◦ (□□□)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실험실이라고 해서 고령사회, 사회적약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이라는 말씀을 많

이 하시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용자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용자의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고,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고, 그 다음의 2차 회의 주제가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인데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면 주제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야기가 산으로 가거든요.

다음번에는 주최측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찬반이 나뉠 수 있게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오면 

찬반토론으로 발제자가 상반되는 발표를 준비하고, 참석자 투표도 하여 결론까지는 아니더

라도 의견수렴이나 회의록을 작성할 때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니다. 반갑습니다.

◦ (△△△) 제가 진작 여쭈어봤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젠다를 구체화해서 분명히 다른걸 드러내게 하는 것은 중요한 진행방식 같습니다. 참여자 

중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연주환 팀장님.

◦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에 연주환입니다. 저희는 2기에 이어서 3기에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부처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이라고 OTT 산업 진흥을 위해 별도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저희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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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주 상무님이나 최창근 이사님도 이용자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실

은 이용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그룹, 전문가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님.

◦ (□□□) 안녕하세요? □□□입니다. 1기 협의회부터 참여하면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 설정부터 회의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인터넷 상생발전협

의회는 ICT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서 최근의 중요한 의제들을 선정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연말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방통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제

안서의 내용들이 1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률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3기 협의회 회의

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부기관은 전체 주관하는 방통위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참여하시는데 김재

철 국장님은 먼저 퇴장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진성철 과장님.

◦ (방통위 진성철 과장) 1,2기때 많은 토론과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과정상에서 어

려움이 있었고요. 오늘 회의도 어떻게 보면 오늘만 참여할지, 다음에도 계속 참여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이야기를 다음 회의에 잘 전달을 할 것이고, 아마 화두는 이

용자 중심의 정책, 규제완화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도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강화하거나, 규제체계를 손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인데 연말까지 좋은 성과 이루시기 기대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터넷 상생협의회 목적을 위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에 관해서 KISDI

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 긴 시간 동안 회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일정과 관련해서 회의는 

월 1회 개최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개최예정인데 정확한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메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거고요. 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첫 회의 

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위

원 여러분들게 이메일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을 드리면 서약서에 서약을 해주

시고, 저희에게 다시 회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추후 일정을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회의에 참여하시느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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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 ’20. 9. 3.(목) 14:00~17:00

◦장소 : 코너스톤스페이스 (화상회의 병행)

◦참석자

� (전문가) 서강대 홍대식 교수(위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고려대 이

희정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연세대 오병철 교수, 성신여대 심

선영 교수, KAIST 최문정 교수,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불참: 호서대 곽정호 교수

� (소비자 단체)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

호사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왓챠 플레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

아, 넷플릭스

�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2) 개회사

◦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이신 홍대

식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 이외에는 가급

적 마이크를 꺼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화면에 신호

를 주시면 위원장님이 보시고 발언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 (□□□) 반갑습니다. 지난번 킥오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들 중에 전문가, 단체에서 오신 분이 있고, 사업자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2시

부터 4시까지는 전원이 참석해서 발제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타임 후에는 사업자 위원들께서는 퇴장하시고 전문가위원과 단체위원만 남아서 토

의하는 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올해 진행의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논의는 

했지만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발제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모

아서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방통위와 KISDI만 오프라인으로 모이셨습니다.나중에 따

로 말씀해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첫 발제를 맡으셨는데 첫번째로 

법무법인 세종에 장준영 변호사님이 구독경제, 앱 마켓,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 이용자 피

해 사례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준비하셨고, 가천대 최경진 교수님이 정보제공,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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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동권,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권 등 이용자 권익 및 선택권 강화 방안 발제

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장준영 변호사님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요. 발제를 하나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준영 변호사님 발제를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주제 발표 및 전체 토의

[발제 1] 앱 마켓․구독경제․간편결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장준영 변호사)

Ⅰ.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 앱 마켓 시장 현황

�구독경제, 앱 마켓, 간편결제와 관련된 현황과 이용자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한 현

황 소개를 하고, 향후 제도개선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참

고로 앱 마켓, 구독경제, 간편결제 현황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

여서 모바일 컨텐츠 결제 관련 모니터링을 지금 방통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MOIBA에서 채택된 자료를 많이 참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앱 마켓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마켓 같은 경우 전체 시장 규모가 10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이 해외 글로벌 기업의 지난 해 앱시장 구매 비율이 88%,

약 7조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 19년도 앱 마켓

의 규모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도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된 매출이 5조 

9,900억원 정도로 2018년도 대비 약 11.1%가 증가했고, 전체 앱 마켓 시장에서는 약 63.4% 정

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2019년도 매출이 2조 3000억원 

정도로 2018년 대비 9.6%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전체 앱 마켓 시장의 24.4%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앱 마켓으로 분류되는 원마켓은 2019년 매출이 약 1조 561억원으

로 2018년도 대비 12.3%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전체 앱 마켓 시장의 1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앱 마켓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운로드 및 이용이 되는 컨

텐츠가 모바일 게임으로 보여지는데,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0번 중에 7번 정

도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앱스토어에서 약 15.8% 정도의 비중으로 게임이 다운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 원스토어, 카카오톡 게임샵 순으로 앱 마켓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이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앱 마켓 시장에서 주로 어떤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MOIBA의 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검토해봤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앱 이용을 통한 인앱 결제가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앱 결제 경험이 쇼핑앱, 음악, 배달에서 확연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인앱 결제, 모바일 앱 유료결제 관련해서 이용자

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앱 유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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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피해사례인데요. 음악/음원 앱 유료 이용 중 결제 피해사례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민원이 4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OTT 동영상 

컨텐츠 유료결제 피해사례도 약 28.8%로 이 부분 역시 동의하지 않았는데 매달 자동결제가 

됐다는 민원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 결제 피해사례로는 단순변

심, 구입오류 등으로 구입취소나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제일 많았고, 이 부분 역시 OTT와 같은 동영상 컨텐츠 서비스에서도 동

일한 사유로 약 40% 가까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도 역시 서비

스 이용 취소 또는 해지 의사를 접수를 시켰음에도 환불이 지연되거나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일부만 환불 받았다는 민원이 31.4%로 가장 높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

다. 즉 여태까지 봤던 모바일 앱 결제 관련된 피해사례로는 대부분 본인 의사에 반한 결제,

본인이 해지의사 또는 결제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민

원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는 올해 1월에 유투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

금 환불 규정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 결제 방법에 대해서 방통위

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지행위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은 박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통위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

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음원이나 OTT 서비스, 전자책 등과 같은 컨텐츠 구독 서비스

로 분류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자동결제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가 해지를 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사전에 고지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6월

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최근에 컨텐츠 분쟁조정사례라

든지 관련법령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단체, 관계기관 등의 해결을 거쳐서 올해 안에 컨텐

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글 앱 수수료 인상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현재 앱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정책과 유사

한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여러가

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

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안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방안

�앱 마켓 관련해서 민원이 파악되고 있고 유료결제 등 여러 가지 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면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투브 프리미엄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중요사항 미고지라든지 해지 제한 의사 간주에 대해

서는 직접적으로 방통위가 규제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현재 해외 앱 마켓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앱 마켓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

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앱 마켓은 전통적인 양면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컨텐츠를 개발하고 앱 마켓에 올리는 사업자와 앱 마켓 사업자 간, 앱 마

켓과 그 앱을 다운받는 이용자 간의 특성이 존재하며, 경쟁, 신규나 영세 앱 마켓에 입점이 

되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앱 마켓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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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앱 마켓 이용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사에

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앱 마켓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임업체들의 경우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에 올리는 반면 그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는 게임을 다운받을 수가 없는 상황

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보면 게임업체들은 다양

한 앱 마켓에 입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에는 자신들의 게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앱 마켓 시장은 양면시장적 성격을 하고 있는데 대형 게임업체의 신작게임, 대형게임, 인기

게임이 중소 앱 마켓에 제공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 역시 해당 앱 마켓을 이용할 이유가 적

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앱 마켓 시장의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작게임, 앱 마켓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다양한 앱 마켓에 유통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방송 콘텐츠는 

차별 없이 누구나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방송법이라든지 IPTV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 모바일 콘텐츠를 방송과 유사한 수준의 잣대를 대고 검토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

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앱 마켓에서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콘

텐츠에 대해서는 다양한 앱 마켓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Ⅱ. 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 구독경제 서비스 현황

�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독경제는 언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종종 들을 수 있으나 명확한 범위라든지 개념에 대

해서 정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

나 재화가 이용된다는 측면을 구독경제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관련된 소비

자 문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원 스

트리밍 서비스를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것,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가 직접 누리기 어

려운 상황에서 큐레이션 서비스, 정기배송을 하면 꾸준히 배송되는 배송서비스도 구독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3가지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용 된

다는 것입니다. 1회성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가 아니라 한 번 결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용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구독경제 특징은 일회적인 재화나 판매와 달리 구독을 통해서 사업자

는 고정적으로 매출과 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반복된 구매행위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가 되며, 제품의 선정이나 서비스 선정을 복잡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쉽게 해결함으로써 피로도를 상당히 절감하는 특징이 구독경제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구독경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계속적 거래라는 구독경제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구독경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

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받기 싫었을 때 발생되는 위약금 관련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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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원에서 발표된 소비자 문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정 기간 프로그램 이용 서비

스가 존재하여 연간구독으로 사용하다가 2개월 후에 구독해지를 했는데 2개월치 비용만 내

는 것이 아니라 잔여기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냈던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큐레이팅 

서비스는 전문가의 추천 내지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적 거래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내용 내지는 종료에 대해서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부족, 이용과정에서 비용과 서비스 내용이 종종 변경됨에 따라서 구독경제 이용자

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자신들이 원래 의도했던 충분한 효용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이용권 구독서비스 중에 무비패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 달에 $9.9만 내면 한 달에 한 편씩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

다. 구독경제서비스인데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중간에 구독비용이 인상되거나 영화관람 횟

수가 변동 혹은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나 배송오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정해진 배송 예정시간에 배달하지 않았

다든지 아니면 믿었던 가격에서 중간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높이 설정됐다라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는 것과 같은 2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장기적 거래가 구독경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여러 마케

팅 수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환경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 구독경제의 소비자 피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제도개선 방안

�계속적 거래 관계 환경에서는 콘텐츠 거래에서 알아볼 수 있지만 현재 공정위에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라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

한 일종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이라든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 등 이

용 중간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위의 계속거래에 

있어서 환급에 대한 책무기준 배정을 통해서 구독경제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재화에 있어서도 해지했을 때 위약금에 관한 합리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즉각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독경제 역시 소비

자가 선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한 서비스의 특징,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탈퇴할 때의 불이익 등 정확한 사전 정보제공이 

시장 자율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패턴에 구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

을 고려하여 협회나 사업자 자체적으로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는 프

로세스를 갖춘다면 이런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장자율개

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도개선방안에 넣었습니다.

Ⅲ.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개선 방안

◦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마지막으로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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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같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결제

되고 있는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은행사, 카드사, PG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 43개 업체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의 경우는 현

금카드나 선불카드를 대체하는 계좌기반의 현금카드가 이미 출시가 됐으며, 카드사는 앱 카

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직접 같이 PG 업무를 제공하는 겸

업 PG사는 자체 유통망이라든지 플랫폼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을 은행, 카드사, PG사로 분류해봤고, 단말

기 제조사 역시 삼성페이, LG페이와 같이 직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이용현황을 2018년 말 기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용건수가 2016년 대비 2018년에 약 2.8배 정도 

성장을 했고, 결제금액은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은 간편결제가 이용되었을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간편결제는 금융 이슈가 많은데,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문조사한 내용을 포함시켜봤습니다. 소비자원에서 2019년도 모바일 간편결

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상위 6개 사업자의 모바일 간편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 

120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용하기 편하다는 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스의 8명의 자산이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938만원이 빠져나갔다

고 합니다. 부정결제에 대한 우려가 개인정보 보안 이슈에 앞으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토스에서 부정결제로 추정이 되는 사고로 발생되었다는 보

도가 되었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만 알면 결제가 되는 앱결제 방식이라고 알고 있

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접속을 해서 간단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역시도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술적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야 하는지 앞으로의 간편결제 서비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스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나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 보상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선보상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금전적 피해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간편결제 이용자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핀테크 업체에서도 벤치마킹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여러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시각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 안에서 자율적인 개선책, 앞서 

말씀드린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제적, 선보상 정책과 같이 이용자의 편익이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물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준비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업구조라든지 시장현황에서 잘 모르고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구성을 잘 해주셨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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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이슈들, 또 어떤 식으로 제도를 구성하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전에 지금 KISDI하

고 방통위가 같이 모여있는 회의실에 이용자정책총괄과 배춘환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잠깐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 (방통위 배춘환 과장) 협의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직접 봬야 하는데 최근 상황 때문에 영상

으로 뵈어서 아쉽습니다. 협의회가 현재 3년 차인데 홍대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

분, 기업에 계신 분 등 대표적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은 논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

다. 저도 협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이 타개돼서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 이용자 보호 이슈가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안들을 보니까 이전에 방송

통신서비스에서 많이 겪었던 일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단

체 활동을 보면 분쟁은 많아지는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든지 자율적인 해

결기구 같은 기준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공정위 것을 많이 의존하는데 그 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위약금 분쟁이 있는데 위약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 기

준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틀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쪽에서 먼저 말씀하시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사업자들 계실 때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업자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에 대

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 (△△△) 좋습니다.

◦ (○○○) 요즘에 앱 마켓 수수료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장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

셨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앱 개발사나 대형게임 같은 경우 중소 및 

신규 앱 마켓에는 올리지 않고,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만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론적으로 보면 앱 개발사들이 모든 플랫폼에 다 자기 앱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

지 않은 이유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 올리

려면 변경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 올리는 게 비용적으로 어렵다

고 들었습니다. 또한, 장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약간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압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SKT) 원스토어를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보다 앱 마켓에 연관성이 있

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라

는 곳이 애플이랑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2년 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랑 애플, 애플은 IOS를 OS로 쓰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는 약간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유의미한 

경우는 아니고 큰 게임사의 경우는 약간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

에 있는 구글과 저희 원스토어,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는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

다. 우리가 신라면이 됐든 뭐든 유통할 때는 물류비용이 드는데 디지털 콘텐츠 특징이 어디 

입점하든 유통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비용이 들지 않고 더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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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 부

분 글로벌 사업자들이 회유와 여러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가 있지 않냐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사들의 그간 증언들을 보면,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한 

개,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투브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단들이 있습

니다. 검색돼서 나오게 하는 것, 여기는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게임사들

은 구글 혹은 애플을 통해서 진출해야 합니다. 해외 피처드라고 해서 초기화면에 보여주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서 뭘 또 뺀다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쟁사의 입점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지 않냐 하는 강력한 의심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데 이런 부분

은 ICT 영역에 있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간단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한류 영역 중

에 영화, 드라마, K-POP, 뷰티도 있고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인 게임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육지책으로 ICT 4개 기업이라고 해서 

통신 3사에 네이버까지 통합 원스토어가 출범했습니다. 장변호사님 데이터에서 보듯이 앱 마

켓에서 10% 남짓한 초라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는데, 우리나라 K

콘텐츠가 가진 디지털 콘텐츠의 경쟁력을 마케팅의 유통, 통로를 특정 사업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당한 경쟁이라면 상관없지만, 산업 콘텐츠 측면이나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는 다양한 멤버십, 포인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용자 제공 측면이나 편의 측면에서 정부

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먼저 질문해주셔서 대형 앱 마켓의 콘텐츠가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고, 그에 대한 원인은 SKT측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말씀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 (구글코리아) 구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정은 개발사의 몫입니다. 개발

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대형개발사야 모든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는 앱

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동시개발을 해도 되고 순차 개발을 해도 되고요. 만약 중

소개발자들이 한군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면 앱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퍼뜨릴 수 있느

냐, 국내에서만 소비하게 하느냐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추측성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혹시 대형 개발사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원

스토어에 참여도 하시지만 개발사이기도 하지 않나요? 꼭 말씀하셔야 하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준영 변호사님이 기존의 실태조사라든지, MOIBA 자료, 소비자원 자료

를 인용하셨네요. 다른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셔도 좋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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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금 말씀하신 이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콘텐츠 동등접근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개발사들이 글로벌 

앱 마켓에만 제공하고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는 왜 공급하지 않는 건지, 저는 그 부분

이 규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개발사가 

여러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내놓는 게 당연한 경제상의 논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이걸 강요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강요해서 하고 있다면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사후적인 수단으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합법적

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콘텐츠 동등접근이라고 해서 사

전적 규제를 다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는 다른 관점으로 보이고요. 의무적으로 입법

적으로 여러 콘텐츠나 재화들을 동등하게 접근하거나 접속시키는 것, 이게 사후적인 규제로

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앱 마켓 시장에서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무를 둬서 규제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좀 다르게 접

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 지금 여기서 제기된 이용자 이슈들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서도 다뤄지나요? 제

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방통위 배춘환 과장)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조정신청이 있게 되면 지금 이 내용들이 특별히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 (△△△) 조정대상에 해당이 되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 (방통위 배춘환과장) 이것에 관련해서는 비중이 사실상 많이 적습니다. 주로 인터넷이나 휴대

폰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편이고요.

◦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16년에 개정이 되어 사후 규제가 가능한 상황입

니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 (□□□) 분쟁조정 대상이지만 사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 네.

◦ (○○○) 우리나라에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창구가 흩어져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소비

자원에 갔다가 소비자 분쟁 자율기구로 오는 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언택트 시대여

서 분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지금 물론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장준영 변호사님이 

사후규제, 분쟁조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틀 이외에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견이니까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간단히 질문해도 될까요? 오늘 논의 주제가 앱 마켓하고 데이터 이동권인데 이게 

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하

고요. 저도 구글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방통위원장님께서 30% 수

수료를 높이는 것이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어

떤 조항에 대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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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 (○○○) 첫 번째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 3기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생

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위주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준영 

변호사님이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발제해주셨고

요. 최경진 교수님은 단순히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의 적극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실효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데이

터 이동권 등을 발제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 지난번 첫 번째 회의 자료를 보시면 2, 3, 4차까지 대략 어떤 의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처음 계획대로 오늘은 인터넷 생태계 상생ㆍ발전 방안이 큰 주

제입니다.

◦ (○○○) 알겠습니다. 주제만 보니까 일관되지 않은 주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데이터 이동권 자체는 인터넷상생발전협회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려하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장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입니다. 저희 협회하고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이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

떤 법적 근거냐고 하셨잖아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신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지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 국내 앱 마켓을 구글, 애플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고, 아까 구

글에서 그건 앱 개발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현재 90%를 장악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자사의 앱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콘텐츠는 게임을 제외

하고는 국내 결제들이 몰려 있는데 이게 구글이 자사결제로만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

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로지 구글 결제 및 애플 결제만 써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두에 장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많은 소비자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

합니다. 윤성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처드라고 해서 애플이나 구글이 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앱 개발자들의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파워풀한 수단이 있고 제재 권한도 막강하

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열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다들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물론 사후적인 법적인 규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

런 식으로 힘의 우위가 커지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사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을지 

논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앱 결제 강

제는 타 결제수단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결국 더 힘이 

강해지면 더 많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구체적인 신고사건 얘기가 돼서 내용이 깊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발제로 가

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최경진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 (가천대 최경진 교수) 네, 준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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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 2] 정보제공, 데이터 이동권,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권 등 이용자 권익

및 선택권 강화 방안(최경진 교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 최경진입니다. 제 발표주제는 데이터 이동권인데요. 최근

에 데이터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데이터 이동권 혹

은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어떤 관점으로 논의할지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용어로 ‘Right to

data portability’,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일지 혹은 개인이 가진 모든 정보일지에 

따라서 data portability 이슈는 많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권리 자체

가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게 아직 정립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my data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는 이슈가 강

해져서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거든요. 물론 GDPR

상의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가 받을 수 있게도 해놨습니

다. 두 가지 관점을 다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권

리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겠지만 이런 논의가 촉발되게 된 계

기는 예전에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용어까지는 아니더라도 UN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논의

를 통해서 이러한 컨셉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구

체적이고 폭발적으로 확산된 계기는 아무래도 유럽연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가지 접

근방식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GDPR의 20조에 있는 데이터 이동권, 또 하나가 PSD2라

는 지침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여기에 Access to the customers payment account라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픈뱅킹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이동권이거든요. 우리한테 주로 알려진 

것은 GDPR의 데이터 이동권인데 통상 데이터 정보를 말하게 되면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PSD2와 합쳐서 데이터 이동을 많이 논의합니다. 이 중에 어떤 모델을 가져올지는 

고민인데 이번에 국내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쳐서 들어온 것

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많이 참조하는 것이 GDPR의 20조인데 가끔 보면 데이터 이동권을 

논의할 때 부정확하게 얘기하거나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포섭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GDPR에서 말했던 데이터 이동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 GDPR 정보이동권

�여기에서 핵심은 정보주체 권리 중에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ccess하는 접근

권이 있거든요. 접근권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이동권의 활용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

서 GDPR에서 접근권을 보완한다는 측면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상호운용성이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컴퓨터로 해독할 수 있는 형식, 즉 상호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요. GDPR의 정보이동권을 가지고 사업확장에 정보 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가하는 형

태로 인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는 정보이동권에 응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정보이동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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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야 하는 원시적인 의무,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요. 원시적으로 시스템 구축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정보이동권 

행사에 따라 그에 응해야 한다는 정도의 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계화된 권리 유

통이 중요한데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정보주체가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러로부터 다른 컨트롤러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권리도 필요합니다. 이 

목적은 특정 사업자에게 lock in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도 촉진하

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 주체의 접근권을 보완하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신용정보 보호법상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관련된 것과 똑같은 취지였습니다. 정보주체

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데이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보주체의 통제를 통해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반영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촉진한

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나 포털 등 대

형 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

이 원래 취지였습니다만, 오히려 lock in을 강화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데이터 이동

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타트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대

형 클라우드나 대형 포털 서비스로 이동시켜서 결과적으로 원래 독점력이 있는 사업자의 

lock in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도입된 이상 뉴트럴하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

서 한편으로는 GDPR 정보이동권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ntrollership이라고 해서 정보이동권이 해제되었을 때 정보의 범위에 다양한 콘텐츠들 또는 

다른 정보주체에게 권리가 있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혹은 SNS

의 데이터를 보면 저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도 같이 혼재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책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

트롤러쉽이라는 개념 하에 논의로, 정보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넘겨주는 컨트롤러는 넘겨받

는 컨트롤러가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한 위험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컨트롤하고 있는 단계의 책임만 갖지, 데이터가 이동 후에는 데이터에 관련된 책임은 새로운 

컨트롤러에게 있다. 따라서 새로운 컨트롤러가 GDPR의 각종 규제를 받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제3자도 있지만 데이터를 옮기게 되는 정보이동을 요

청하는 그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컨트롤러가 갖는 합법적인 이익, 합법적인 법

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동할 때 데

이터의 구성양식 같은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정보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지재권을 침해해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

해해도 안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이동권 

행사를 하기 위한 요건들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여야 하고,

다양한 수집원인들이 있는데 자동적인 수단으로 처리된 개인정보여야 합니다. 즉, 자동적인 

수단으로 처리가 안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이동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이미 자동적인 수단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여야 합니

다. 다른 사람을 태그했을 때 그런 정보도 다 옮길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정

보주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합니다. 그렇지않고 컨트롤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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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와 트랜젝션 사이에서 생성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제3자가 올린 정보 같은 경우는 데

이터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공한 데이터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게 실제로 영업비밀이라던가 지재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송해야 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이나 지재권을 침

해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적인 금지를 시키는 것, 정보이동권 행사를 받아들이

지 않는 것도 역시 안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권이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

식으로 제한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동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고,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으로 이러한 제한이 있지만 이것이 전적인 거부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 GDPR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이동권이 행사되면 가장 큰 효과는 정보주체의 접

근권을 강화시키면서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시켜주고,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데이터 사업자 간에 상호운용성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GDPR에서 추구했던 정보이동

권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 GDPR Right to explanation

�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GDPR상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설명권입니다. GDPR상에 보면 

AI에 의해서 각종 데이터가 지능적으로 처리되는데 여기에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되

어진 프로파일링 활동이라던가 또는 그것에서 자동화되는 의사결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일정한 거부권 내지는 이것을 따르지 않을 권리

를 정보주체에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AI 시대에는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화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AI 면접관이 행한 결과에 대해

서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하는 이슈가 있는데 GDPR에 따르면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지된 의

사결정에는 종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배제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GDPR도 예외가 있는데, 자동화된 의사결정 자체

가 정보주체랑 컨트롤러 사이에서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거

기에 고용계약이 필요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또 하나의 예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와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

를 부과하고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EU나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서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허가

된 경우입니다. 허가된 회원국이나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므로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AI면접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명시적 동의

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거기에 있거든요. 다만 그 명시적 동의가 얼마나 구체적인 예후, 자

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명시적 동

의가 이루어지는지는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구체

적인 고지와 함께 그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설명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Recital에만 있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설명권이 진짜 권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압상 내지는 실무상 용어인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EU에서도 많고, EU에서도 본격적인 실제 사용권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cital 71항에 있는데요. Recital에 있는 정보주체의 설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

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법상에 이러



- 239 -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면서 AI에 기반한 

설명권을 규정할 것인지 논의는 당연히 필요할텐데 구체적인 행사요건, 예외사항에 대하여 

설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EU P2B Regulation

� P2B Regulation, 사업자 관점에서 플랫폼과 비즈니스 사이에서의 규정이 제정됐는데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서비스 이용과정에 생성되는 게 있을 경우, 이용이나 활용 여부 또는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는데 신용정보법에다 개인신용정보 요구권, 전송요구권

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일반 상거래 중에 구체적인 거래내역 명세를 줘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보면 전송요건에 해당하는 대상과 실제로 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

는 자가 나눠집니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논란이 됐던 것이, 전기통신사업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가는 것 또는 일반상거래 정보 중에 거래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자로 보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용정보에 

대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등 자동화된 정

보처리장치에서 처리된 신용정보이어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통해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

공한 신용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결과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전송요구권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aw data에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Case study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MS,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프로젝트를 2018년

에 런칭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라고 이게 호환성을 높이면서 데이터를 유통

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 해결할 과제

�개인정보 혹은 데이터의 이동권을 논의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신문기사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GDPR보다 더 나아가서 기

술적․제도적 체계를 갖추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GDPR 정도 선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개인의 데이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다음으로 데이터 및 개인정보 이동권의 이동하는 방식과 범위, 내용을 어디까지 확장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데이터 이동 시 정보

주체에게도 알려줘야 하므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때 사전고지를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데이터 이동권 행사 도구, 툴들이 필요한데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보험가입 의무 같

은 것들, 이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데이터 이

동권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일 경우 데이터 이동

권을 보장해주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다운로드 받

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 직접 이동시켜주는 것을 허용시킬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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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랑 서비스 

중단할 때랑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합쳐져서 데이터 이동권 행사요건 내지는 범위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처해진 사항과 우

리나라의 시험조건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본다면 아까 △△△이 말씀하신 문

제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개인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건 안되는거죠? 제3

자 제공 문제니까 데이터 이동권이 논의가 되는 것은 일단 가명처리라든지 개인정보의 문제

를 해결한 다음에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꼭 개인정보 이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해

는 그렇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

음 도입되는 형태가 금융에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인데 거기 참여하시는 사업자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련된 동향이라든지 사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에서 데이

터 이동성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관련 발제는 GDPR 중

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EU에서의 논의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 이슈 

관련된 여러 업무계획 중에 사전규제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데이터 이동성입니다. 즉, GDPR과 별개로 데이터 이동성, 상호운용

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학계나 업계 쪽에서 생

각하시는 데이터 이동성 또는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경쟁 이슈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발제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 (□□□)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피해 특히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슈 이런 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자 보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논의를 플랫폼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이슈로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신용정보에 의료의

학정보가 포함되느냐 하는 게 이슈이긴 한데, 처음에 정보주체가 제공했던 데이터, 입력데이

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활동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로그 기록이나 검색 기록이고 이 두 개는 이제 원칙적으로 

GDPR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입력데이터나 생성데이터로 만들어진 파생데이터는 이동대상이 

아닌 걸로 데이터 오너십 이야기 할 때도 말 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관리나 이것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하고 나누어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동권 대상 문제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로그기록이나 검색기록을 다 이동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신용정보법에는 민감정보가 제외가 되어 있는데 GDPR은 특별

히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설명권이나 이런 것들

이 인공지능은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이용

자 상황 관련하여 나온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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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사업자쪽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데이터 사

업은 내년 몇 월에 시행되는 거죠? 아직 시행 전이죠? 준비하시는 사업자 계신가요?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위원장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신설됐고, 2021년 2월 4일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를 통해서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전송 항목이나 전송처리방식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사업자나 전자금융사업자, 통신사업자

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이고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신용정보 

준비하면서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개인정보사항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정보라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쇼핑업체

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거래금액, 거래일시, 판매처 이런 정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품명이라던지 옵션, 수량, 신용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통신사업

의 경우는 통신료 납부 정보라던지 소액결제 정보, 이와 유사한 정보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데 저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정보는 대략 275개 항목,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 멤

버십 포인트랄지, 단말기 정보랄지 그런 정보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용

을 판단할 때 요구되는 그 외의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법에서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용자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통신사업

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건 행사 대상이기도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

데 이용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

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수혜 혜택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지, 그

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용정보 리스크가 증가되는데 이

런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 이전신청 할 때 내가 필요

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이동되도록 최소 수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

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사업자나 이전항목에 대해 선택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정책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고시

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통신사업자도 대상이 되는군요.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려면 줘야하

는 건가요?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요?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 (△△△) 신용정보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을 넓게 가

져가면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용정보는 거래내역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해야 하고,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매내역까

지 다 포함해서 금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법의 해석 같아요.

◦ (○○○)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이 사실은 10분 정도 남았는데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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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

까? 이건 규제에 의해서 강제된 게 아니라 사업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는 사실 세부적,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데이터 

이동권 관련해서 EU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안에서도 그동안 이용자들이 좋은 경험을 누리도

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 data portability 백서를 2번 발간했어

요. 작년에 한 번 냈고, 올해도 얼마 전에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저희 준비상황, 생각, 그

리고 실제 기업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 앞으로 이 정책을 논의할 때 다같이 고민해야 하

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백서를 발간한 게 있어요. 그건 한 번 나중에 공개가 

되어있으니까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페이스북은 작년부터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올린 

포스팅 중에 사진, 동영상 같은 콘텐츠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갖춰놨고, 아마 오늘부터는 그 시스템이 드롭박스라든지 몇 몇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어떤 정보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지 굉장히 고려

할 부분이 많고, 그게 가능한지 결정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건지, 되어

야 하는 건지 고려할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U에서 첫 시작은 되었지만 실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단계별로 대상 플랫폼도 확장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들은 사업자뿐 아니

라 정책을 만드시는 분, 정책을 조언하시는 전문가분들 모두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

고 신중히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 (구글코리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해하실 수 있

어서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GDPR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GDPR에서 먼저 통과됐기 때문에 후속작업으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겁니다. 4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목적은 

데이터가 이동하기 편하게 서로 프로토콜을 맞추고 기술적인 것을 맞춰보자는 취지였고요.

다만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논의할 때 정말 신중하게 범위도 고

려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잘 논의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원

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GDPR 규정이 통과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는 잘 해보자는 게 요지입니다.

◦ (○○○) 알겠습니다. □□□님 EU의 GDPR 설명하시면서 데이터 이동권의 세부적인 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 (△△△)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 설명을 해주시

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이동권은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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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인가요?

◦ (□□□) 데이터 이동권은 이미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개인정보 때문에 페이

스북은 여러 변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사례

는 그런 케이스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사례는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분쟁이 된 건 없나요?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했는데.

◦ (○○○) 제가 아는 바로는 논란이 되는 사례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혹시 그런 데이터 받아

보셨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

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데이터가 권리침해도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면 

정밀하거나 좋은 데이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 (페이스북)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이동권하고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2-3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렸던 포스팅 사진을 본인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다른 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다르게 데이터 이동권은 본인이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글포토나 드롭박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글과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 (□□□) 특정 협업하는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업체마다 프로토콜을 서로 합의해야 하는 건가

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API는 없나요? 누구나 쓸 수 있는.

◦ (페이스북) 제가 기술적인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 EU에도 그런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이동권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 데이터 이동권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법상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얘기

해보자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있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있었는데 개정으로 개보법으로 다 이동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전

제는 자신의 정보처리자가 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페이

스북이든 구글이든 이런 인터넷 기업의 경우 GDPR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웬만한 나의 개인

정보 또는 내 어카운트를 사용하면서 수집한 정보는 다 열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통사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오픈넷이나 참여연대에서도 예전부터 

계속 방통위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진정을 하기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주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

이고 그 정보를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이동권은 인터넷 기

업들의 데이터 이동권만 얘기하느냐,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접속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기지국 접속정보를 개인정보

로서 수집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소송에는 내 발신 통화내역의 기지국 위치 자체는 개

인정보가 아니다. 즉, 위치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람을 해주는 인터넷 기업, 이통사들도 분명히 정보처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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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와 지적을 안하

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통위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

이터 이동 전에 이미 우리나라 법상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들, 정보주체들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고, 집행이나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

니다.

◦ (□□□)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았는데 개인정보 이슈가 중요하긴 하지

만 저희 협의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회의는 이 정도로 마감하기로 하고요.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 (SKT)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님이 통신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치정보 건은 팩트 체크 소속기사나 정부의 법안검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단 수집한

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알겠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부에 참석하신 통신사, 포털, 인터넷 기업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위원 토의

◦ (□□□)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휴식하는 동안에 몇 분이 좀 채팅방에 문자를 남기셨는데 사

업자분들은 퇴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도 △△△님, ○○○님이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고요. □□□님이 △△△님 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남기셨어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 □□□님이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주셨네요.

◦ (△△△) 지금 보고 있습니다.

◦ (○○○)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인지? 위약금 

산정기준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공정위의 계속적 거래에 의한 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을 보면 그런 여러 계속적 거래

의 특성에 맞춰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재화의 내

용, 업계 통상적인 관행에 비춰봐서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

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온라인을 통한 구독경제가 더욱 더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각 세부적인 서비스별 세부 기준을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원칙 하에 사업자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도 공정위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관심 있게 접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 분쟁사례 소개하신 것 중에서 구독서비스를 중도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국내 음원사이트,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해지하니까 남은 기간의 구독경제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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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약금 규정이 있는데 위약금이 과다하다 이런 불만인 거죠?

◦ (△△△) 네, 맞습니다.

◦ (○○○) 방통위에서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잖아요?

◦ (□□□) 위약금 기준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나 결합상품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 산정 기준

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일어

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도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은 신고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위약금 규정이 없는 사업자도 있겠

지만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위약금 규모가 어떨지 비교하는 사례가 있나요?

◦ (○○○) 그건 방통위나 MOIBA 측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없

다 하더라도 이런 실태점검 차원에서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아무리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독경제라고 하는건 방문판매법상 계

속거래잖아요. 그러면 위약금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을 보면 대개 소비자에

게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들이 있거든요.

◦ (△△△) 말씀드리면 지금 구독경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계속거래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긴 

한데, 최근에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규제의 틀을 적용하기 어

려운 경우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플랫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생기는 분쟁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구독경제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제들은 중도해지에 대한 문제, 위약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들

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의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거지만 원인제공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들, 소비자의 개인적인 변심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

제공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변심인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위약금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님께서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게 중

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때 얼마를 내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충

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전 정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약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서비스에 대한 특성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서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거나 진행된 것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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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쟁조정 쪽은 문화부잖아요. 문화부에서 이 문제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고 

하고, 공정위에서도 위약금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분산돼

서 진행하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부처 간 협의

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제가 우려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님.

◦ (□□□) 위약금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독경제라는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가격을 산정했을 때와 구독경제가 아닌 것을 전

제로 해서 가격을 산정했을 때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

각이 돼요. 예를 들면, 커피 가게에서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매일 사먹

는다면 내야 할 가격의 절반 정도,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

는 1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것들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위약금을 산정할 때도 소비자 측면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고, 사업자들이 정해놓은 위약금이 과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4만원인데 구독경제하면 15,000원에 해주

겠다고 해서 반 먹고 난 후 우리가 절반밖에 안먹었으니 7,500원은 돌려주세요 하고 얘기했

을 때는 가격을 산정할 때의 산정이 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관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구독경제를 

감안한 가격 산정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박민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 

과연 설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죠. 하나하나를 다 맞출 수 없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카테고리

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을 통

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와 실제 유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말하자면 용역인 경우와 

재화인 경우, 구독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얻겠다고 했을 

때에만 이행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회원 가입하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다, 그건 제공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민법상으로 얘

기하면 채권자가 반드시 이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들이 이행해주

는 경우, 이런 것들로 나름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렸습

니다만 웬만한 것들은 그런 범주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

경진 교수님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래도 말씀해주세요.

◦ (○○○) 저의 우둔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

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의 차이는 initiative를 정보주체가 쥐면 데이터 이동권인

거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initiative를 주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제3자 정보 제공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데이터 이동권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없겠죠. 내가 initiative를 쥐고 A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넘기느니 니

가 그냥 B에게 넘겨줘라! 라고 한다면 initiative를 정보주체가 행사할 것이냐, A라고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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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정보주체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를 B에게 넘겨줘도 좋겠습니까? OK, 이

게 전통적인 제3자 정보제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3자 제공과 정보 데이터 이동권이 

initiative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차이 외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initiative를 사업자가 쥐고 내가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할 때는 원해서 

initiative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비용들을 다 사업자가 부담할 생각이 있

다는 거예요. 즉, A사업자가 B에게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인 경우죠. 그걸 정보주체에게 부

담시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initiative를 사업자가 쥐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

니까.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이동권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기존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

체가 이동해줄 생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 넘겨줘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비용이 수반되고 노력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데이터 이동을 시켜줘야 할 A

라고 하는 사업자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제3자 

제공에는 사업자가 initiative를 주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용부담이나 모든 일체의 책임은 넘겨주는 A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발제가 어떻게 말하면 아젠다를 제시하는 건데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할 사항을 추출하고 논의를 해서 consensus를 형성하거나 찬반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

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앱 마켓, 구독경

제,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님이 제안하셨거든요. 정말 문제인지, 아니

면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성장통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방통위 입장에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면 정책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앱 마켓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동등접근, 앱 

개발사들이 자기의 콘텐츠들을 글로벌 앱 마켓뿐만 아니라 국내 앱 마켓에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나갈 것인지. 개발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앱 마켓 

사업자가 사후적인 금지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대입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이 달

라 보이거든요. 만약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행법으로 규제를 해서 

사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콘텐

츠라면 앱 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를 동등하게 모든 마켓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

무를 사전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저

는 사후규제를 통해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은 사후규제가 충분하니까 제

도개선을 통해서 동등접근이라는 그런 규제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앱 사업자와 앱 마켓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빌링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강요하면서 아주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문

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현행 규정에 따라

서 어떻게 조사되고 규제될 수 있는지는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생협의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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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거나 제도적 개선으로 얘기할만한 게 특별히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박성중 

의원 안으로 앱 마켓 사업자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법안이 있

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금지행위를 추가할 정도로 별도 규

정, 신설의 의미가 있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금지 

행위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라든지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건이 만족 되면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행규제 안에서 앱 마켓 빌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규제를 통해

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실제 규제 기관 집행 단계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현행 규정에서 부족하거나 규제집행 할 때 감안해야 한다

는 의견들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도적 개

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구독경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용

자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 즉 처음부터 고지와 명시설명을 분명히 하여 이용자 인식을 아

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하지

가 않다, 명시 설명하고는 달리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기준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야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인식에 있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용자 인식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 수 있고요. 그건 인식개선의 측면에서 방안을 논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두 번째

는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구독경제에서 과금 시스템이 괜찮은 건지? 오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

해주셨듯이 가격 자체의 혼란을 일으키거나 결제에 있어서 또 다른 고려 요소가 들어가야 

하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측면은 맞는 것 같고요. 둘 다 감안해서 위약금이나 과금의 단위,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

면 올해 방통위가 유투브 프리미엄을 제재했고, 작년 연말에 공정위가 IPTV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전자책 관련해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 3가지를 보고 일관된 기준

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유사한 구독서비스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서 이용자에게 약관 등으로 인지시켜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독경제라고 하

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면 안되고 며칠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간편 결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하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 맡겨져야 하는데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다른 소송법적 

이슈가 있어서 다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고맙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네요. 앱 마켓, 첫 번째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슈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으로 충분한지? 현행 유

지를 전제로 해서 더 완화될 수도 있겠죠. 만약 강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앱 마켓은 현

행 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 (△△△) 네.

◦ (○○○) 박성중 의원 안은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홍정민 의원 안은 세부적인 사후

규제를 신설하자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앱 마켓 이슈 대응에 대해서 옵션 1은 현행 유

지, 옵션 2는 사후규제 보완, 옵션3은 사전규제 규정 도입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이슈별로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독경제에 관

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규제 유지를 베이스로 본다면 이용자 인식개선 문제이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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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보를 잘 인식할 수 있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쟁 해결기

준을 만들 것인가?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굉장

히 방대한데도 온라인 분쟁해결 기준은 별로 없어요. 레퍼런스가 별로 없어서 매번 케이스바

이케이스로 진행하는데 분쟁해결기준안을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업자에 대한 지침 같

은 것을 만들 것인지? 예컨대 위약금에 관해서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옵션 1은 

현행 유지, 옵션 2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가? 분쟁해결 기준 내지는 사

업자 준수 규칙을 만들 것인가? 마지막으로, 간편결제는 금융위가 관련된 거라서 어렵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간편결제 허가사업자도 있고, 등록사업자도 있고,

등록도 필요 없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예컨대 삼성페이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자예요.

그건 직접 지급결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금융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오늘 논의된 주제가 굉장히 방대한데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앱 마

켓 관련해서 △△△님이 여러 논점을 제시해주셨는데 일단 공정경쟁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

면, 현행 제도로 충분한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방통위에 신고를 했는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앱 마켓 사업자라는 정의는 있고, 앱 마켓 사

업자에 특별히 규정되는 조항은 없고, 일반적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에 저

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신고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구글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애

플까지 같이 신고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구글이 욕먹을 이유는 상대적

으로 없다, 애플이 욕먹을 이유가 훨씬 많고, 애플은 지금 구글이 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10년 전부터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 심지어 서드파티앱 마켓도 허용하지 않고, 원스토어도 

불가능한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방통위를 포함해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구글에 대해서 신고한 내용은 구글이 애플과 같이 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고 있지만 앱 마켓 내에서 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인앱 결제를 우회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할 경우 앱 마켓에서 퇴출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전환할 것 같다. 구글이 아

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니 그걸 조사해 달라는 거고, 10년 동안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애플에 대

해서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니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인터넷기업협회

에 있을 때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인데 문제제기 많이 했는데 애플은 모르쇠 정책이고,

여기 상생협의회에도 안 나오잖아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못 했던 거고, 다만 CP들, 콘텐츠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진영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안드로이

드 진영이 점유율을 높여나가는데 개방적 정책도 한몫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런 개방적

인 정책으로 70% 정도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똑같이 폐쇄적인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요. 사실 원스토어 같은 서드파티 앱 마켓이 있다고 하나 CP들 입장에서는 구글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구글이 글로벌 마케팅 측면도 있고, 스타트업에게 프로모션이나 지원을 많이 해

준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방통위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공정위가 조사

할 부분도 있는데 제도로써 규제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상생협의회가 

방통위 조사결과를 보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별도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격한 방법으로는 중국처럼 앱 마켓 선택제를 금지

하는 경우도 있죠. 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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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규제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제재하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는 오병철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덧붙일 것은 별로 없는데 구독

경제가 갖는 소비자의 이득이 주는 서비스 형태가 가능할 것인가?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재화의 경우에

도 사실은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OTT, 음악 서비스도 그렇고 저작권자들

에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정산의 주기나 계산이 되는 금액이 서비스 형태, 서비스 구독,

건당 결제여서 이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사가 환불해 주지 않고, 인앱 결제를 하는 구

글이나 애플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거든요. 따라서, 게임 이용자들은 구글이나 애

플 환불기준에 맞춰서 환불요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이 자체적으로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게임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데이터 이동권 관련해서 마이데이터식 접근방

법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

이터 때문에 lock in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에 제공을 해줘야 하는 사업자가 너무 늘어나서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마이데이터 접근방법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업무가 대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논의될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서 데이터 격차

나 아니면 이용자에게 유용한 데이터들을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식 접근방법이 유용한가,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저희 협의회에서 고

민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건 개인정보 이슈와 별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의견을 드립니다.

◦ (○○○) 앱 마켓, 구독경제,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이렇게 4개 이슈가 되었는데요.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님. 코멘트 해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말씀 잘 들었고요. 저한테는 어려운 주제여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독경제,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

츠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법에 맞추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 관련해서 혼란의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디지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

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소비자 분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앱 마켓,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 저

는 구글이 몇 %를 받느냐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

게 발생이 됐느냐 하는 거죠. OS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IOS 이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앱스토어를 선

택하는 문제, 저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OS라고 하는 것이 독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

에 앱스토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요. 그래서 앱스토어의 자유로운 선택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나머지 부분이 자동적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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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앱 스토어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회유,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공정위나 방통위가 조사를 하면 된다고 생

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과 신용정보법, 마이데

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데이터의 이동 및 신용정보법에 관련된 부분, 여러 독소조항들

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

업 내지는 데이터 이동권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정보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정보의 

주체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보의 주체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

다는 거죠. 실제로 GDPR에서 보면 핌스라고 해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원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들을 정보 주체에게 줄 수 있

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여다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제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위

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해당하는 형태로 사업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관련되어있는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시간이 5시가 다 됐고요. 이슈별로 정책대응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주제가 한 번 얘기하고 끝낼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추가 의견

◦ (□□□) 발제 내용 중 구독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관련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와 위약금 산정기준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하

는 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다양해서 그것을 다 커버하는 위약금 산정기준 마련이 쉬울지 의

문입니다. 예를 들어 OTT 같은 경우 구독 기간 동안 제공 콘텐츠가 계속 변할거고 제품 배

송 같은 경우 날씨나 교통상황에 따라 배송조건이 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을 모두 명시해 소

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위약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 구독경제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비지니스모델을 훼손할 필요는 없

지만, 무료로 서비스 제공한다며 자동결제하면서 생기는 소비자 기만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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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 ’20. 10. 12.(월) 14:00~17:00

◦장소 : 코너스톤스페이스 (화상회의 병행)

◦참석자

� (전문가) 서강대 홍대식 교수(위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건국대 황

용석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연세대 오병철 교수, KAIST 최문

정 교수,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불참: 고려대 이희정 교수, 성신여대 심선영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단체)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불참: 한국소비자연맹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불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왓챠 플레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 불참: 넷플릭스

�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불참: 과기부

2) 개회사

◦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는 

받으셨겠지만 발제하는 분이 세분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이면 

예정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는 2시간이 계획되어있고, 사업자위원, 전

문가위원들의 토의시간이 1시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발제를 4시 전에 마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곳은 방통위, KISDI에서 나와계시는데 방통위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셔서 인사 

겸해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 (방통위 배춘환 과장) 안녕하세요?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배춘환입니다. 한달 전에 

위원님들께 인사드렸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영상으로 뵙게 되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비

록 영상회의지만 오늘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좋은 정책을 만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상생협

의체의 방통위 담당자분들이 바뀌는 혼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담당 사무관님과 주무관님이 

정해져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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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먼저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님이 앱마켓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시기로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님이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고 카이스트 최문경 교수님이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발표하실 예정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한 분이 발제하

고 토론하다 보면 다음분들에게 시간을 할애 못하는 면이 있어서 세 분의 발표를 쭉 듣고 

나서 논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을 넘으시면 힘들어지므로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님 시작해주세요.

3. 주제 발표

[발제 1] 앱마켓 결제수단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황 및 바람직한 입법 방향 

(박민철 변호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도 많이 되고 있고, 연일 기사도 많이 

나고 있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제가 작성하고 검

토할 단계만 해도 5개였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허은아 의원 안이 추가로 더 나

왔는데 발제자료에는 못 넣었고요. 다만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나왔

습니다. 아마 법안 국회는 11월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 결제 법안들을 TF를 만들어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가장 뜨거운 법안이 

될 것 같고, 허은아 의원까지 해서 총 6개안이 과방위에 상정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때는 이 6개의 법안을 하나의 대안 형태로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5-6개 되는 법안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검토하시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보입니

다. 과방위에 입법조사처에서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의미는 기존에 

나와있는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검토보고서에 소개된 양쪽의 대립된 의견들, 입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이 법안에 필요한 찬성과 반대

의 법안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인앱 결제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들이 무었이고,

찬성과 반대 양쪽에 대립되는 입장들의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자료를 통해서 이해하

실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주요 입법 내용 및 개정 취지

◦ 홍정민 의원안 (2020.7.30. 발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앱마켓 사업자인데 안드로이드에서 얘기하는 

구글 플레이, IOS에서 구동하는 애플 앱스토어, 세 번째는 SK나 네이버 쪽에서 얘기하는 원스

토어, 갤럭시에서 얘기하는 갤럭시 스토어, 이렇게 4개 정도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구

글의 앱마켓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된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앱마켓 

사업자가 앱 디벨로퍼들,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두 가지로 보고요. 상

반되는 플레이어는 두 개고, 앱마켓 사업자, 거기에 입점하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이렇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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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겠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가 앱마켓에 입점하거나 계약을 할 때, 불리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고요. 홍정민 의원은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 거래상 지위를 부

당하게 이용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굉장히 넓어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후

규제의 틀로 넣어놨고,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들의 체계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도의 정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두고 있고요. 다

만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조항들은 없습니다. 앱마켓 사업의 정의조항만 있고, 그 밑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금지행위에 추가되는 형태가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로서 개별

적으로 규정한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의무로서 사후

적인 금지행위로 두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금지행위에 추가 보완하는 형태의 입법, 그 

두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 박성중 의원안 (2020.8.11. 발의)

�박성중 의원안이 그다음 나온 안인데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내용에 뒤에 발의한 내용이 많거든요. 나중에 여기 지적을 해야 하는데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

시켰어요. 이때 특정한 결제 수단이 뭐냐. 구글이나 애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제 시스템이지 

결제 수단은 아니거든요. 결제 수단과 결제 시스템 정의의 차이, 혼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찬반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조승래 의원안 (2020.9.8. 발의)

�조승래 의원 여당 간사고요. 보면 똑같죠.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결제방

식이라고 썼어요. 결제방식, 결제수단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서 어디까지 무엇을 

얘기하느냐도 명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조

금 생소하거나 다른 측면의 내용인데요. 부당하게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해

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콘텐츠 심사 지연 삭제 금지 규정을 뒀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또 하나

의 큰 테마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부당한 

계약의 조건이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한 덩어리로 나오는 건데 다른 앱마켓 사업자

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플레이

에 입점하면서 원스토어에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업활동 방

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

시면 되고요.

◦ 한준호 의원안 (2020.9.16. 발의)

�한준호 의원안도 마지막 세 번째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즉 A에게 제공했으면 B, C에게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다른 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앱마켓 사업

자끼리의 경쟁관계, 사업활동 방해, 그 내용을 주로 한준호 의원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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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안 (2020.9.24. 발의)

�양정숙 의원안도 그걸 거의 뭉쳐놨습니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면 안 되고, 부당하게 이용

을 제한하면 안 돼, 그다음에 양정숙 의원안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수수료 수치에 대

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양정숙 의원안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면 안 된다

고 적혀있습니다. 수수료 액수가 지금은 30%죠. 30%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아예 수수료

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숙 의원안의 특이한 부분은 과도한 수

수료 자체를 수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안과의 차이점이라

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야 한다고 해서 수수료율, 가격과 관련된 통제를 집어넣은 특색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5개 

정도 되고 허은아 의원 안도 말씀드린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Ⅱ. 개정안들의 이슈별 찬반 의견 분석

◦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제가 이슈별로 크게 나눠서 찬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법안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저의 

내심의 의사를 표현해서 양이 조절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내심 의사도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찬성 의견을 보시면 가장 큰 것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앱마켓을 통해서 콘텐츠 사업은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결제금액을 30% 같이 과도하게 하면 결국은 이것이 부담이 되어 위축

되지 않겠냐, 그다음은 이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앱 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생

태계가 위험해진다는 큰 틀에서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으로는 과연 강제해야 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불가피하냐? 그렇지 않다. 원스토어 같은 것은 강제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반드시 결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

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보고 있고요. 반대 의견은 보면 이것은 오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제 시스템, 결제 수단, 결제 방식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30%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그것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대가는 이 전체 앱스토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 전체에 대

한 수수료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용도로 30% 받는 게 아닌데 왜 이것과 두 가지를 연계

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특정 결제방식이나 30% 결제 수수료를 부과

하는 것이 영업 자유 안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다른 플랫폼 서비스 중개업자들을 보더라도 백

화점 역시 유통 플랫폼으로 매출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쪽 오픈마켓

에서도 충분히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왜 유독 앱마켓 플랫폼에 대해서만 이런 강하고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점되어 있는 인앱의 경우, 인앱 결제 이용하지 않

고 인터넷 통해서 결제하면 콘텐츠 판매하고 그런 경우에 30% 안 받는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예 금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복규제와 관련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입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논의될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마켓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제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지 않는

다. 즉, 이용자가 앱에서 신용카드 이용하고, 통신 과금, 카카오페이 등 다 적용해서 구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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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앱 결제 안에서는 다양한 결제수단이 다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이나 방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오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결제 시

스템으로 강조되고 요구되는 것이지 전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 (양정숙 의원안)

�과도한 수수료 수취 금지와 관련해서 찬성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독과점과 관련

하여 수수료 인상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얘기가 있고, 반대 의견은 적정가격은 몇 % 냐. 이걸 

정부가 정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는 거죠.

◦ 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의무 (한준호 의원안)

�일부 대형 게임업체의 경우 시장 지배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에게만 등록하고,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경우 만약 A에게 입점 시켰으면 B, C에게

도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반대 의견은 개발자가 알아

서 하는 것이다. 글로벌 진출 기회 등 더 좋은 앱마켓에 집중해야 한다면 한 곳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반드시 B, C까지 다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 하는 것은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 불공정, 불합리 등 부당한 차별 금지(4, 5, 6, 7번)

� 4번(다른 앱 마켓에의 콘텐츠 제공 방해 금지), 5번(불리한 계약 체결 금지), 6번(경쟁/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7번(불합리/부당한,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일반적인 공정경쟁이나 불공정한 행위로서의 제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심사 지연, 삭제 금지 (조승래 의원안)

�마지막 8번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Ⅲ. 입법론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큰 덩어리 몇 개가 있어요. 결제 시스템을 일방

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 같은 것이 부당하게 차별적 

혹은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수수료율 30% 너무 높은데 이걸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큰 덩어리로서 입법론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공정위에서도 의견을 계속 내고 있지만 사후적인 규제로서 내용들

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에요. 상당히 중첩되고 다만 대상이 되는 사업자만 타겟되어 있을 뿐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사업법 안에서도 금지행위 규정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시행령 별표 4

를 예시를 들었고요. 부당성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처분

적 법률, 타깃 법률처럼 법률안을 내버리면 기존의 법체계와 조율할 시간이나 법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들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규제들이 자기발전할 기

회가 없어지는, 자기발전이라는 것이 규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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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쌓으면서 그 자체에서 규제의 영역들을 확인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 잘 안될 것 같으니까 타깃된 것을 하나 추가해서 넣자고 하면 지금은 이 사건

에 대한 개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참석자에 대해

서 이런 입법적인 방향이나 방식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많은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규제와 중복 여부를 잘 살펴서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법안, 기사 등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와서 정리가 쉽지 않았는데 핵심

을 잘 요약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님, EU 디지털 서

비스법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발제 2]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오병철 교수)

Ⅰ. 경과

◦ DSA제정을 위한 진행 과정

�제가 설명드릴 것은 EU 디지털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U

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Ursula von der Leyen이라고 하는 집행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활발

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러

한 공약을 내세우게 되는 가장 큰 기본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들과 상대해서 

디지털 주권, 기술주권, EU의 이런 것들을 확보해보겠다 하는 것이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

습니다. 공약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것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2020년 2월에 집행

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 과거의 공약사항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것이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9월 8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공

개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된 것들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과

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Ⅱ. 배경

◦ DSA 제정의 필요성 

�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침을 제정한 이후에 개정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2000

년과 2020년, 20년밖에 안됐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방면에서 거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크고 널리 활용되어왔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활용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유럽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얻어야 하는데, 문

제는 유럽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얻기에 현재 상황이 적절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EU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주권 정도는 확보해야겠다는 시도

를 하게 되죠. 또한, 디지털 환경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편익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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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이나 혹은 위법한 활동, 그리고 유해한 콘텐츠 등이 상당히 많이 노

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특정 업체 이름을 댈 것은 아니지만 이런 플랫

폼의 생태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을 수정해서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전된 DSA 제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규범의 개요

◦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온라인 디지털 플랫

폼에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은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겠다. 그 구

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서 스크린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불법 유해 콘텐츠의 삭제 및 확산 방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 내지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하는 중대한 가치와의 충돌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할 것인가? EU, 유럽의 전통적인 특성상 

지금까지 매우 신중하게 해왔는데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다. 또한, 플랫폼 감독을 위한 국가 간 최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단일 국가에서는 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 간의 협력 시스템에 그치겠지만 

EU는 연합이기 때문에 주권이 인정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각 국가 사이에서 협력도 확

보해야 어려운 문제가 있죠.

◦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공정 경쟁

�공정경쟁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사용자와 경쟁자를 위한 게임 규칙이 설정되어야 하

고, 온라인 플랫폼이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의 주도권이 적어도 EU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같은 단위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EU의 힘이 현실적으로 있겠는가? 하는 점에

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Ⅳ. DSA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

◦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폐해 

�유해 콘텐츠 규제에 관해서 보면 온라인 상점의 위조품, 위험물, 불법 상품 등 특히 위조품 문

제가 많이 있겠죠. 특정 사용자가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 그리고 가짜 

뉴스 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는 우리도 역시 처해있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조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의

무와 책임들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 법률의 문제가 상충되는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

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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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방향

�규제의 방향은 2018년에 있던 EU권고와 궤를 같이 하여 온라인 플랫폼 책임, 블법 유해 콘텐

츠 통지 및 조치를 플랫폼들에게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EU전자

상거래 준칙의 개정 및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EU 전자상거래 준칙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하나의 액트로 마련해서 그 중에 한 구성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이 DS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통일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

다. 이런 부분은 우리와 다른 연합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엄청나게 촘촘한 규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권리침해정보 규제, 이건 이미 옛날 정보통신망법 초기에

서부터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 이후에 콘텐츠 삭제 요청 및 조치, 플랫폼의 임의 임시 조치, 불

법정보 유통금지, 아동보호 그리고 N번방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되고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이

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U의 움직임은 우리보다 다소 늦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규범 목적에 대한 인식들이 EU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도입될 수 있었지만 EU는 그렇게 순탄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웠다는 겁

니다. 거래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중개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

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전산법에서 상당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

록 했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으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

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하

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의 실효성인데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

으며, 국외 사업자들에게 실효성 있게 과징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왔던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Ⅴ. DSA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공정 경쟁

◦ EU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정성∙투명성 규칙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 경쟁입니다. 어차피 공정경쟁 부분이 계속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U 온라인중개서비스 공정성․투명성 규칙이라는 

것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2018년에 입법 제안을 발표했습

니다.

◦ EU 공정성∙투명성 규칙 내용과 한계

� 2019년 규칙의 개념이 플랫폼 사업자와 EU 사업자들의 갈등 문제이고,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이 없더라도 불공정 거래행

위가 가능하다고 두었습니다.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규제의 깊이는 낮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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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죠. 넓고 약한 주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처럼 깊이 들어

가는 사업자의 경우 낮은 규제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규모가 큰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깊이를 높이고 강한 규제를 하는 새로

운 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DSA의 공정경쟁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 대규모 플랫폼 맞춤형 규제

�대규모 플랫폼에 맞춤형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EU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되어있고, 대규모 플랫폼이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

를 통해 게이트 키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운 상황

이며, 현재 대규모 플랫폼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EU의 인식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EU의 인식은 대규모 플랫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우위를 

지렛대 삼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며,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로 우위가 

있는 플랫폼을 계속 확대시켜 락인된 이용자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

른 사업자는 다 죽겠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EU의 우려

�그래서 전통적인 사업자의 플랫폼 의존도도 증대되고 있고, 협상력이 점차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데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

니다. 결과적으로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용사업자

나 소비자의 선택지가 감소되면 소비자의 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

로 EU의 사회적 후생의 감소라는 겁니다.

◦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EU의 대응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EU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법적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특히 사전적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법을 비배타적으로 동시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규칙을 확장적으로 개정하

거나, 규제당국이 대규모 플랫폼을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DSA에 두고, 새롭고 유

연한 핵심은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후보다 사전적 규제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 새로운 사전적 규제 프레임워크

�사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대규모 플랫폼이 어디까지인가를 아주 정교하게 획정하고 

규제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교하게 획정된 대규모 플랫폼들은 리스트에 나와있는 불공정

행위는 사전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별 접근 방법으로 데이터 접근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 이동권과 호환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 이러한 것들을 맞춤형 규제

로 부과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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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DSA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

◦ 전반적으로 비판적 분위기

�그런데 업계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로 대규모 플랫폼에 국한

한 규제에 수긍은 하는데 불공정한 거래 행위 리스트를 둬야 한다는 것을 선호하는 곳은 MS,

Yelp 같은 곳이고, 사례별 접근 방법에 맞춤형 규제 방안을 선호하는 기업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규모 플랫폼에 미치지 않지만 대규모 플랫폼으로 나갈 가

능성이 있는 어중간한 곳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것이 프레임이고 

프레임을 걸어서 비판하는 것은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이점을 과소평가하고 너무 피

해에 젖어있다. 초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이 계속 경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플랫폼으로 자리만 잡으면 나머

지 사람들에게 시장을 뺏기겠죠. 그다음 새로운 경쟁법 툴이라고 하는 NCT를 만들고 있답니

다. 그렇게 되면 DSA와 NCT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Ⅶ.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 전방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일 전문

가이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온라인 플

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이러한 공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 EU와의 차별점

�다만 EU와의 차별점은 소규모 신생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다 규율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EU의 기술주권이라고 하는 지향점과는 상반된 측면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역외 적용에 실패

하게 되면 역차별의 폐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Ⅷ. 전망

◦ 단기적 전망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상반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의존도

가 심화되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다만 입법을 위한 노력보다는 현상 타개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DSA에 대한 제 전망입니다.

◦ 장기적 전망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EU의 대응 및 규제는 불가피

하고, EU 디지털 규제 장벽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2-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DSA가 

입법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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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시사점

◦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규제

�시사점을 보면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규제는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이미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고, 연합국가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것

은 우리도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묶여있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공정 경쟁

�공정경쟁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 주제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차피 대규모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국가에 특정한 것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만, 인앱 결제, 글로벌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EU의 대응 방안

이 우리에게도 해법인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법이 필요한가?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

해서는 저보다 위원장님이 더 정확한 관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오병철 교수님께서 훨씬 더 방대하

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에서는 저를 언급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최문정 교수님입니다. 앞 발제들은 규제이슈였고 우리가 규제에 길들여져있는데 좀 더 큰 시

야를 가지고 정책적인 소재를 찾을 것을 기대합니다.

[발제 3]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 

(최문정 교수)

�반갑습니다. 저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발제

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

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보통 정부 위원회를 하면 세 영역에서 많이 오거든

요. 정부 기관, 연구영역, 사업체(회사 등), 시민사회에서 오는데 상생발전협의회에는 시민사회

는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소

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내용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발표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저희 연구실은 Aging & Technology Policy Lab이라고 합니다. 고령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저

는 노년학자예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4명정도의 작은 연구실을 운영하

고 있고,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절반은 문과 출신, 절반은 이과 출신으로 문과-이과 

두 가지를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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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노력하여 조금 더 이해하면 더 나아진 공감능력이 세

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런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진작가의 특징이 여러 사진으로 현실과 가상을 조합하는 것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분이 엄마와 딸 같죠? 기차를 타고 가며 엄마가 창밖을 보는

데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젊은 모습이 있죠. 이 작가는 Tom Hussey라는 작가

고 제목은 Reflection이라고 2010년에 발표한 것이에요. 이 사진작가의 특징은 상업 광고사진이

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노인 치매약을 발명하는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위해 사진을 의뢰해서 

이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는지,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것 같지

만 자기 생각 안에 많이 갇혀있거든요.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이 주로 사회복지라던가 보조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저희 학생

들이 수업에서 해야 하는 것이 노화 체험 실험이에요. Age Suit Experiment라고 하는데 이 체

험복을 입으면 20대 청년이 80대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학생들이 48시간 착용해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위험해서 지금은 1시간 정도로 줄였어요. 노화 체험실험에는 두 가지 안경이 있어요.

노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 백내장은 뿌옇게 보이는 것이고, 녹내장은 시야가 점점 

줄어서 가운데밖에 안 보이는 것, 그리고 쇠 같은 것을 달아서 몸에 무게가 있고 관절이 잘 안 

펴지는 등 이런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터치가 잘 안되고,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요즘 노화 관련해서 카톡조차도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전화 음성을 들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시각화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덥고,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

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 뉴스에 사망자가 딱 1명이

라고 하더라고요. 집중 호우로 침수가 돼서 새벽에 전체 재난 문자를 했는데 70대 노인분이 굴

다리를 건너시다가 봉변을 당하신 거죠. 이 분이 왜 건너려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새벽이라 안내요원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였던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디지털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의 양극화죠.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진 사

람, 정보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사실 웹이라는 게 웹 이상의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정보 양극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회의에 오시

는 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

지만, Daniel Blake라는 독립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되게 우울해요. 영화의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경우에는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이 분은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의사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사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

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현재복지 시스템과 전자정보들이 갖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랄하게 다룬 영화고요. 사실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세대 사람이잖

아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사회와 아날로그 세대는 



- 264 -

분리되어 있고 디지털 원주민들 세계 사람들과 지금의 노인들이 분리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UN에서도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해서 리포팅

을 하고 있고, 한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측정한 것을 보면 

디지털 관련해서 정보 약자가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이에

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령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같은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노인, 장애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회과학의 가장 핵심이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가 단순화하지만 그 안에 다양성을 

입증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사례를 보면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게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지체장애인 마크도 이제는 변화시키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활동적인 모형으로 가자고 합니다. 수어라든지 시각장애인

의 점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현실을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등록장애인은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서. 한국에서는 시각장애

인이 아닌데 다른 나라로 가면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많은 것이 지체장애이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 병변장애로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

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청각장애인 중에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8%밖에 안 돼요. 우리가 소리를 못 들으면 수어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어는 3.8%거든

요. 나머지 90%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어를 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청각장애가 있어야 배우

고, 대부분은 완전히 안 들리기보다 청력이 남아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청력을 가지고 말을 사

용하는데 우리가 수어에 자원을 많이 투자하면 디지털 정보격차가 줄어들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점자 역시도 시각

장애인 중에서 점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은 12.4%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를 사용하려면 손끝이 부드러워야 하고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여야 하는데 대부분 후천적인 장애가 많거든요. 디지털 포용하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투자 등 

뭔가를 하자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어

야 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반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변했고, 너무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방명록 기입하고 QR코드 찍고 엘리베이터 타면 

항균필름 부착돼있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금방 익숙해진 거죠. 사실 이런 환경이 시각장

애인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레스토랑 갔을 때 QR 코드를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

들어서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항균필름이 깔리면 손 감각이 되게 무뎌져요. 이 상황을 이해하

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

야 하는 것, 내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갔을 때 당혹스러움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키오스크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높

이도 그렇고 사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수업이 온라인화되면서 청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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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시

의원과 만났는데 저희 카이스트 학부생 한 명이 소리가 자동으로 텍스트화되는 알고리즘을 활

용해서 영화를 실시간 자막처리하는 핸드폰 앱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

으로 처음에는 코로나를 뜻하는 수어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사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어

려움을 겪는 사회그룹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이야기로는 예전에 경북지역에

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한 중증 장애인이 언론

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왼팔 하나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12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렵고 통원 서비스

가 없을 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스테

레오 타입을 기반으로, 일반사람들을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지원물품이 식재료인데 

지체장애인은 직접 해먹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다 다양한 요구 

해결을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의 품위

�요즘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의 품격은 더 이상 잘 사는 

국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은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는 디지털 포용본부,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 포용이 생겨서 관련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하나는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예전에 집단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던 것을 개별교육을 하도록 자원을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이 정보화진흥이 상당히 낮으므로 초고속 인터넷 주거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 마지막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대면이 심해지면서 디지털돌봄 서비스라고 재가

돌봄서비스는 아니고 응급안전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아이디어 응급안

전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도 갈 수 없을 경우 활동

량, 얼마나 움직이는지,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사에게 응급이 가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부가 10년 전부터 해오던 시스템이에요. 하나 바뀐 게 게이트웨이가 좀 더 좋아진 

것, 예전에는 전화기 형태였는데 이게 좀 더 다양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한동안 대전시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관찰

하려고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션 센서가 있어서 방 문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자동으로 6시간이 지나가면 연락이 갑니다. 다치시거나 고독사 문제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또한,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전화기처럼 생긴 것인데 좀 더 많이 보급하려는 게 정

부의 방침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게 제가 방문한 독거노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의 집에 응급안전서비스의 일부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실제로 몇 

노인분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는 항상 열리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이 6시간 동안 움

직임이 관찰이 안되면 카메라가 켜져서 사진을 찍어 중앙으로 보내주는 거죠. 중앙에서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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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말 누가 쓰러져있거나 하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인데 프라이버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인보조기구에서는 가장 클래식한 것으로 목에 걸어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보다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 및 개인 정보 포함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비상이기 때문에 정보

를 많이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인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각 사회에 따

라서 갖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는 서비스를 받

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의사 시스템이나 개인 정보에 대하여 자신이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고려하면서 서비스가 발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전체 토의

◦ (△△△) 감사합니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어떤 식으

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부족했는데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해주

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텐데 거꾸로 진행해볼까요? 방금 주제 관련하여 저희가 참고

할만한 것이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괜

찮고요. 아까 정보화진흥원의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대표적으로 민간

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자원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거

버넌스나 메커니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통위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기술혁신은 4차 혁명 담론에서 온 거거든

요.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빈곤한 사람을 위해서 개발되지는 않아요. 카이스트에서 개

발된 기술들도 얼리어답터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마지막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과학기술과 사회복지는 너무 거리가 먼 개념이거든요. 저는 정

부위원회 구성원 자체에 시민단체, 벤처 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많이 어렵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할 때 고도화해서 어떤 장애

를 갖고 있는지, 서비스를 잘 쓸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거버넌스가 노력

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체감하기는 거리가 있습니다.

◦ (□□□)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함께 협력

할 요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사업자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기업에서 활동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할 것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입니다.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

고, 저희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 하면서 

디지털 포용도 중요한 어젠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 소속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리터러시 교육과 시골 마

을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고, 통신사들도 기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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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사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들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하고,

민관 협의체에서는 특정 부분을 기업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예산을 제

공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분산적으로 되는 것 같고, 리서치가 먼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발표를 듣고 일화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KADO에

서 정보격차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보격차해소법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명박 정

부 들어서면서 IT 쪽 법을 5개로 줄이라고 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인가로 흡수되고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법이 유지되었으면 지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KADO가 NIA로 흡수되기 전까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TRS라는 사업

을 시도를 했습니다. 장애인 수화 중개서비스, 얼마 전까지 광화문 NIA 꼭대기 층에 시설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말을 못 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걸 수화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 기타 시설비가 해서 당시 1년 운영 추산이 400억 정도였는데 이용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쓰려고 하냐 했더니 청각장애인은 자장면을 

시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장면을 배달시키기 위해서 400억을 주고 서비스를 운영하

는 것이 되니까 제가 그 법을 작업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400억을 주고 자장면을 주기적으

로 배달해 주는 게 더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효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효율성이라는 것

이 사회 전반적인 규모와 연관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400억씩 들여서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규모가 되니까 TRS 서비스

를 시작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NIA에서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평가하러 종종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400억짜리 TRS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하는 것에 비해 

지금 액수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커진 것에 비해서 장애인 IT 보조지

원 사업이 액수가 현저히 적다는 거죠. 국가가 지금보다 IT 기기 지원 사업 규모를 키우면 

생산 유발효과도 생기고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IT 보조 기기 지원 사업을 

현재보다 10배 정도 규모로 키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감사합니다. □□□님의 오래된 기억이 소환된 것 같습니다.

◦ (△△△) 발표하신 것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 노트북이 한 가구에서 여러 대 필요하다든지 예기치 못한 디

지털디바이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관련해서 통신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

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음성전화 위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카프라고 해서 

이걸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서 핸디캡을 가진 분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상생의 주체가 이용자잖아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편이나 이

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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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저희 회사는 올 4월에 AI 스피커를 통해서 청각장애인 목소리 찾아주는 서비스를 구현

을 했습니다. 가족들 목소리를 녹음해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청각장애인

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다른 분하고 음성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분이 청각장애인에

게 말을 하면 말한 것을 텍스트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수화를 쓰는 것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자기 목소리 찾아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편적 서비스화 시킨다든지, 사회가 수용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고

민하고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것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 (□□□) 기사에서 봤는데 그건 KT가 독자적으로 한 사업인가요?

◦ (KT) 저희가 먼저 했고 타사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소

통하기는 힘들지만 문자는 쓸 수 있으니까, 문자로 입력하면 이분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

게 나가는 거죠. 가족들 목소리를 녹음하고 AI가 분석해 목소리를 유추하여 그 목소리로 다

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 (△△△) 사업자들이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협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주제로 넘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 주제는 해외 동향인데 □□□님 주제인 앱마켓 이슈하고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주제를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속한 

기관의 입장 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LGU+) 조금 전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보편적 서비스가 음성 이슈였다가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도 보편적 영

역에 포함시켜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데이터 쪽에서도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KT에서 말씀하신 서비스도 공적인 영

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손말 이음 센터라고 NIA에서 청각장애인이나 말씀하

시지 못하는 분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통신영역에

서는 보편이든 손말 이음 센터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행해서 마련

하고 있고, 각사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회사가 CS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IoT 기술을 활용해서 AI 스피커를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게 있는데 최근 비대면 시기에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

가서 말씀드리면 박민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앱마켓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로 가능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과 도 중복될 수 있

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체계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항을 하나하나 만드는 그

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관련된 시행령의 조문을 보시면 지금은 아웃 오브 데이터

인 것들이 많은데 그건 다 예전 20년 전에 시외 전화를 하던 시기에 들어간 조항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기통신 법체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이 되거나 배척되는 

부분도 입법 조문을 리스팅 함으로서 체계를 만들어왔다. 지금 이런 인터넷 생태계 분야의 

불공정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걸 반영해서 입법하는 것도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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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관행이나 체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 (△△△)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자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제하시는 내용 중에서 인앱 결제 관련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결제수단하고 결제방법을 분리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고, 결제 방법은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거기서 강제성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해하기로는 결제수단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결제시스템을 강제한다는 의미는 앱에서 이루

어지는 정보를 구글이나 애플이 일단은 가져간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이슈는 결제정보의 집중 등을 통해서 데이터 독점 이슈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데

이터 결제시스템의 강제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박민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 사업자에 대한 질문은?

◦ (△△△) 사업자에 대한 질문은 ○○○님이 구글이나 애플 측에서는 인앱 시스템과 결제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앱 개발자 측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성에 대

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인앱 결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앱 개발 측

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 (□□□) 이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결제수단, 결제방식,

결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무래도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 쪽과 이용하는 사

업자 쪽에서 설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구글코리아) △△△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결제시스템과 결제수

단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구요. 결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 구글플레이 앱마켓 안에서 결제

가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구글 안에서 결제를 할 때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

습니다.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통신사를 통한 과금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PG들인 카카오페

이, 페이코 등도 얼마든지 그 시스템안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구글플레이라는 인앱 빌링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시스템 안에서 카카오페이를 

쓰든 페이코를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뭐든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앱마켓 운영자

의 입장에서 앱 결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앱 결제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정책 집행을 못하고, 어떤 앱에서 앱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탑재하여 이용료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앱마켓을 이용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

떤 방식이든 이용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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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니 다양한 운영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보안 및 프라이버시도 

지켜야 할 것이고,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할 것이고, 결제가 발생했으

면 일관성있고 편리하게 처리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결제시스템을 각자 

방식으로 하면서 앱마켓에게 결제 정보도 안 주고 이용료도 안 내겠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

로잡으려고 하는 거이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글플레이에서는 예외 적용을 

허용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결제는 웹에

서 이루어지거든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라고 강요 안합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을 웹으

로 유도해서 웹에서 결제하게 하고, 앱에서 다운로드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

거든요. 그러한 방식의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앱마켓을 사용만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 결제시스템을 사용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주문사항이고 그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저희 앱마켓을 이용하실 거면 그 정책

을 준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준수 안 하시려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넷플릭스 사례처럼 웹에서 결제하게 해도 되구요.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린거예요. 만약에 저희한테 앱마켓 사용료 를 내기 싫으시면 내년 9월 말까지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정책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앱을 고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된 건지 헛소문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

겠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구글은 앱마켓 입장이고, 이용자 입장에서의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

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실은 저희 협회에 구글이 회원사입니다. 사무총장인 저의 입장에서 

막 나서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이건 객관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도 마켓이잖아요. 구글을 비유하면 많은 이점이 있어요. 교통의 편리 

등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와서 상가가 엄청 번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수익의 

30%를 이용료로 내라고 하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하겠죠. △△△님이 앱 결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남대문시장 연합회라는 조직에서 개별 상점들의 결제정보

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를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여태껏 앱마켓 번

영을 위해서 수많은 앱 개발사, 회사들이 협력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뒤에 와서 30%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이랑 구글에 전혀 사감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담이 있어 보

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곳곳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일단 

구글이 생태계를 새롭게 혁신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작권료나 특허도 시한을 정해서 그 수고를 보상해 주잖아요. 이미 애플이나 구글은 이 시장

을 연 이후에 십수 년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죠. 이것을 앞으로 영구불변하게 모

든 사업자들의 30%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해야지 한번 성공한 혁신으로 영구불변하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이 생태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65% 시장인데 어딜 가라는 말인지, 그

게 앱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생태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

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부와 법 전문가들이 연구하시겠지만 시장 상황에서 보면 30%가 고착

화된다는 것은 생태계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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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죄송하지만,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앱 빌링 정책을 2011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테스트하

고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이거든 요. 그동안 거의 7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중에서도 

게임 쪽에 있던 개발자들은 그 정책을 잘 준수해온 것이고, 극히 일부인 1%도 안되는 앱 콘

텐츠 개발자들이 이 정책을 따라오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앱을 만들어서 애

플앱스토어에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다 내고 있었어요. 구글에게만 수수료를 안 내

고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괴리 상태를 바로잡아보려고 정책을 명확화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구요. 사무총장님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갑자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설

득하고 부탁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구요. 저희

가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따라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따르건 안 따르

건 최종 선택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것이구요 저희야 당연히 개발자들을 모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아까 사무총장님이 십수 년이라고 했는데 앱마켓이 나온 지 이제 10년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피처폰에 앱 개발자들이 납품하고 받아 갔던 수수료가 어느 정도였는

지 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 최고 90%를 적게는 50% 그 사이에서 통신사가 가져갔던 것 같

거든요. 그런 생태계가 앱마켓이 등장하면서 30%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이 

30%로 맨 처음 시작했고, 구글이 그걸 따라 했고요. 불과 10년밖에 안된 생태계인데 십수 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SKT)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괴리 상태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자가 착하고 안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이루어

지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앱스토어, 앱마켓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엔탑부터 시작해서 네이트 

이렇게 쭉 갔는데 말씀하셨던 90%는 아니고 30% 모델로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튠즈부터 해

서 앱스토어를 만들고 아이폰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앱 개발자의 생태계를 만든 것이 맞

습니다. 그 이후에 구글이 후발주자로 들어오면서 통신 사건 앱 개발자 건 후발사업자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OS와 연결돼서 구글의 이득이죠. 보급 확산을 위해서 코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애플보다 개방형 생태계로 갔다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혁

신에 기여했다고 다 인정하는데, SKT도 지배력이라는 얘기로 많이 규제를 받았던 것처럼 저

희가 요금을 올려서 쓰실 분은 쓰시고 나가실 분은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배력이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박민철 변호사님이 발표하셨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대부분이 다 공정거래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지행위 조항조차도 LG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적

인 것에서 추가하고 특수하게 가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이 판단

은 다르겠지만 이게 지배력 전이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개별 액션 하나하나가 법으로 나오

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서 독점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본질은 경쟁

이 활성화되지 않고, 독점적 시장에서 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전이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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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수료를 올릴 수 있고, 콘텐츠 레시피나 개

발에 관여해서 간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구글이 독점적인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신 법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콘텐츠를 동등 제공해서 KM 마켓이라

고 하는데 이걸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시간이 많지 않고 다음 세션이 있으니 전문가 위원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사

업자 위원님들 중에서 꼭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앱 개발자 쪽에서 

넷플릭스 계신가요? 왓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구글코리아) 왓챠도 인앱 결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0%를 내고 있습니다.

◦ (○○○) 넷플릭스처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 (구글코리아) 그건 왓챠의 결정사항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처럼 할 수도 있고, 구글 안에서 인

앱 빌링을 통해서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얻어 가는 이점이 있다

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글로벌 사용자에게 접근하기가 좋을 것이고, 구글 자체적

인 보안, 프라이버시, 이용 프로세스, 결제 플로우나 그런 모든 것들의 이점을 다 가져가서 

수수료를 내면서도 남아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다 장단점을 따져보셨겠죠.

제가 남의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왓챠는 인앱 결제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 (왓챠플레이) 구글코리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의 큰 맥락에서 동의합니다. 처음 앱 개발 이후

에 여러 결제수단에 대해서 예비 테스트를 했는데 구글 인앱 결제가 효율이 가장 좋다는 판

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쭉 왔던 것이고요. 넷플릭스

처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효율이 나오고 마케팅 파워가 있는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대

부분의 사업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앱마켓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총장님이 말씀

해 주신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

나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대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에서 앱마켓 플랫폼에게 동등하게 공급하는 의무를 준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

스러울 수 있어요. 앱마켓 플랫폼 지배력에서 이슈가 시작된 건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콘

텐츠를 공급할 의무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준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모든 앱마켓에 

접근하면 좋겠지만 개발비용, 관리 비용을 다 따지면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는 많

지 않고, 효율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되면 더 큰 부담이 지워지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 말씀 안 하신 사업자분들 중에서 사업자 위원에 한정해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장님, 개별 사업자분들 들어와계신데 사실 구글 앞에서 얘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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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실 거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개별 사업자들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다 거절을 했

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5) 위원 토의

◦ (○○○) 전문가 위원님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

에서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의 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정보

를 알게 됐으니까 이용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까 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유럽의 동향이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방법론이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통 위 사업 법과 공정거래

위원회 법들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와있는지, 우리의 시스템은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

와 필요성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님 주제에 관련해서 저도 많은 연구가 안된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정책 권고를 할 때 ○○○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시사점을 찾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수료 30% 이야기를 놓고 

아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30% 수수료가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하

지 않아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앱마켓의 역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집객

효과, 그 앱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들,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과 놓고 비교했을 때 30%가 과연 과도한 것인가? 기존에는 없다가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소

비자 가격에 전가되겠지만, 수수료 30%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

해서 오프라인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프라

인에서 그 정도 시설 갖춰놓고 점포 개설하고 30% 수수료 받겠다고 하면 그게 전대미문의 

수수료율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 같은 경우는 애플, 구글이 30%를 받아왔잖아요. 30% 절대치에 대

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벤트 할 때 아이템만 취득하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게임 운영 측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줘야 소위 말하는 

되치기를 안 당하는데 애플하고 구글이 결제를 독점해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지 

않아요. 정보 독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0%가 문제가 아니라 결제를 애플

과 구글이라는 두 회사가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만 거래를 허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

게 되면 당연히 결제정보가 독점될 수 있고, 콘텐츠를 누가 얼마나 소비하는지, 데이터 시대

에 정보 소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시장 지배력을 반대하는 이유가 독점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결제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지, 30%가 메인 이슈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 (○○○) 다른 분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지배할게 있는 것인지, 가격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게 시장에서 남용이 되

는 것인지는 관련된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결론을 내면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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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면 어느 한쪽의 주장밖에 안될 것 같

아서 오늘 토론에서는 자제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발표는 입

법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님과 ○○○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행위가 이미 버린 몸처럼 됐어요. 1-5호까지에 대해서 예전에 기본적인 각 호를 

금지행위 법률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5-2는 5호와 관련돼서 들어왔고, 이용자 행위가 너무 많

으니까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고지가 5-2로 들어왔고, 6,7,8,9를 보시면 거의 개별적인 부분이

에요. 예전에 June 서비스 등 이통사의 웹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해서 무선 콘텐츠 사업을 이

통사들이 했거든요. 이통사들이 콘텐츠 수익 배분을 안 해주니까 해당 조항이 금지행위에 추

가되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시행령에 있으면 이 정도면 법령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금지행위에 추가되어 올라가고 그래서 1-5호까지와 그 이후에 들어간 금지행위 유형들

이 법률에서 레벨이 잘 맞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을 보면 앱마켓 사업자와 관련해서 앱마

켓 사업자의 의무로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해서 또 연계

해놨단 말이에요. 입법론적으로 법체계를 일관되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저희

가 한번 전면 개정을 해서 털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간 통신업무를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 해놨다가 통합하면서 로드맵을 통해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했듯

이 그 이후에 다시 특수 유형의 부가 통신하면서 각 호로 들어가고, 앱마켓 사업자가 또 부

가통신사업으로 들어가고, 그게 정말 개별적으로 그 법률조항을 차지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

는지, 기존에 규율하고 있는 범위와 충돌이나 규제 문제는 없는지, 의원입법을 통해서 과방

위에서 바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어

요. 저는 이런 입법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거지 앱마켓 개별 이슈에 대해서만 말씀드

린 것은 아닙니다. 앱마켓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입법론과 관련해서 문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론적인 체계, 이걸 고려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법과 관계를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얘기가 나오

냐 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위가 입법을 했고, 제정해서 지금 제정 절차로 들어갔고, 그게 

또 중복적인 게 공정위 내에서의 소관 법률에서도 반복되는 게 있지만 다시 또 저희 쪽과 

중복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그걸 서로 보면서 조정하고 맞춰나갈 시

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걸 해줄 역할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결국 

법사위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그런 걸 다 일률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렵다는 거

죠. 입법 절차가 규제심사나 법제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부처 간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환경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되면서 여러 입법적인 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어서 저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님과 △△△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데이터 독점

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 역시 사실관계를 굉장히 많이 확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를 들어서 이용자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과연 플랫폼 사업자가 다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사실관계가 획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독점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건 전문적이지 않은 접근이죠. 데이터 독점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거지, 다른 나라도 그렇게 접근 안 하거든요. 공정거래법

에서 기업결합과 데이터 정보자산 관련해서 이슈가 되니까 넣어서 기업결합할 때 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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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기업결합을 통해서 정보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고 독점되면 안 되니까 보겠다 하고 바

꾼 거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기업결합할 때 보겠다는 거죠. 잘 아시

겠지만 수평적, 수직적 기업결합이 있고 혼합적 기업결합이 있는데 수평적 기업결합은 점유

율 따져서 보는 것이고, 수직은 배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혼합적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

하는 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한 사업자가 계속 독점하면 문제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가 실태 점검을 하지만 이 

사건은 모든 규제 기관이 이미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규제에서 부당

성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행의 규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주면서 현행 법률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이건 앱마켓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을 접근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님 말씀해주십시오.

◦ (△△△)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법안이 

발의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가진 철학이 뭔가, 우리나라가 가진 철학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글이 수수료를 올렸고, 수수료를 올린 게 언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것에 맞춰서 법안을 발의한다, 근데 그 발의된 법안이 

일부는 통과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굉장히 급하게 통과가 됐고, 통과된 이후에 나

머지 몫은 정부 기관들, 전문가, 교수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넷플릭스 법이 실

효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를 보면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올리는 것에 대

해서 법안 발의가 됐고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해

결책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오병철 교수님께서 공정화 법

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 플랫폼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도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하려면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

장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시장 확정이 명확하게 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려있는 것은 해외 사업자들에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

을까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이슈인데 

EU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몰 컨트리인데 EU

는 묶임으로써 그들이 가진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지만 EU는 없기 때문에 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심플하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게 불확실하다

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들이 지금 그렇듯이 국내 사업

자들만 옥죄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몰 컨트리라는 우리나라가 가진 

특징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에서는 글로벌 공룡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고, 이렇게 

갈 거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규제 방식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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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

◦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님과 □□□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발언 기

회를 얻었고요. 우선 앱마켓 결제 관련 입법동향하고 법안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지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사후규제 형태인데 특수 유형

에 부가 통신 사업자 전체를 규제할 수 없다 보니까 별도 정의를 한 이후에 금지행위를 부

과하는 형태로 법체계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설명한 법도 그랬던 것 같고, 금지

행위 자체에 따로 파트가 떨어져 이따 보니까 기술적 이슈가 입법 체계상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자체에 대한 논의들이 국

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논의하고 별도로 사전규제 형태로, 금지행위는 사후규제이지 

않습니까? 사전규제로 입법한 형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가 여러 각도로 필요한데 일

단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지배력 남용

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구글이 30%로 수수료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애플이 이미 3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배력 남용인지는 가격결정력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공정위나 일

반 경쟁 법 규제 기관이나 방통위나 다른 기관들이 판단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

런 금지행위들은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획정을 한 이후에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고, 지배력 남용이 있는지로 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지배력 남용 여부는 사

실관계 확인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구글의 지배력 여부는 시장만 설정되면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마켓셰어가 50%가 넘어가면 당연히 법으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

배력은 있을 텐데 그게 남용인지 관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저는 방통위나 

KISDI에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글이 애플 수준으로 수수료를 30% 올렸다는 거

죠. 그러면 애플의 30%는 문제가 안되냐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구글과 애플

의 시장이 동일 시장인지 개별 시장인지도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동일 시장으로 만 놓

고 보면 구글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가 되지만 이걸 개별 시장으로 놓고 보면 각각이 착신 

독점일 수도 있죠. 시장획정 이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님께 궁금했던 내용은 구

글과 애플을 동일 시장으로 봐야 할지, 개별 시장으로 봐야 할지 지금 현재 이런 논의는 필

요 없는 것인지 궁금했고, □□□님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2019년 7월에 EU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2020년 9월에 EU 집행위원장이 competition law를 개정하

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발표하셨던 디지털 서비스 앱 말고 일반경쟁 법도 개정이 필요하

다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서

비스 액트에서는 사전규제 형태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경쟁 법에서는 사후규제를 의

미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앱과 일반경쟁 법을 볼 때 이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

제 강화라는 흐름에서 EU가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 발표 내용에서 중복성 이슈가 있다

고 하신 것 같은데 동일한 맥락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님께는 시장이슈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 위원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관련 시장은 기본적으로 SSNIP

또는 무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 OS 차이만 있고 기

본적으로 OS 차이 이외에 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OS 차이가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의 

접근의 차이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OS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같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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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보고 있는 게 지배적 의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을 OS에 따라서 별도

의 앱마켓 시장이라고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시장으로 보더라도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난감하긴 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PPT 16

페이지에 새로운 경쟁 법의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차별성

이 전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큰 차별성은 NCT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측면, NCT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하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봐야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DSA는 특별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

오프라인 및 대규모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사업자는 NCT가 적용되고, 대규모 온라인 사업자

는 DSA가 적용되어야 할지도 아직 미지수고, 그걸 이중으로 더블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적절

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의 중에 우리가 상호보완적으로 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충돌되는 문제가 있으니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

록 NCT는 NCT대로 가고, DSA는 DSA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저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경쟁법 영역이라서 조금 더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EU에서 두 개가 세트거든요. 하

나는 DSA고 하나는 NCT인데 EU에서는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TF가 있어서 그걸 부위원

장이 헤드를 하고 있고, 그 내부에 디지털 정책부서하고 경쟁정책부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DSA는 디지털 정책부서가 추진하고, NCT는 경쟁정책부서가 추진하거든요. 역할분담해서 하

는데 지금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은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개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NCT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치

고 나가고 있는데, 독일은 경쟁법 개정안이 나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로 따

지면 거래상 지휘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다른게 공정위가 경

쟁 지침도 준비하고 있고, 거래적 남용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거래상 

지휘 규정이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규정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유럽에서 이걸 자꾸 

배워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 일본에서 하는 게 되게 좋더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

호 교수님의 접근 방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같

이 가면 좋은데 공정위가 먼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방통위와 과기부의 선택지가 좁아진 

느낌이 듭니다.

◦ (○○○)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님이 설명도 잘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우선 

공정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

견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사후규제 중심의 기관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사

전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이 기관 간의 역할분담 차원이나 공정거래법의 특혜

와 관련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보여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로 계속 지금 인터넷 기업들의 역차별 이슈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 집

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같이 국내적으로 지원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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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야 할 산업이 있는 부분도 EU 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

를 하고, 다양한 방식의 역외 제도, 국내 대리인 제도, 국가 간의 사법 공조라는 것을 통해서 

해외 기업에게도 동일한 규제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한쪽으

로는 플랫폼에 관한 규제 방식, 한쪽으로는 플랫폼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에 두 가지를 동

시에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SKT, KT, LG U+ 3사가 같이 운영하는 원 

스토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혀 없어서 구글이 운

영하는 앱스토어하고,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원 스토어하고 결제 시스템 관점에서 차이가 있

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한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인

앱 결제를 강제화한다는 것을 원 스토어도 인정한다는 것인지, 원 스토어는 구글 앱스토어의 

하부 구조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 이게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세컨드 스

토어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여기에 답변가능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스토어는 사업자분께서 답변해주

시면 좋은데 다 나가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고요.

◦ (○○○) □□□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 기본적으로 스토어는 4개가 존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원 스토어는 네이버, SK가 주

주로 되어있는 지배 구조고요. 사업자들은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켓을 찾아가는 것인데 

IOS는 애플로 가고, 안드로이드는 구글로 가죠. 하부구조는 아니고 또 다른 구조로 내가 입

점할 수 있냐 아니냐의 이슈고, 다만 구글은 인앱 결제를 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쓰라

는 거죠. 자사의 결제 시스템 안에 여러 결제 수단을 갖춰놨으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원 스토어는 자사의 

결제 시스템 안 써도 되고 사업자가 마음에 드는 결제 시스템을 쓰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

죠. 두 스토어가 결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다르게 운영하는 것일 뿐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 (○○○)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하고 통신 사업자 내지

는 국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원 스토어하고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 (□□□) 같은 것입니다. 같은 앱스토어고, 내가 앱을 개발해서 어느 스토어에 갈지는 내가 

선택하면 되죠. 안드로이드 OS라는 스토어에는 원 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구글 앱 플레이 

스토어도 있는 거고, IOS의 경우는 애플 스토어밖에 없는 거고요. 3개의 스토어에 앱을 다 

실어도 되고, 구글에만 실어서 집중해도 되고, 원 스토어만 실어서 해도 되고요. 주로 게임사

들이 보니까 구글 스토어에만 집중해서 싣고, 원 스토어는 안 싣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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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 (○○○) 같은 시장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고, 결제 시스템에 선택을 주냐 안주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 (□□□) 제가 30%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제를 운영할 것인지는 구글과 똑같아

요. 여기서는 20%를 하고 구글은 30%를 하고, 여기는 5%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구글 편

을 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원시스템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원 스토어에서도 하는 말이 사업자들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

면 수수료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자사가 만든 시스템을 사업자들이 이용하려면 그 운영에서 

하는 서비스 대가만큼은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구글은 30%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20%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무래도 원 스토어는 한국 토종이다 보니 사회 여론에 굉

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 코로나 사태나 중소 소규모 사업자는 절반으로 낮춰줄 수 있다는 거

고요. 구글은 30% 일률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거죠. 시스템만 놓고 본다면 저는 두 개의 시스

템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봐요.

◦ (△△△) ○○○님 거기서 하나 딱 차이가 나는 게 결제는 인앱 결제를 전제로 했을 때 구글

은 구글 시스템만 써야 해요. 근데 원 스토어는 인앱 결제를 전제로 했을 때 원 스토어의 결

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 (□□□) 어쨌든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하든 원 스토어

를 사용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 네, 맞습니다.

◦ (○○○)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백화점이고, 어디에 상품을 낼지는 기

업의 선택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구글의 앱스토어가 지하철역이랑 붙어있는 백화점이라면 

원 스토어는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차이가 있

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이미 앱스토어가 깔려있죠. 원 스토어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는데 이 단계 하나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소

비자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료 앱은 원 스토어하고 구글 스토어

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료 앱은 원 스토어에서 

더 싸게 파는 것으로 유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료 앱은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단계만 복잡

하기 때문에 원 스토어가 구글이나 애플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백화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님께서 구글 앱스토어는 

선탑을 하고 원 스토어는 선탑이 안돼서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2년 전부터는 원 스토어도 선

탑이 되고 있습니다. 선탑이 안 되는 것은 알뜰폰뿐입니다. 나머지 통신 사업자가 출시하는 

것은 선탑을 하고 있습니다.

◦ (□□□) 죄송하지만, 다른 주제도 있으니 앱마켓에 국한된 것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애초에 시장이 한꺼번에 열렸고 애플,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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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토어, 갤럭시가 공동 경쟁하는 상황이면 지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IOS는 애플,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가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관행도 그렇지만 이미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자유로운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 제가 조금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님 발제문을 주셔서 잘 봤는데 개별적인 

입법안에 대한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 미국에서 나온 

하원 경쟁법 소위 보고서나 2019년 5월 미국의 애플 앱 30% 수수료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있

었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해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함의를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꼼꼼하게

는 못 봤습니다만 데이터 독점과 관련된 문제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 경쟁법 

소위에도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되어있냐하면 아마존 파트에 되어있

어요. 아마존은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 및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복사해서 더 낮은 가격

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 당시 하원 조사단들의 보고서 안에 담

겨있습니다. 하원 경쟁 법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보고서에서 하나는 시장에 대한 통제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뿐만 아니라 마켓 플레이스 안에서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것이 결제시스템, 검색기법, 검색과 결제가 

연동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서 

단순한 것과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결제 시스템이 

앱마켓의 지배력과 검색과 결제 OS의 전이효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수수료 30%는 합당하냐 하는 것에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갔는데, 2019년 5월 

13일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있습니다. 애플의 30%가 합당한가에 대한 집단소송을 5:4로 대법

원 판사들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소송을 결정하는데 애플은 오프라인 마켓에서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람들의 마진이 50-70% 정도 된다고 논쟁합니다. 각각의 시장에서 마진은 제각각 

다르다는 식으로 팀 쿡이 변론합니다만 법원 판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명시합니다. 이것이 

왜 대법원에서 논쟁이 됐냐면 가격에 초점을 맞춤 독점 금지 주장은 이전에 애플과 패커 논

쟁, 여러 논쟁에서 소송이 금지되는 대상이었거든요. 가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허용을 

안 해줬는데, 30% 요율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판사가 허용해 주면서 ‘마켓에서 

프라이스라는 것은 소매, 제조, 공급, 가격이라는 것의 재정적 합의가 전제되거나 거래의 산

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인위적이고 원칙 없이 선을 그어버린 것이므로 애플이 주장

하는 이른바 주장들이 사실은 독점권을 사용하는 것에 가깝다.’ 고 언급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인 판결문을 쓰고 있어요. 가격을 

정한 사람의 규칙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명제 형태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이야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 소송이 많고, 최근에 구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특히 인앱 수수료 같은 경우 그동안 구글과 

애플을 다르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OS 안에서 다른 마켓 플레이스가 있어서 그랬는데 인

앱이라는 것은 구글 앱마켓 안에서 아주 강제적인 전이 행동이거든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애플과 유사한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 사실 앱마켓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를 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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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던 것 같습니다. ○○○님 발언하실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 오늘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도 하고 경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방위에서 제출

된 앱마켓 관련 법안들은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등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잘 정리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저는 그 법안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반적인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신사업

의 공정경쟁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신사업 공정경쟁에 대해서 금지

행위라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가지고 특별법적 지위 하에서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이 적

용이 되어왔던 것이고, 금지행위에 따른 사후 규제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그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고, 공정거래법과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

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신사 협정을 맺어 규제기관간의 역할 구분, 권한 조정, 법 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미국

의 경우에도 AT&T 반독점 소송과 관련하여, 원래는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의해, 연방지방

법원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연방 통신위원회가 아닌 연밥지방법원의 해럴드 그린 판사

가 통신사업을 규제하다 보니 문제가 되어 1996년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라는 형태로 반독점 규제사항이 전부 다 법안으로 반영됐고요. 그게 1934년 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에 반영돼서 현재 규제 체제가 되어온 역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로 이 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법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페이스북 소송에서 볼 수 있듯, 페이스북은 통신망 사용료를 회피하기 위

해서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했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동영상 업로딩이 안되고 접속이 저

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통위가 제재를 했고, 페이스북이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되

고 있는데 법원의 1, 2심 태도를 보면 말장난에 해당되거든요. 법원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

용의 중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는데, 현저한 이용의 제한이 아니기에 현저

성이 없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입법적 불비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사법부

가 이런 형태의 말장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입법해서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행

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리포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16개월 동안 조사했고, 449페

이지의 리포트가 나왔고, 130만 쪽에 해당되는 다큐멘터리(코멘트 서류)를 받았고, 25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심사 및 조사하고 있거든요. 반독점 조사나 입법을 위해 EU, 미국, 우

리나라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규

제 등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스토어 관련해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말씀드리

자면, 네이버와 이통3사가 만든 회사이고, 앱마켓은 구글, 애플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 합니다. 지금 원스토어의 지분구조는 SKT가 대주주로 52.7%, 네이버가 27.7%, 나머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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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펀드들이 19.6%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는 3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고, 결제수단 역

시 국내 앱스토어다 보니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OK 캐시백, 모바일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방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게 구글, 애플의 앱 마켓 대비하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대략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앱스토어 앱마켓 얘기가 집중된 

감이 없지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으로 충분한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

을 할 것인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앱마켓에 국한된 법안이긴 하지만 6개 법안이 

그런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후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사전 규제를 추가

하는데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인가, EU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은 투명성에 기초한 법이었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디지털 서비스 액트가 나오는 것인데 앱마켓에 관한 규제를 보면 

투명성도 있지만 불공정성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있거든요. EU에서도 저희와 같은 고

민이 있고요. 앱마켓, 공정거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을지 앞으로 더 논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점 얻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두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시

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잠정적으로는 11월 첫째 주에 하루 잡아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 회의는 12월 첫째 주에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통위하고 위원장님하고 협

의를 해서 정확한 날짜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의견서

◦ (△△△) 먼저 구글의 인앱결제에 관한 대응으로서 국회에 입법 발의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

해 주신 ○○○님, EU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최신 내용을 알려주

신 □□□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를 매우 생생하게 전달해 주

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님의 발제에서 결제 수단과 시스템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입법안에서는 시

스템을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법안을 보면 결제 방법

과 콘텐츠의 탑재, 선택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제 방법(시스템)

이외의 다른 사항은 오히려 기업의 자율권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스마트폰이 첫 도입될 당시에 

애플의 OS 독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난 것이고, OS의 독점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애플

의 앱스토어를 독점할 수 있게 방치한 결과가 나쁜 영향을 미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

각됩니다. 경쟁이 없는 독점 체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낫습니다. 따라서 앱스토어(애플, 구글 

모두 해당)의 제도적인 경쟁 체제 도입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입법은 필연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 제도의 사안이며, 그 외에 실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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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님의 발제를 보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

△님께서 발제를 하면서 입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또한 ○○○님께서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 발제를 의뢰하기 

전에 방통위와 KISDI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님의 EU Digital Service Act에 대한 소개와 함께 추진 배경, 현재까지의 논의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과 비교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와 연관된 유사 법률이 여러 가지로 있지

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정리된 법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님께서 발제에서 밝혔듯이 장애인,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

을 세우고 집행을 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예

를 들어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의 정도에 따라, 또는 시력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그 대응

도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의 경우도 처음부터 청각을 잃은 상태인지, 사고로 청각

을 잃은 것인지, 청각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개개인 별로 상황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는 대응을 하려면 맞춤형 개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목발의 크기나 무게를 대상자의 신체조건에 맞추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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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 ’20. 11. 5.(목) 13:00~17:00

◦장소 : 오클라우드 호텔

◦참석자

� (전문가) 서강대 홍대식 교수(위원장), 호서대 곽정호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가천대 최

경진 교수, 연세대 오병철 교수, 성신여대 심선영 교수,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 김앤장 박

민철 변호사, 세종 장준영 변호사

    ※ 불참: 고려대 이성엽 교수, 고려대 이희정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KAIST 최문정 교수, 

�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불참: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넷플릭스

    ※ 불참: 왓챠

� (방통위) 황덕조 이용자정책총괄과 사무관

    ※ 불참: 과기부

2) 개회사

◦ (○○○) 오늘이 4차 회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전문가 위원과 사업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3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호서대 곽정호 교수님, 통신사업자연합회 윤성필 실장님, 성균관대 이

대호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곽정호 교수님과 윤상필 실장님 주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두 

발제를 이어서 듣고 토론한 후 이대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3) 주제 발표 (전반부)

[발제 1]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곽정호 교수)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호서대 곽정호입니다. 오늘 발제할 내

용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입니다. 숙제를 받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5G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가 

5G 관련해서 오랫동안 검토하던 이슈들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독립적 시각으로서 열거해봤

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참고 자료로는 의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 285 -

준비한 5G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은 짧게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

는 4단계로 되어있습니다. 5G 활성화가 왜 논의가 됐는지, 현재 어떤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대한 방안들을 열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및 토

론입니다.

Ⅰ. 도입

�왜 5G 활성화가 논의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산업이라고 나오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승

수효과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자했을 때 성과가 좋은 사업을 국가는 육

성하려고 하겠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돈을 쓸 거면 더 많은 성장을 유

발하는 사업에 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콜로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1986년에 발표

했던 것을 가지고 재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에 부합하는 산

업을 DNA로 보는 것 같습니다. D=Date, N=Network, A=AI인데 3개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합

니다. 이 중에서 5G는 네트워크에 해당됩니다. 네트워크가 잘 구동이 되어야 DNA가 하나의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는가?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DNA 산업 

협회에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8년도 데이터를 보면 25% 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AI 연관

된 서비스 업종은 70%가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로 보았을 때 DNA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은 근거는 있다고 보입니다.

◦ 사례1

�대표적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쇼핑몰의 기준이 보통 우리가 Visitable을 넘어서 

온 택트(on-tact)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매출액인데요. 유통구

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에서 사람으로 봐도 되겠죠.

10명이 물건을 사면 1명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9명이 오프라인에서 샀는데요. 지금은 3명이 

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삽니다. 이 얘기는 언택트 환경에서 온 택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례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이 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온라인 패러다임에 맞는 네트워크나 ICT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사례2

�두 번째는 DNA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전반적인 산업 실적으로 백업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승수효과가 높은 산업이 맞냐 이거죠. 2020년 상반기에 실적을 보

았을 때 증권거래소 전체 실적이 5%가 빠졌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영업이익이 35.4%, 삼성전

자를 제외하면 47.1% 가까이 이익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대동소이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도 20-30%씩 영업이익, 수익률, 매출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DNA 산업이 포함된 ICT 산업은 

견고합니다. 저희가 규제체계로 분류하면 부가 통신, 일반적인 비즈니스로 하면 언택트 산업으

로 분류되는 종합 정보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언택트 산업 성장률은 굉장히 좋고,

온 택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순익이 120%가 증가하고, ICT 하드웨어 기업 순이익도 통계가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통신 3사의 영업실적도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판매 촉진비가 감소한 부분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크게 늘

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군에 대해서는 견고한 실적이기 때문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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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DNA 산업을 승수효과가 높은 산업 군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

겠습니다.

◦ 정부정책 동향: DNA 생태계 강화 등

�정부의 정책동향을 보면 디지털 뉴딜의 1번 정책 카테고리가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들 대부분이 여기에 쓰이게 될 텐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군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5G+전략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세제나 규제 완화, 선도사업 같은 

혜택 중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세제가 1%

였는데 2% 가까이 세제 혜택도 주고, 투자 대비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

는 정책을 통해 속도를 좀 더 당기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인데요.

◦ DNA 산업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 5G 통신망 

�이건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5G가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5G 자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의료, 미디어, 에너지, 제조, 서비스를 제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융복합 서비스의 기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파워로 인프라가 필

요한데 모바일에서는 5G고, 유선 쪽에서는 기가 네트워크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가 인터넷을 

넘어서 기가 네트워크는 국내 망망 고도화하면 1G나 10G나 구축비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

라는 1G가 아니라 10G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킹이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주목할만한 게 IoT 네트워크인데요. 5G에서도 이걸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다음에 헬스케어, 자동차, 실시간 센싱 데이터의 네트워크로 IoT가 굉장히 중요

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5G 망고도화 및 활성화 관련 이슈 제기 

�정부에서는 5G 망을 고도화해서 디지털 뉴딜 같은 DNA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5G 망을 정

책적으로 현재 시장 상태보다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입장에서

도 4G에서 5G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시장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

서 과연 시장 환경이 지금 시점에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는 5G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나 효과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기에 고도화하길 원하고, 통신 3

사는 이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

습니다. 단기적으로 5G가 활성화되는 시점을 당기기 위한 이슈들,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감히 옳고 틀림을 말씀드릴 정도의 식견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찬반 의견을 소개해드리는 형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데이터, 네트워크, 지능

화에서 정부의 정책들을 가지고 단계별 발전 계획을 간략히 컨셉만 적어두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후방 사업 유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동일한 자원 투자

시 성과가 높은 산업을 DNA나 ICT라 보고 발전을 위한 중심에 5G 네트워크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것입니다. 이걸 더 빠르게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싶은 게 정부의 생각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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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G 경쟁상황 

◦ 5G 서비스의 기술요소 :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지금 경쟁상황이 어떻길래 정부가 활성화해보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요소입니다. 기술요소는 공화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이렇게 되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여러 개 연결할 수 있

고, 연결된 디바이스하고 네트워킹이 끊어지지도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소개는 해드리는데 저희 상생협의회에서는 제외하기로 해서 논의될 것 같지는 않은

데 주요 기술 중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EU 하고 미국은 망독립성 부분에서 예외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 5G 서비스의 시장 획정 및 규모, 성장추이

�경쟁상황에서는 마켓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기 하는 것인데

요. KISDI에서 위임받아서 평가합니다. 근데 경평에서는 5G를 3G, 4G의 대체시장으로 확정하

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동일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적 관점에서 이동 시장이 동일 

시장으로 시장 협정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전체 시장에서 마켓셰어를 

보면 SKT, KT, LG U, MVNO 사업자 순인데요. 현재 5G 서비스는 전체 시장에서 기술방식으

로 보면 11.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4G LTE가 상용화된 지 약 10년인데 81.43% 정도가 됩니

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파수 재할당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4G LTE 관련된 주파수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전체 가입자의 80%는 여전히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5G확산의 애로사항 : 비싼데 안터진다 

�보도자료를 보면 비싼데 안 터진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5G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잘 안 터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갖는 부분은 품질 관점에서는 안 

터진다는 게 되는 거고, 요금 관점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품질 문제는 전국 

커버리지가 미확보 됐다는 것인데 수도권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 망을 조기에 깔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수도권이 전체의 60% 정도 되기 좋기 때문에 

투자 대비 가성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수도권부터 구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요금 부분은 4G가 3-4만 원대, 5G는 5-12만 원 정도의 요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 5G 확산의 고려사항 1 : 통신사 관점 

�통신사들이 경쟁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5G 확산은 4G LTE와의 매출 상

쇄효과가 나타납니다. 굳이 4G를 5G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새로운 알프가 느는 것도 아니

고 네트워크만 교체되는 거죠. 또 다른 고민은 선점적 자기 잠식이라고 하는데, 경쟁을 위해서

는 5G 시장에서 조기에 가입자를 유치해야 할 요인도 있습니다. 팀 쿡이 한 말인데요. “우리는 

자기 잠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제품이 가진 시장을 우리

가 잠식하지 못하면 다른 경쟁 업체가 가져가버리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놓쳤을 때 타사업자

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우려가 있어서 통신사도 5G를 정책해야 하는가를 carnivalization과 

자기 잠식의 시장 선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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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확산의 고려사항 2 : 정책적 관점 

�정부도 고민을 합니다. 거시적 담론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의 enabler로써 5G 네트워크를 고도화

해야 한다는 합의는 있습니다. 또, 공급을 확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나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싶기에 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단,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5G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부도 5G 활성화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쟁 상황이고요.

Ⅲ. 5G 활성화 관련 정책이슈 

◦ 이슈 1 : 5G 요금제 요금인하 및 망 고도화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활성화를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6가지 이슈를 보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이슈는 이것입니다. 요금제 인

하와 망고도화인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5.5-12.5만 원 요금제가 나왔고, KT에서는 

4.5만 원짜리 요금을 출시했습니다. 10월 5일 자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45000원짜리가 나왔지

만 5G라는 것들이 대용량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디바이스를 5G로 바꾸는 

것 이외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는 요금이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도 KT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을 연말

까지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통신사 입장은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서 경쟁이 조금씩 될 

것이고, 요금이 낮아지니까 4G에서 5G로 가입전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

니다. 5G 요금제 관련해서 중저가 요금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

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5G 설비투자 확대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망을 빨리 깔아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도 원가에서도 안되는데 망을 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 논리에서 손해를 보

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원가보상률을 고려해야겠지만 굉장히 중

요해 보이고요. 정부가 이걸 왜 제안했냐? 전년 대비 기지국 수가 상반기에 50% 가까이 줄었

습니다. 43%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4G 때는 1년 내에 전국 커버리지 달성을 했는데 5G 때

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전국 커버리지가 안됐고, 올해 투자가 안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4G 때는 핵심 서비스가 존재했습니다. 2011년도에 4G, 2009년에 아이폰인 

스마트폰이 도입됐어요.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3G에서 4G로 바

꾸기만 해도 알프(ARPU)가 엄청 늘었습니다. 다양한 앱이 그 당시부터 생겼으니까요.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걸 조기에 도입할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촉발 사업자가 망구 축을 주

도했는데 도매요금에 대한 접속료가 단일화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후발 사업자들은 네트

워크를 조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로부터 받는 요금뿐만 아니라 접속료로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단일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부분이 로밍입니다. 농어

촌 비수익 지역 네트워크를 통신 3사가 나눠서 구축하고, 서로 로밍을 해주면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5G 커버리지를 달성하자는 논의가 있고요. 미국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변호사님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픈된 방식으로 규제합니다. 규제가 바

뀌기 전에 NPRM이나 MON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인 CFR이 바뀌게 됩니다.

NPRM이 올해 4월에 나왔는데 보편적 서비스에서 시골지역 5G 구축하는 것 관련하여 90억 불 

정도의 돈을 유선이 아니라 5G를 제공하는 것도 초고속 범주로 인정해서 5G를 서두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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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로밍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

니다.

◦ 이슈 2 : 5G 핵심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 4G 때는 핵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5G 역시 시장 동인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5G와 4G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G의 핵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통신 3사의 IT 서비스인 스마

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를 봤을 때 이런 서비스들이 검토 중이고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부상 중입니다. 센싱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 테크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통신사들이 뜨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분들은 이 핵심 서비스를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핵심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고도 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 들어보고 싶어서 이슈로 뽑았습

니다.

◦ 이슈 3 : 5G망의 NW 슬라이싱 허용 여부

�이건 오늘 논의 주제는 아닙니다. 별도 전담반이 과기부 쪽에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던 이

슈인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망중립성, 미국 대선이 끝나서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specialize service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는 통신사의 입장과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논의

하냐는 의견 대립이 됐는데요. 지침 형태의 규칙인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싱

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으로도 mVOIP나 VOLTE 쪽을 봤을 때 네트워크 슬라이싱

을 허용하는 것이 현 규제에서도 가능하다. 반대 입장에서 현행 기준은 EU나 이쪽에서 이야기

하는 기준과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승인하려면 제공 조건에 대한 

입법화가 먼저 필요하다.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5G 활성화 핵심 서비스에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망중립성 키워드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연관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해외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연관어 분석으로 보았을 때 규제 제도 개

선에 해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슈 4 : 알뜰폰 활성화(경쟁촉진)

�다음은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에서 논의되는 것은 도매 대가 인하입니다. 통신 3사가 아닌 알뜰

폰 사업자의 도매 대가를 최근에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의무사업자인 SKT만 규제를 받는데 

나머지 후발 사업자들도 알뜰폰 도매 대가를 인하했습니다. “알뜰폰 활성화가 5G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역할이 있다는 의견과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

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슈 5 : 5G 단말 정책 제도

�다음은 단말 정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관검색으로 소비자들의 키워드를 조사해보면 제일 

민감해 하는 것이 5G 관련된 요금제보다 단말기 가격입니다. 단말기와 관련된 연관어가 굉장

히 큽니다. 소위 단통법, 동시 보조금 산업이라 했는데 5G 단말에 대해서는 단통법의 적용을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슈 6 : 인앱결제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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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바일 분야에서 CPN이라는 콘텐츠가 5G 활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30%로 했는데 이 부분이 콘텐츠 가격을 높여서 C-P-N-D 생태계 전체에 저해요인이 된

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만, 저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

도 논의가 있으니까요. 애플과 구글을 동일 시장으로 보든 각각을 하나의 분리된 시장으로 보

든 지배력이 50%가 넘기 때문에 지배력 자체는 있는데 이게 남용이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

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지배력 남용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규제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금지행위로 묶는 거거든요. 방통위의 규제인 전기통신사업법 분쟁위 또는 모

든 앱에 할 수 있는 동등 접근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지배는 맞지

만 남용은 아니다. 애플하고 똑같이 30%인데 뭐가 논란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5G가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하거든요. 현재는 회계분리를 하면 4G 하고 다르게 

데이터 비중이 훨씬 높아서 음성 접속료로 거의 배부가 안돼요. 그렇게 되면 5G 망을 구축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데이터 원가,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원가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음성

적으로 뭔가 좀 더 반영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타 이

슈로 보면 될 것 같고요.

◦ 질의&토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 2] 5G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윤상필 실장)

Ⅰ. 이동통신산업과 5G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정부로부터 5G나 한국통신 주파수 할당 데이터,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재부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25조를 추가해서 디지털 니들 정책의 핵심 인프라를 완성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해요. IT 분야에서 전문가, 동반자이긴 한데 우리 그동안 통신 3사가 열심히 노력

하는데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제도 개선방안으로 여러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기부

하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여러 부처에서도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급자, 나가서 

IT 통신업계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국내 5G 서비스 구축현황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5G 상용화 성공하여 수도권하고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확

대하는 중입니다. 2019년도에 9조 원가량 투자했고, 22년까지 3년간 25조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G 기지국 수가 13만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 이동통신사업자 현실 

�통신 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도 정체되어 있고요. 무선매출은 2010년

에 2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22조 6천억 원이었고요. 10년 넘도록 매출이 정체되

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2014년에 24.5천억 원이었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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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5G 상용화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관의 취약계층이나 선택 약정,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가 많이 발생할 때 2012

년도에 규제들이 올라가듯이 5G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올라갈 것으로 보

입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저희 영업이익률이 2010

년에 12.2%였고, 19년에 5.4%로 이게 3사의 평균입니다. 개발을 많이 하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화되어야 하고, 정부가 극대화를 통해서 배당금도 주주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

는데 22년까지 25조를 투자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글로벌 통신사나 CP,

제조사와 비교할 때 평가 영업이익률이 5.5%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통신사는 10%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통신 3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신사 노력 

◦ 온라인 교육 사이트 트래픽 비과금 처리 

�학교에 못 나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 7종, EBS 10종에 대해서 저희가 

12월까지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3-7월 동안 데이터는 20,510TB 발생이 됐고, 내

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진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소규모 종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종교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콜

센터를 제공하고 동영상 촬영 등을 위해 데이터 50G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요금감면 

�협력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긴급운영자금 3,000억 원 지원을 했고, 통

신요금을 인하했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연간 8천억 원 정도 저희가 

요금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도 국가가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 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자들

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Ⅲ. 5G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 

Ⅲ-Ⅰ. 전파관리 비용부담 완화

◦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규모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언을 하겠습니다. OECD가 주파수 비용 부담이 4.7% 정도 되는

데 저희는 8.1%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G, 3G 400MHz에서 310MHz을 1년 할당받았

고 재할당 데이터 기준이 12월 말까지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재

부에서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추계 예산에 5조 5천억 정도를 반영해서 

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파 법령상 

재산 공식에 의하면 저희가 3% 정도 5년간, 그 금액이 6조 6천억인데 너무 갭이 큰 상황입니

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요금은 요금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이 앞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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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선국 등록 면허세라는 것을 저희가 내고 있는데 9.24 민주정책사항에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2G, 3G, LTE, 5G까지 무선국이 있어요. 무선국이 늘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대가를 내고 있어요. 5G 같은 경우는 전파의 직진성이나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

에 많이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개설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하고 협의해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 새로 구축되는 5G 무선국에 한해서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

는 겁니다. 3사에게 각 6-7억 원에 불과하는 비용을 감면해 주면서 22조를 투자하라고 하는 겁

니다. 서로 비교가 안되는 요구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파수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고, 저희가 별도로 전파 사용료라고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의 희망사항은 3G, LTE, 5G, 구축 시 정부가 비용을 감면해달라는 겁

니다.

◦ 전파 관리 비용 부과 국가별 비교

�저희가 전파 관련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전파사용료라는 비용으로 약 2400억 정도

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무선국 검사료라고 해서 약 400억 원 정도 내고 있고, 전자파 강도 

측정 비용으로 약 100억 원을 내는데 이건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 내고 있어요. 전

파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파진흥관리 쪽으로 만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과세로 해서 법도 위반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위반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Ⅲ-Ⅱ. 5G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 5G 투자세액공제확대

�다음은 5G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저희가 5G를 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돼서 2019

년에 2+1%에서 1%가 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460억 정도 세제혜택

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통신은 대부분 공통 설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5G 기지

국 시설 목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진금이 들어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100억 정

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마저도 이걸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2+1%에서 직원 채

용에 대한 것은 거의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씩 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생산성 

향상시설 50%, 수도권 외의 지역은 5G로 2%를 받았던 건데 이걸 2%에서 1%로 줄이겠다는 겁

니다. 작년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회비를 포함하기 위해서 국회 결산위에 비대

위 소위에 가서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나마 공사비 정도가 미포함 됐는데 국가의 재정상황

이 딱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1+1%가 아니라 신성장 사업시설은 제조업 시설

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서는 3%를 주고 있어요.

◦ 전기요금 경감방안 검토

�다른 한 가지는 전기 요금 부분인데요. 5G 하면서 2018년에 5.6%, 2019년에 9.9%로 폭등하고 

있어요. 2022년까지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건데요. 저희가 연간 2,574GWh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전력분에 대해서도 계절별, 시간별 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국 심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하듯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



- 293 -

라도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Ⅲ-Ⅲ. 5G 망구축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생활 SOC 계획 사전 공유 및 지원

�그리고 정부에서 18년 8월에 SOC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생활 SOC 보육, 의료, 복지, 교통, 체

육시설, 공원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신 사업자가 했

을 때 사전에 공유하고 필요한 상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통신케이블도 저희가 도로를 굴착한 

다음에 한쪽 차선을 도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차선을 복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렌칭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한 깊이 30-40cm 강제로 매설하면 복구비용이 적

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도로 구축하면 2년 동안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버리면 그다음 신청사는 2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고, 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요. 트렌칭 공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하

고 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해준다면 뒷골목이라든지 2차선 미만이랄지 이럴 형태로 하면 비

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요.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 의회나 해당 국회의원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지하매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전 설비이용대가 개정

�그리고 저희 통신 사업자들은 한전에 전주하고 관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주가 

9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500만 원에 사용하고 있고, 지붕에 있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가로등 사용비용에 대해서 한전이 다시 산정해서 전주하고 전봇대 케이블 

하나 꽂는데 882원으로 17%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선중계기도 전주 하나에 무선중계기 하

나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5%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중에 관로를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것도 21%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모든 케이블티비 사업자, 유선사업자들이 이용료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 비례해서 비용 부가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

을 때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 사업자들이 어려운데요. 여기 계신 IT 전문, CP 쪽

에서도 이런 쪽의 이슈, 다른 쪽에 가셔서도 저희 쪽 입장을 대변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LG

U+ 시가총액이 5.6천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이버가 38조고, 카카오가 30여 조더라고

요. 통신 사업자들이 내부 가치 주인데도 동학 개미들도 안 쳐다보는 상황이어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5G를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앞당겨

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4) 전체 토의 (전반부)

◦ (□□□)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협의체에서 다루

기 좀 뭐랄까요? 저희 범위를 넘는 부분이 많아서요. 주로 방통위나 다른 부처랑 해야 할 게 

많네요. 제가 산업부에도 참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산업도 돈 달라고 하는 거 투성이에

요. 늘 걸리는 게 규제거든요. 어렵기로 따지면 조선도 어렵고, LCD도 어렵고 어려운 게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전문가,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CP, 플랫폼 쪽도 계시고 하니까 공

통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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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4시까지는 업계에 계신 분

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다르거나 더 질문하실 거라든지 다른 이해관계

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은 논의 주제를 주셨어요. 5G 활성화에 관해서 뭐가 우선인지 통신서비스 얘

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함께 나와야지 투자의욕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

까? 지금은 그게 불투명한데 투자만 하라고 압박하니까 통신사 입장이 그러신 것 같고, 사업

자들과 자유롭게 의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두 번째 발표에서 5G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언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주 당연한 거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

아요. 매출을 올리는 방법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비용이 고정

된 상태나 매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익이 올라가게 될 텐데 해주신 제언을 보시면 전부 비

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용 절감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출을 늘리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을 늘리려면 통신 사업자 입장에

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려면 애플리케이션이 더 좋은 게 나

와야 하고, 핵심 서비스가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늘고 매출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은 불균형 쪽으로 고도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융합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실제

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매년 ICT 인덱스라는 걸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항상 망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ICT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같이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비용적으로만 집중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요금 제도 손을 보셔야 한다는 게 강한 입장입

니다. 저는 망중립성으로 계속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거의 유일하게 쓰는 만큼 내지 않는 게 

통신 비용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더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한데 통신만은 희한하게 더 많이 사용해도 더 많은 돈

을 내지 않고 플러스 서비스 구조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플랫 요금제가 아니라 종량제로 가

게 되면 망중립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망 사용료 이슈, 구글,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슈도 물론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가 더 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럴 경우 유튜브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기를 바라겠죠. 넷플릭스 법 이슈든지 망중립성과 관련된 이슈 이건 요금제만 개

선해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

재의 불합리한 요금제 개선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 (○○○) 네, 확실하게 문제를 캐치해 주셔서 이제는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페이스북) 5G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 그러면 지금 5G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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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을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5G 활성화는 공급자적 관점에서 

보면 최초 네트워크 공급자의 인프라 투자부터 마지막 디멘드에서 가격정책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것을 매개 시켜주는 것이 서비스이자 콘텐츠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나타나는 일이지만 얘기가 덜 되고 있고, 관심이나 투자가 상대

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5G라는 것이 그 자체가 수요의 대상이라기보

다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나 

이런 쪽이 중심이 돼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에

서 관심을 두고 있는 쪽이 유통 쪽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요. AI라든지 홀로그

램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업체 지원 평가를 가다 보면 영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

요. 이런 것들은 민간주도가 자생적으로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약간의 생태계를 정부 주도

형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신 사업자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넷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가 5G 서비스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그런 것들의 기반 네트워크 

투자도 필요하지만 산업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IoT 하고 결합되지 

않고 네트워크만으로 서비스가 완성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통신 사업자를 넘어서서 

산업의 서비스 제공자들까지도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게,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이 관대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 (○○○)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아직도 5G를 안 쓰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쓰실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더 싸다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할 텐데 비싼 돈 주고 더 얻을 이익이 

없는 것 같다는 점에서 보면 5G가 컨슈머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안 쓰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안 쓰고 있어요. B2B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

면 어디로 봐도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초

고속, 초관계, 저지연 이 3가지 중에 지금 4G만 가지면 컨슈머 입장에서는 고속이나 연결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고 내가 더 혜택을 받을 것도 없고, 더 연결할 것

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연결하지, 다른 걸 연결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특성이라고 하는 

게 저 지연에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지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속도도 초고속 정도면 되는 거지, 저 지연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컨슈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옮겨가야 할 이유가 없고요. 5G 형 단말기에 묶여서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면에서 그쪽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지, B2C를 개발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량제를 쓰는 게 좋겠다

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종량제를 쓰게 한다면 요금 부담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상관이 

없지만, 종량제에 따른 가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격차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량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리

가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를 악화시키

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대안이긴 한

데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현재 저희는 5G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사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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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5G 수준의 통신망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5G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체단체들이 망을 깔아서 개방형으로 이걸 활용

하게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휴대전화 들고 다니면 5G 연결 안 하고 그냥 잡힌 공공 WI FI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뭘 먹고살라는 거예요? 5G 하라고 기지국 

이행조건 계속 체크하고, 주파수 할당할 때 주파수 할당 대가 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사

업하려고 하면 국가가 망을 끊어서 무료로 WI FI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돈 내고 

4G 쓰고, 5G를 쓰겠어요? 공공으로 WI FI가 전국에 무료로 접속된다고 하면 누가 전화 써

요? 다 다른 걸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WI FI 켜서 주고받고 말지, 내가 왜 이동통신 가입

을 해서 쓰겠어요? 쓸 이유가 없지, 정부의 역할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을 

국가가 대체를 할 것인지 방향도 제대로 안정해진 것 같아요. 물론 고급 통신을 하려면 초저

지연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하겠지만 처음에 전제했듯이 일반 소비자는 그거 필요 없다고요.

이 정도만 해도 고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틀을 누군가가 총괄해서 플랜을 짜야 

답이 나오지, 지금처럼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 (□□□)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G 네트워크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아날로그 방송을 없애고 UHD 방

송으로 전환을 강제 이주 시키고, 상당히 많은 국가의 비용이 투입됐고, 개별 방송사들도 투

자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아날로그에서 UHD로 전환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수익 확정 

관점이 있습니다. UHD 채널을 할당할 때 저도 허가심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방송사들이 아

직까지 투자계획을 한 군데도 발송하지 못했어요. 수신율이 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겠죠.

UHD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데 카메라 한 대에 몇 억 원씩 하고, 투자 

대비 실적이 안 나옵니다. 방송사는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망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시장의 수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5G 네트워크가 소멸되는 

것은 CP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5G 망을 엔드유저 관점에서 보면 기술

적으로 활용의 한계가 있는 4G에서 상당 부분 스트리밍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계선에서 

약간 넘어가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즈니스단에서보다 IoT에서 5G의 기술들이 적

용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NO가 적정한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모두

에게 혜택이 된다는 선순환을 할 때 이 수익이 부가적인 수익을 일반 컨슈머에게 부과하기

에는 컨슈머들이 허용하기에는 최대치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 GDP 성장과 비교했을 때 최대

치에 와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스페셜라이즈 서비스 영역인데요. 망중립성과 5G에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유럽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스페셜라이

즈 대상을 아주 넓게 잡아버리면 망 중립성 침해가 생기고, 좁혀서 잡았을 때는 시장이 좁아

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난 1, 2년동안 CP 측과 MNO 간에 서로 

첨예해지는 한 요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 논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인터넷 엑세스 서비

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스페셜라이즈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의 기술이 정확히 가이드가 내려간다면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하는 CP분들에게는 다른 부

가적인 부분이 안 나갈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CP들은 AI 로봇, 자율주행

차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5G 네트워크의 저지연 기술을 써야하기 때문에 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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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스페셜라이즈로 돈을 내야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서 생기는 갈등들이 너무 길

게 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부에서는 CP 콘텐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다들 말씀을 안 하

시니까 제가 이분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G는 잘 되면 좋겠죠. 그 정도 생각들이 실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이슈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5G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무

선망이 전통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문제는 아닙니

다. 왜냐하면 서비스 인프라 자체도 무선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ICT를 통해서 

하고, 무선망들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도달해서 나

오는 것들이고, 딜리버리 이슈죠. 그러면서 여기에 통신사들끼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B2B보다 B2C에서 이용자와 정책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강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B2B 영역은 일반 

가입자처럼 사단법인이나 아주 일부 접속 요금 정도 걷는 거였는데, 5G는 그런 유사 인프라

를 구축하지 않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작년에 과기정통부에서 5G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무회

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을 스마트 팩터링 

솔루션 만드는 것을 적용하고 통신사가 같이해서 보급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잘 하

려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예외 사례로 적용시켜 주시면 비싼 값에 요금을 받아

보겠다 하고 가져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창 연구단이 조성이 돼서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할지 계획 중인데 정부가 이런 건 예외로 가져가냐고 하냐, 이건 이건 예외로 

하자는 딜을 이런데 묻어서 가져올 수 있느냐, 통신사가 요청해서 온 거냐 했더니 “이건 빼

겠습니다.” 하고 담당 사무관이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고 절대 통신사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빠졌는데 약간 그런 B2B 이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당장 통신사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아

요. CP들이 보기에는 잠재적 위험은 굉장히 크고, 너무 크리티컬하게 대립하지 않는 것이 좋

지 않을까 하는 거죠. 통신사들은 정부 시책에 반대할 수 없으니까 세계 최초로 5G 구축하

는 것을 공식적인 미션으로 갖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야 하는 것인지, 공식적

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힘들면 브레이크나 따로 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2022년까

지 달려가는 게 도움이 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주파수 할당 제도는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진흥 기금 50%와 방송 통신 발전 기금으로 45% 가는데 정보통

신 진흥 기금은 통신 관련된 R&D 비용, 그나마 통신사가 낸 돈이 통신 산업과 관련된 인프

라나 R&D 기술에 쓰이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은 CP의 

관점에서 보면 CP들 활성화하는 것도 맞추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보

면 거의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레거시 산업 위주로 ICT를 

고도화하게 쓰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 다음 발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298 -

5) 주제 발표 (후반부)

[발제 3]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 (이대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대호입니다. 앞에 통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로컬 5G라는 개

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m 거리에서 황용석 교수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중계

기로 가고 거기서 카톡 서버를 찾아가고 다시 중계기를 통해서 황용석 교수님께 가거든요. 1m

거리에서 불합리한 거죠. 건물 안에서 통신이 이루어질 때 무조건 밖에 있는 중계기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로컬 5G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기업 안에서 5G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일

본,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3.5기가 대역을 로컬 5G를 위해서 비워뒀어요. 그리고 28기

가 대역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짧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

는 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생각은 걱정인데요. 저는 사실 융합서비스 활성화

를 위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의 주제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맡

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논문을 써본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발표를 하는 게 약간 걱정

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됐던 것은 이 발표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해서 규제나 지능 정정책이 어떤 것

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융합서비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와 관련된 규제나 범위가 너무 넓

어서 저는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깊이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융합 서비스

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만 융합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모르실 수 있어서 그 부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Ⅰ. Definition of Convergence

�신규 서비스는 무엇이고 융합 서비스는 무엇이고, 서로 다른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최근

에 등장하고 있는 IT 관련된 서비스는 전부 다 융합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

다. 융합서비스하고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다른 거냐? 지금 나오고 있는 융합 서비스는 결국은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에 있어서 신규 서비스나 융합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는 동일한 개념, 그래서 융합과 관련된 플랫폼으로 진화한 최근의 신규 

서비스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서비스, 융합제품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3,0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을 하면 저는 숟가락과 포크가 같이 있는 것

이 떠오르더라고요. 5,000년과 그 이후 20년은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보면 컴퓨터와 인터넷 때

문에 이런 융합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융합서비스 중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기술적인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

요. 카카오 보이스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 제 목소리의 파형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예요. 실제 귀

를 울려서 듣게 되는 건데 파형으로 생긴 아날로그를 첫 번째는 샘플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

다. 이 샘플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는 더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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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되고, 샘플링을 적게 하면 효율성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양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샘플링된 막대그래프

의 길이를 보시면 좌측의 그래프 길이와 우측의 막대그래프의 길이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막대그래프가 헤르츠 측면에서 3.27가 된다면 양자 화가 될 때는 3.27에서 27은 자르고 3

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3으로 만드는 이유는 2진수 디지털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습니

다. 양자화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던 3.27이라는 데이터에서 0.27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

털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측

면에서는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들을 효율성을 위해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양자화 단계 다

음이 코드화 단계인데요. 코드화 단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양자화된 데이터를 2진수로 

바꿔서 11111010001 이렇게 하는 게 코드 화가 되고, 2진수로 코드 화가 된 걸 전송을 하게 되

는 거죠.

제가 카카오 보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샘플링을 시키고, 양자화를 시키고, 코드화된 정

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IP

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IP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드화된 데이터가 이 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HP Header라고 있는데 크로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어서 내가 황

용석 교수님과 통화를 한다면 황용석 교수님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우편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황용석 

교수님 스마트폰 안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 제가 보낸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저장

이 되어있다가 메모리 안의 데이터가 CPU를 통해서 전송이 돼서 CPU가 이 코드를 해석해서 

“이건 음성 정보고, 이 음성 정보의 원래 목소리는 이런 거였구나”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목소리로 재현시켜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 전화가 디지털화하게 되고 융합되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융합 서비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융합 서비스는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Ⅱ. Principles of Convergence Service

◦ Principle 1

�첫 번째 제가 뽑은 원칙은 모든 정보가 비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설

명을 드리면 모든 텍스트는 다 아스키코드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대문자 A는 65라는 10진

수 아스키코드가 되는데 65는 64+1이니까 숫자로 2진수화되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글씨는 다 

이런 형태로 디지털화가 됩니다. 제가 예시로 a라는 글자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확대하면 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찍힌 점은 1로 표현하고 찍히지 않은 것은 0

으로 표현한다면, 비디오는 이미지와 보이스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트 화가 

가능하고, 비트 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져온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개발이 됐고, 실리콘밸리

에서도 기술 개발이 됐는데 컴퓨터 칩을 이용하면 기계가 냄새를 센싱 해서 무슨 냄새인지 분

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먼저 정보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정보는 한참 전부터 비트 화가 가능했고,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후각, 미각, 촉

각까지 가능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비트 화가 가능해진다면 앞으로는 훨씬 



- 300 -

더 많은  비스들이 융합서비스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 Presence, 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Presence라고 하는데 예전에 티브이로 봤

을 때는 화질이 되게 떨어진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실제로 이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

교해진다는 거죠. 앞으로 후각이나 미각 정보까지 인터넷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흡사 내가 이 

앞에 어떤 음식물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Principle 2

�두 번째는 비트화되는 순간 전 세계의 통신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변

에 해저 케이블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변에는 해저케이블이 굉장히 

복잡하게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순간 전 세계 어떤 곳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떤 곳에서 발생한 데이터도 저한테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융합 서비

스가 가진 두 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망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접속료, 망 사용료의 이

슈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비트화되는 순간 전 세계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글

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가진 판단입니다.

요약하면 모든 정보가 비트 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가 융합산업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택시 서비스가 융합됐다고 해서 택시가 인터

넷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택시와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마

트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공장기계가 실제 인터넷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공장 기계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

격, 품질과 관련된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남기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가격, 품질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더 좋

아질 것이고, 가격과 품질과 관련된 것이 많아지려면 이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 콘텐츠가 더 많아야겠죠. 고객이 남긴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의 품질은 올라갈 것

이고, 고객이 남기는 리뷰가 많으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전의 택시, 의료, 공장은 그러지 않았는데 인터넷 융합서비스 안으

로 들어온 서비스들은 결국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순간 서비

스 퀄리티가 올라가고, 결국은 플랫폼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플랫폼과 전혀 상관

없던 서비스들도 융합서비스화가 되면 플랫폼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 Principle 1&2

�두 번째로 비트화되면 전 세계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결국 모든 서비스 경쟁에 글

로벌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플랫폼화된 서비스의 경우 확

보한 고객수가 많고,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분석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플랫폼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많지 않고, 나라의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사업자에 태생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정보분석능력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 더 앞설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순간부터 정

보 자체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불리한 상

황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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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ypes of conflicts

◦ Conflict 1

�융합 서비스라는 것이 이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conflict는 기존 산업과 충돌인데요. 제가 최근에 카카오 보이스로 전화

를 받았는데 안되는 거예요. 다시 끊고 했는데도 안되고,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도 안돼서 알고 

봤더니 제가 데이터를 다 썼더라고요. 데이터를 다 쓰는 순간부터 카카오 보이스가 막히게 되

죠. 왜 그런 조건이 시작됐는지 보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카오 보이스라는 게 나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음성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떨어질 수 있죠. 이것 

외에도 택시, 대리운전, 숙박, 중고차 등 많은 서비스들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

존 산업과 충돌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던 서비스였는데 온라인으로 서비

스가 옮겨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conflict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demand pull, Technology push라는 것을 가져왔

는데요. 요즘은 demand pull의 시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demand pull의 시대일

까요? 사실 demand pull과 technonlogy push는 항상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

부분 technology push는 급진적 혁신에서 발생하게 되고, 선도사업자가 technology push를 하

면 후발사업자들은 technology push 했던 단점을 소비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결하여 첫 번째 

사업자를 팔로업 하게 되죠. 그래서 선도사업자의 전략은 대부분 technology push가 되고 추

종자들의 전략은 demand pull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demand pull과 

technology push는 이렇게 산업 안에서 작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 변화와 

산업의 현상 자체가 technology push보다 demand pull에 훨씬 가깝다는 큰 의미로 생각됩니

다. 지금 기술발전의 현상이 demand pull인 이유도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융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규 서

비스가 개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만 만들던 사업자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서 자동차 R&D를 하기에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파트너십이나 M&A

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융합 서비스의 형태로 신규 서비스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서비스들을 융합시켜서 신규 서비스를 내놔야 할까요? 당연히 고

객들이 원하는 걸 찾게 되겠죠. 이런 융합이 가진 속도의 문제로 인해서 technology push보다 

demand pull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융합되고 더 이상 융합시

킬게 없을 때까지 demand pull의 대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기기 때문에 충돌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융합 서비

스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만

으로는 극복할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입니다.

◦ Conflict 2

�두 번째 conflict는 해외 사업자와의 충돌인데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국감 불참, 30%

수수료, 국감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2017년 

11월 23일 기사를 가져온 것인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

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데 국내에서는 제재할 힘이 없었죠. 우리 정부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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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규제를 해외 사업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

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동등 적용을 떠나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Promotion of convergence service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네이버에 290억 규제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

슈로 2018년에 뉴노멀 법이라고 해서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안이 있

었죠. 뉴노멀법에서 포털을 독점적 사업자로 정의하려면 시장 협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포털

과 관련된 시장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뉴노멀 법을 보면 S는 search, C

는 communication,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정의로 뉴노멀 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협정은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정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네이버 규제 사례를 보면 네이버가 독점적 사업자로 독점력을 쇼핑 시장으

로 전이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점력을 전이시켰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독점적 사

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독점적 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앞서 시장 협정을 해야 하

는데 이 산업은 시장 협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더 상위에 노출시켰다고 하면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알고리

즘을 어떻게 짜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놨을 꿔요? 저

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들이 받는 메시지가 정부가 규제하고 싶다는 것이라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

�플랫폼이라는 게 사용자가 더 많아지고 성장을 해야만 장점이 극대화되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점 규제는 그걸 계속 축소시켜나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이 달리는 것에 대해 도로공사가 책

임지지 않거든요. 과적 차량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플랫폼과 관련된 규

제는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가짜 뉴스 유

통 방지 법률안도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고

요. 사실 인터넷 World Wide Web이라는 게 처음 등장할 때 내부의 철학 원칙은 딱 하나였어

요. End to End. 끝단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중앙집권형이 아니

라 끝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것이 인터넷의 핵심이라는 것이 

원리였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않고 기존의 규

제와 똑같이 나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급인력을 불법 사이트 찾아내는 데 사용하

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미국은 왜 규

제하지 않느냐? 물론 미국이 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

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즉, END에도 책임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

비자보다 가운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제학에서 규제의 근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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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최적의 효율

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리죠. 물론 독과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실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규제 근거입니다. 지금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벌어지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택시는 진입규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보호의 대가로 다른 규제가 들어가죠. 쇼핑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지 않던 사업이었고 인터넷으로 융합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충

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규제를 인터넷 융합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가 융합서비스 진흥을 위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원격의료법에서 양쪽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환자 옆에 의

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격의료기술로는 충분

히 내 옆에 의사가 있지 않아도 원격의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의사가 

있는데 왜 원격의료를 받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격의료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한 상태에서의 규제가 지금의 신규 서비스를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선 이론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

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때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

회 후생이 더 커지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고, 점진적 접근법이 예기치 않을 문제를 일으

킬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수립을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

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0까지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번부터 10번 정책까지 시행

하면 우리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해외 사업자의 규제의 어려움 때문에 1-10번 단

계에 8번 단계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8번만 빼고, 1-10번까지 다 하는 

것이 차선이냐,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선의 이론입니다. 다시 얘기

해서 1-10번까지 완벽히 조건을 수행할 수 없다면 나머지 규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차선의 이론인데요. 지금 융합 서비스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이 이렇지 안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가져오면 좋았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전체 토의 (후반부)

◦ (□□□)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자 패널들은 1부 마치고 돌아가셔야 하니까 한두 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구글코리아)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저희가 벌금 안 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종류의 기사가 팩트 체크가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스트리트뷰 사건도 

방통위에서 과징금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 조사받고 있고, 얼마 전에 유튜브 프

리미엄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페북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요. 외국 사업자라고 해

서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안 받거나 조사를 안 받는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 말

씀하신 택시 관련한 이슈, 만약에 교수님께서 타다 금지법 관련해서 해법을 내놓으신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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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사업자들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공중파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훨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과 비슷하

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송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비용을 절감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택시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카카오택시, 타다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가진 철학입니

다.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서 1년 막고 2년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 결과 택시 사업자들이 

1-2년 정도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그러나 결국 국가 발전,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2년 더 뒤처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없고, 저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제가 든 생각은 “아직 5G를 필요로 하는 시점은 아니구나”였습니다. 망이 고도화돼

도 그걸 활용하는 서비스는 크게 필요 없고, 5G 고도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느

낌을 받았고, 통신사분들도 demand pull의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비만 늘고, UHD와 동

일한 케이스가 충분히 우려가 되고요. 5G는 시장의 니즈를 고려한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어

떨까 하는 게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7) 위원 토의

◦ (□□□) 이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을 아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5G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용자가 5G를 쓸 이유가 있어야 하는

데 콘텐츠를 만드는 건 CP들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통신 사업자 간의 대립이 있는

데 그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ISP 쪽에서는 CP

에게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CP 쪽에서 보기에 망사 업자들은 이미 보장된 

시장에서 경쟁도 아닌 거죠. CP들은 정글에서 살아남고 있는데 일부 대형 CP들만 문제 삼으

면서 망 사용료를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대립관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망사 업자 측에

서는 CP들을 압박해서 돈을 더 받을까 궁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CP와 상생을 해서 CP들

이 5G 활성화시킬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아쉽고 망 사업자들이 관련해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습

니다.

◦ (○○○) 3G에서 4G로, 4G에서 5G가 되면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3G, 4G까지

는 기존의 망에 투자해서 사용하는 형태였다면 5G는 네트워크 설계를 통한 인프라만이 유일

한 길인가?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주파수 전파정책에 관여해서 들어보면 5G 시대의 

새로운 주파수 정책은 통신사들만 접속할 수 있는 시대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IoT 서비스,

차량 같은 것, 굳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안 써도 만들 수 있거든요. 과거의 통신사와 CP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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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진 판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 대립했다면 이제는 서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력해서 공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대립각으로 보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최근에 5G 관련해서 토론회 가고, 논문이랑 외국 잡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40대 이상의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

외로 20대나 10대로 내려가면 5G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0.01 나노

초를 다투면서 게임을 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는 이동통신을 통해서 실시간 게임을 하기 어

려웠어요. 대부분 고성능 PC에 WI FI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무선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

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20대들은 중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10-20대는 게임을 기

반으로 하는 SNS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동

시에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은 게임대로 네트워크, 유튜브가 돌아가야 해요. 열심히 영상 돌리

면서 다시 SNS에서 채팅을 해야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되어야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최근에 500만 원짜리 게이밍용 노트북은 어마어마한 성능이에요. 거기에 5G를 물

리면 되는 거예요.

5G 자가망은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에 의미가 있어요. 스마트팩토리는 특정 단지를 이뤄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공장에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의료 단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용망으로 5G 망을 이용

한 의료기기들은 오래 걸려요. 자가망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게 그런 자가망에서 5G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구역 내

에서 돌아다닐 때 자가망을 5G로 구축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WI FI 릴레이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5G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수요라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초기 

단계의 5G 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5G만 생각하지 말고, 상용망만 생각하지 말고

요. 그걸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규제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각을 더 넓힐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수요가 많고, 40대 이상과 10-20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전통적인 사람이라서 게임 생각을 못 했네요. 집에서 저희 

아들만 5G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게임을 엄청나게 해요. 5G를 하지만 저는 필요 없는 거죠.

젊은 사람과 공감해야 정책도 현실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계셨던 기업들의 매스 서비스는 사실 인프

라가 고도화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고, 예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활

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님이 잘 설명해 주신 거고, 게임과 VR 같은 것도 있

고, VR은 망 이슈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보급이 안되는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도 구글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유선망 환경이 아니면 힘들었던 

거죠. 그런 서비스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활용하게 될 겁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대부

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것을 최적화해서 인프라 자체도 안 갖는 방향으로  갈 것

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공, 디지털 

SOC를 얘기하잖아요. SOC는 기본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이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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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윤추구를 하니까 적당한 투자가 들어가고, 네트워크 자체는 적정 투자, 적정 수익 개

념을 가져가고요. 지금 통신 3사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하는 것

은 같은 비용으로 같이 경쟁해서 부가가치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고도화가 적정 투

자를 관리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 2019년에 5G 처음 시작하면서는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 올해

는 그런 불만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B2B로 시작되어야 했는데 B2C로 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은 낮은데 고가 요금

제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용한 만큼 내자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금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금제에 대한 선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런 협의회가 의미가 있는 게 사업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통

신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동시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정말 많은 통신비 부담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파수 할당 

대가라든지 비용에서 통신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파수 할당에 있어

서 적정한 비용을 내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가 내는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40%가 뭐에 쓰이는지,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통신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에 쓰이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통하신 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파수가 

공공재인 건 맞고, 정부에서 할당을 해준 거잖아요. 조 단위 액수를 받고 해주는 건데 그러

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규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와 연계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내고 나서 민영화 시켰으면 그다음부터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맞는 거

고, 주파수와 별개로 기관 통신사로 들어오게 해주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게 별개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고민해

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 (□□□) 할당한 다음에도 규제를 받나요?

◦ (△△△)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주파수는 독특한 거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나중에 

하죠.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ISP와 CP가 동

반자다. 왜냐하면 CP는 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ISP 통신사들은 당연히 통신

망에 흐를 트래픽이 필요하고, 트래픽은 곧 콘텐츠잖아요. 따라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

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통신사하고 CP하고 경쟁관계

만 부각되는 것보다 새로운 5G의 서비스 활성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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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통신사가 어렵게 영업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CP에 비하면 매출이 거의 10년 동안 22

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 CP는 서비스 하나 잘못 개발하면 망하고 담보대출받은 것으

로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 CP들하고 통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회원사들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타트업들이 통신사, 사업 부처들하고 콘택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MOU를 추진했는데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스타트업 포럼하고 얘기를 해봐

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서비스가 VR, AR, 클라우드 게임 중심으로 나와있긴 한데 각 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자마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선점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여기 나와서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을 안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케팅 비용 절감 말씀하셨는데, 2만 개가 넘는 판매점에서 종사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업체 일자리, 저희가 투자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골고루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요. 단통법 시절에는 단말기를 비싸게 사나 싸게 사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

입 유형이나 단말 형태,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풀 서비스 드라이브 오토가 나오고 했잖아요. 스타

링크 2만 개 넘게 쏴 올릴 거거든요. 지금 한 400-500개 올라가 있는데 굳이 5G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통신서비스 900불인가로 국민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통신사가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다. 텔레콤을 떼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스타트업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언택트 IR이라고 해서 통신사 10개사하고 스타트업하

고자 하는 분들하고 도움 주고 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3사도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 기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이게 사실은 5G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사업체를 추천하고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기관들,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

습니다.

◦ (△△△) 5G 활성화는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5G 활성화

를 위한 요건들을 나눠본다면 네트워크, 콘텐츠, 단말기, 이용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네

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건 일괄적으로 통신사의 몫이 큰 부분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레거시 서비스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용량 트래픽

을 유발하는 다양한 융합 서비스도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감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 이슈라든지, 각종 5G 고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ISP, CP 간의 새로운 형태의 conflict들이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도적으로 누구 말이 맞고 틀리다 할 수는 없는 자리지만, 콘텐츠 사업자와 ISP 사

업자 간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모델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정부가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냐, 이건 사업자에게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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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두기보다 위원회 및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성능이 뛰어나니까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고, 이용자도 말

씀해 주셨고요. 저는 네트워크 투자 부분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협력

의 장을 마련하느냐가 5G 활성화의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 앞서 킬러 콘텐츠 5G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상과학 관련된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보면 거기 다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다 현실화되어 갔고요. 어릴 

때는 제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지 몰랐죠. 그런데 5G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얘기

하면 어쩔 수 없이 걱정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제도와 충돌

할 수밖에 없고, 기존 산업들과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아지는데 과감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자유롭게 해보라고 하는 생

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작은 나라라면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산

업 발전의 세계로 가는데 너무 기존의 틀로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

사합니다.

8)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가 12월 7일 월요일에 진행

되고, 3분이 발제하실 예정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논의된 내용을 통해서 좋은 정책제안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에는 이용자 중심적인 소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

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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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 ’20. 12. 7.(월) 13:00~17:00

◦장소 : 코너스톤스페이스(화상회의 병행)

◦참석자

� (전문가) 서강대 홍대식 교수(위원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연세대 오병철 교수, 성신여대 심선영 교수, KAIST 최

문정 교수,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 연세대 최난설헌 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세종 장

준영 변호사

    ※ 불참: 호서대 곽정호 교수, 고려대 이희정 교수 

� (소비자 단체)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불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왓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넷플

릭스

�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 불참: 과기부

2) 개회사

◦ (○○○)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5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온

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회의는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정리된 회의록을 통해

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처음 두 시간 동안은 사업자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션을 하고 그 후에 전문가 위원들이 따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앞

에 2시간 동안은 사업자 위원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성엽 교수님,

최난설헌 교수님, 성신여대 신선영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이성엽 교수님

이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허위 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최근 방심위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3) 주제 발표 (전반부)

[발제 1]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주요 이슈 (이성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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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뒷광고

◦ 개념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에 나오는 허위․기만적 광고에 대한 이슈하고 향후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뒷광고에 대

한 유명인이라고 하죠. 소셜 인플루엔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SNS나 유튜브 등에 광

고를 하면서 협찬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표기하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표기하는 부분을 뒷광고

라고 표현합니다. Hidden advertisement.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 형식이나 내용

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됩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활용해서 상품을 마케

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표에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

하는 경우에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65%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 시청자의 84%가 인플루언서 콘텐츠

를 통한 상품/서비스의 정보에 대해 추가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76% 정도는 

정보를 획득한 후에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마

케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 채널 별 영향력

�마케팅 채널별로 영향력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과 2019년 거의 유사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이 상위를 점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 현황

�실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의 582개 게시글을 검토해보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

히는 사례는 174건으로 29.3%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인스타그

램이나 카카오스토리에 비해서 이해관계를 밝히는 비중이 더 낮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해외 규제사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

련되는 건 FTC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지침을 2019년도에 발

표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상품의 추천 및 홍보를 할 때 브랜드와 관련이 있으면 브랜드와의 

관계를 공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브랜드와의 금융, 채권, 채무겠죠. 고용,

개인, 가족관계 등 어떤 관계라도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공개 방법은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경쟁 당국인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에서 인플루언서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에 발

표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전적 지원, 인센티브 혜택, 무료로 제품 제공 등 어떤 형태의 보

상을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으므로 태그, 링크, 추천, 보증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가이드라

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CMA가 소셜미디어의 추천, 고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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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추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

스타그램에서 특정 상품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대가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뜨게 한다거나 광고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광고 게시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입니다.

◦ 국내 관련 지침

�국내에서도 미국, 영국과 비슷하게 20년 6월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표시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천 보증의 정의 및 유형, 이해관계를 공개하

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공개 원

칙 등을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적절한 표시와 부적절한 

표시의 예시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문구 생략,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 고정 댓글에 표시하는 것

은 부적절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주요 issue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

우는 인스타그램 뒷광고 관련된 동의의결 사례에서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이 시정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주의 경우 광고 

제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로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입장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국회에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뒷광고 방지를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는데 자율규제 형식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Ⅱ. 라이브 커머스

◦ 개념

�라이브 커머스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실시간 동영

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데 최근에 COVID를 비롯해서 비대적인 

접촉이 강화되면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규모 유통 업체도 이 라이브 커머

스 대열에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외현황

�중국이 상당히 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 

시장 규모가 2017년 대비 50배, 한화 규모로 161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 경우 주요 플레이어들이 제품 공급처, 플랫폼,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정도가 생방송 도중 충동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31% 정도가 위조품

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일부 유명 스트리머의 불법․탈법 등이 사회적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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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현황

�국내도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티비 홈쇼핑과 달리 실시간 댓글로 소통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수수료가 기존 쇼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

는 3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도 이 라이브 커

머스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 규제사례

�중국이 올해 6월에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선택이나 제품 품질에 관한 정보, 기존의 광고법과 

소비자 권리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issue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주요 이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영역이나 범위에 관한 문제라

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고 판매자만 책임을 지

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송출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어도 VOD 형태로 남아있지 않아서 위법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

운 부분이 있습니다. 티비 쇼핑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규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란도 있고요. 혹자는 라이브 커버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전

체적으로 티비 쇼핑 포함해서 간접광고나 협찬고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Ⅲ. 결론

�최근에 국회가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서비스 안정화 수단, 시행령까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CP의 경우에

도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통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

정위도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화에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론적 근거는 여

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불법 콘텐츠

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플랫폼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플랫폼이 과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구분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나 

이용사업자 한쪽에만 지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플랫폼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정하려는 의향이 있을 수 있

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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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 혹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에는 사전규제 영역까

지 넘보는듯한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급적 사전

규제의 도입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미디어나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

제는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방향성 속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성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이슈인데요. 관심들이 많으

실 것 같은데 먼저 사업자 위원들 중에서 이 이슈에 관여되어 있거나 동향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규제나 자정작용 동향

은 어떤가요?

◦ (구글코리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도 그런 정책을 채택하

고 있고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에게 동영상의 간접광고, 스폰서십,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업로드하기 전에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저희 내부 정책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체크 안 하면 저희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되고요. 교수님께서 플랫폼의 규제를 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사견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이상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정책을 넘

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유료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내서 무조건 삭제 처리해라” 이

렇게 가면 검열 이슈가 나오고 표현의 자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집행하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

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이런 일들이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

문에 정책을 새로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성엽 교수님 

발제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법이 결국 자율 규제 근거를 시사한 거죠?

◦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지 광고법이나 이런걸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니까 플

랫폼 사업자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하느냐? 그 문제 같아요. 표현의 자유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 몇 가지 입법이 있긴 했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규제 도입이 

필요한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보다 관심도 많고 토론할 수 있는 주

제인데 최난설헌 교수님께서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발제 2]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및 프라이버시 문제 (최난설헌 교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최난설헌 교수입니다. 좋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및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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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 문제입니다. 저는 경쟁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 경쟁 이슈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는데 그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이슈가 관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기업 결합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한 사업자를 인수하는 과

정에서 빅데이터 경쟁 과정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점에

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보유가 지배적 플랫폼에 의해서 일어날 경우 고객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유인이 될 수 있으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내용들을 살펴봐

야 한다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말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 초대형 양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덕분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료로 제공받는 등 혁신이 촉진되

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초대형 플랫폼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구축하

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고 관심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래서 일부 플랫폼들과 관련된 조사 및 어느 정도의 법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관련 경쟁평가는 기업 결합 심사에선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결

합 과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기업을 굉장히 거액을 지급하면서 인수하는 모습들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쟁 당국들이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 상응하여 이런 사업자들의 전략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뿐 아니라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에도 기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

표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들, 경쟁이슈와 관련해서 논의해볼 부분들, 집행 영역

에서의 동향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이슈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관련해서 법정책 집행 개선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 빅데이터의 일반적 정의

�빅데이터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사지침에서는 빅데이터를 정보자산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은 대규모, 고속성,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빅데

이터에서 빅이라는 부분이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성, 즉 여러 가지의 다른 종류의 데이

터들과 신속하게 수집․분석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

근 들어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용어를 의미하는 대표 영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의도 점점 확대 정

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의 기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 시장의 변화 등은 생활의 편이를 도모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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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경쟁

이슈보다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그 이후 처리 과정 프로세스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데 저희 경쟁법 영역에서는 경쟁법적으로 우려가 있을 만한 사항들

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차원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된 관심을 2015

년, 16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고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적 자산

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선정한 몇몇 거대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

비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하여 시장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아니면 소비자에게 차별적

인 대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들이 우려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연방거래위원회나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논

의를 시작했고 OECD 차원에서도 2016년도에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Ⅱ.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에 미치는 효과 

◦ 빅데이터 활용의 친경쟁적 특성

�소비자로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정보나 상품의 혁신 서비스 등 굉장한 편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재의 유사한, 무료 서비스로 제공받게 되었고요.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

게는 유용한 정보들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반대 측에 있는 업체 등에게 수수료 등의 

것들을 받으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죠. 시카고 등 가격 이론에 따르면 경쟁 법적 관점에

서 약탈적인 가격 설정이 아닌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

된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고 아주 박한 마진이라고 

하더라도 약탈적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평가가 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의 활용이라든지 데이터 자산의 현금화 그 자체는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데이터의 수집과 현금화를 제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종례의 가격이

론에 따르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품질과 혁신의 향상에도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용자의 검색량과 

고유한 빅데이터의 양이 클수록 검색 요청에 가장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떤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서비스, 질병과 관련된 그런 예측 가능성이

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빅데이터의 반경쟁적 특성

�한편, 반경쟁적인 특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우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진

입장벽의 형성 부분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여 사업모델

을 돌리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데이터를 자산으로 여기게 되고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

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될 유인을 갖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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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점하고자 사업 전략을 추진하는 사업자일수록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진출하려

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수직적 통합 

등이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분야에서 데이터와 자사 관련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에도 경

쟁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소규모, 신규 사업자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의 데이

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쟁사업자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신규 사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갖고 있지 않

다면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는 시장이 동태적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력(Market Power)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는 전

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

폼을 통한 양면 시장 내지는 다면시장적 특성을 가진 온라인 시장에서는 피드백 순응 메커니

즘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기존의 업체, 시장을 선점한 거대 사업자와 사실상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오는 피드백 순환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인데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면 그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혁신이 있으면 더 많은 고객이 유인됩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거대 플

랫폼들이 지위를 유지 내지는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피드백 현금화 순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현금화한다는 것인데요. 중간에 맞춤형 광고를 통

한 수익 창출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가 촉진이 되고, 서비스 품질 향

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 유인이 다시 더 초래된다는 순환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더더욱 발전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초첨단의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순환 

메커니즘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순환구조 과정을 보시면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맞춤 광고를 

통한 수익 향상 등이 플랫폼 위치를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구조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초래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 및 새로운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연관 

사업의 독특한 비용구조와 사업자들이 추구하게 되는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로 인하여 

시장집중이 초래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가

능성이 당연히 있었는데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서 순환 구조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쟁당국의 집행 결과만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경

쟁 당국이나 사법부가 이용자의 데이터가 진입장벽을 구축한다고 본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9, 2020년에 미국 하원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나왔고 데이터를 대

량으로 확보한 기업에 대한 주요 유력 정치인들의 정책방안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우려에 대해서 좀 강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글 등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

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중개하는 업체도 아니어서 봉쇄 효과를 인정한 사례를 찾

기 어려웠다는 거죠.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실제 현실에서 어떠한 데이터 관련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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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있어서는 종래 우리가 목도한 상황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동태적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기조로 하는 경쟁법 집행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

니다.

Ⅲ.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문제와 빅데이터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고객이 꼭 구매해야만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목록 정도로도 고객의 정보 내

지는 잠재 고객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가 갖는 성격이 비경합재이기 때문에 데

이터 중개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은 기존의 

다른 것들과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 이슈로 보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

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배제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는 

신규 사업자들이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까 봐 그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

론적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구매를 함으로써 기존 플랫폼 

사업자에 필적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신규 사업자는 제3자의 

데이터만으로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셋과 동일한 양과 질의 데이터 축적이 불가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 인증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이미 광범위한 사용자층에게 무상으로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중개인과 경쟁

업체로선 접근이 불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관련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랑스나 독일의 경쟁 당국이 발표한 

공통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역할이 중요한 경제 부문일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고,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경쟁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중

요한 시장에서는 선도 사업자가 제대로 견고히 할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제한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퇴출 압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데이터 관련 반경쟁적인 행위 유형․예시로서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의 가능

성이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배제적 행위가 가능하고, 가격 차별 등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배제적 행위는 자사 데이터에 대한 타사의 접근 거부 및 차별적 허용, 독점적 계약 

체결 및 끼워팔기, 이런 것들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이슈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지금의 논의보다

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등을 활용한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 반영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한계수익의 증가를 가져다주고, 플랫폼 사업자는 더

욱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 

및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Ⅳ.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의 적용 

◦ 프라이버시 문제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의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전 단계까지

는 제가 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상당 

부분 착취 남용과 관련된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법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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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품질의 하나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라이버시 보

호가 경쟁의 비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

랫폼과는 달리 검색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 

약간의 차별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

진 플랫폼들의 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지배

력을 가진 플랫폼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낮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낮은 프라이버시 수준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경쟁 당국이나 여러 규제 기관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정황도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들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인데 사업

자들로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경우에 데이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수익에는 부정적인 영

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과점 시장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경쟁 하에서 개인 데이

터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

라이버시 옵션이 불충분하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려

들이 반영돼서 독일 경쟁 당국에 의해서 약관과 관련된 문제로 풀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 경쟁법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입 부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경쟁법보다는 소비자

보호법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분들이 더 다수에 속하

고 있고요.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 중에서 프라이버시 등 비가격적인 요

소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격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저해될 수가 있고 여러 다른 법제랑 상충되는 중복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여겨

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프라이버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가 중요한 

비가격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 차후 경쟁법의 적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각이나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

비스 품질 저하와도 직결될 수 있고 가격 상승과 유사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경쟁 포착으

로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페이

스북 사례에 있어서 FTC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착취 남용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에 소비자 이익의 훼손 증거가 없다면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법 

위반의 결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이론에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판단하는 입장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주요 경쟁 당국이나 경쟁국 커뮤니티가 취하고 있었다

면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비자 후생 기준을 비

판적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 후생 기준도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연구에서나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어느 정

도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맺음말

�맺음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빅데이터 이슈 논의가 한창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법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경쟁 당국들이 조

심스럽게 가이드라인이나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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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 뒷받침되는 연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고요. 빅데이터 이슈는 경쟁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나 데이터 보호 관련 법

제들과의 상호 논의 과정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

각이 됩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경쟁 과정에 있어서의 보호도 우리가 좀 한창 깊게 생각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4) 전체 토의 (전반부)

◦ (△△△) 감사합니다. 방대한 분량인데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최난설헌 교수님

과 같이 경쟁법이 전공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경쟁법적으로 바라보는 게 상대

적으로 최근에 일입니다. 사업자분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누가 많이 보유하고 수

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요. 그게 과연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

면 합니다.

◦ (○○○)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도 데이터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순환구조를 통해서 지배

력을 확장시키고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저장․프로세스 하는데 비용이 옛날보다 굉장히 싸지기도 했고, 과거 

데이터들은 그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많

이 갖고 있어도 그게 아주 큰 경쟁력 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못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

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

나 큰 진입장벽이 되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구글코리아)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거 같

기는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수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사용자

가 몰릴 것이고, 얼마든지 데이터를 모아서 쌓아가면 데이터가 점점 커지겠죠. A라는 사업자

가 성공했다고 해서 B라는 사업자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품질 데이터가 중

요한 것이지 양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정말 좋은 데이터는 사실 공공 데

이터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당연히 정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공공

데이터를 여러 사업자들이 민간 섹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놔주면 그 데이터 갖고 

누구든지 혁신을 일으킬 수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쪽으로 정책을 집중해서 인프라를 갖

춰놓으면 데이터 독점이니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좋은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저희 같은 사업자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학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모든 것이다. 데이터만 있으면 사

업화하고 또 사업모델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경영학 하시는 분들을 보면 “데이터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는 어떤가요? 여기 계신 네이버나 카카오, 왓챠도 OTT 중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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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잘하는 걸로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절대적인가? 그런 것

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통신사가 데이터가 많지 않은가요?

◦ (KT)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신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명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막상 통과되고 나서 보면 가명 

처리된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거나 움직이기

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사업자들이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

진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느끼기에 여전히 규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보가 많아야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질의 정보를 

갖고 있어도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명 정보가 돼야만 쓸 수 있습니다. 가명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리스크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대부분은 법이 무섭

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검토하게 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타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자가 느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됐지만 아직

은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 (△△△) 가명 정보 얘기하셨는데요. 데이터라는 게 결국 식별성이 없더라도 그걸 가지고 추

론할 수 있는 양질이면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가명 정보도 법적으로 가명 정보 

처리를 하고 결합할 때도 결합 경비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용도도 제한되어 있잖

아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쓸 때는 익명 처리를 한 걸 쓰거나 아니면 

익명 처리가 안 되어있는데 막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 제

약이 있다고 해도 많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통신사들이 그

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불확실성 때문에 못쓴다고요.

◦ (KT) 통신사는 아무래도 다른 인터넷 플랫폼 업체보다 규제도 상당히 세고 관련된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조만 돼도 3% 가하면 엄청난 거죠. 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은 관련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이지만 개인정보는 관련 매출이 사실상 모든 사

업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가명 정보 처리 하나가 터지면 전체 매출에 대한 리

스크가 있어서 통신사업자는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이러

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담이 많은 거죠.

◦ (○○○)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공감하시는 건가요?

◦ (KT) 통신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자는 모르겠습니다.

◦ (□□□) 직관적으로 봐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할 때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라는 것을 느

낄 수가 있거든요. 추천이나 검색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잘 해주니까요. 그런데 통신은 그런 

거 잘 못 보겠어요. 서비스 개발 능력은 있는데 데이터 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더 크게 보셔

서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곳은 어떠

신가요? 리스크를 똑같이 느끼지만 데이터 처리를 잘 하시는 건지,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

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나요?

◦ (△△△)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쟁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만능의 약처럼 디지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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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경제에서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주셨

는데 프라이버시와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실제로 연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

요. 예를 들어주셨던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사건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의 

문제로 세금 부과를 받은 거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팩터라이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데

이터 변수들을 만들어 예측하면서 광고에 사용을 한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이건 GDPR에서 

말하는 관리나 절차적 문제, 투명성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인종보호법상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쟁법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로 부정론 쪽

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논거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성엽 교수님 발제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방송제도 개선 추진 방안에서 논의가 됐

던 사항이긴 한데 유튜브 크레이터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는 Ofcom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은 ODPS라고 Ondemand Program Service Provider 관점에 특정한 크리에이터를 방송사업

자처럼 봐서 표시 광고를 방송법 비슷하게 규제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방

송법이 시청각 미디어법처럼 수평적 규제 체계적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와 유사한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 (○○○)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경쟁법에 있어서는 “비가격적 차원

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부정론이 더 우세하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관련 내용들이 검토된 건 기업 결합 관련 케이스

에서 먼저 다뤄졌고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제를 기업 결합에서 허용하느냐? 승

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논제로 다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당국이 검토한 

결과, “기업 결합 승인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직은 부정론이 더 우세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론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가장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사건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것

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개인 정보들을 이용한 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소비자를 거래 당

사자로 보고 거래 관계에서 불충분한 내용들을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건네준 부분에 있어서 

규제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약관을 수정하고 제재를 내리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법원 단계입니다. 최고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착취를 했다는 거죠. 착취 남용의 일환으로서 본 것이라고 

보여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을 텄다고 한다면 관련 케이스 분석부

터 시작해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가 더 심화되면서 어느 순간은 긍정론이 더 

우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경쟁 당국이 판

단했다고 해서 그게 명확한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 

상황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의 편향성 관련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온 사례를 보면 아마존 채용에서 서류심사를 인공지능이 하니까 데이

터의 편향성 때문에 남성 공학자들을 더 선호해서 불평등이 가중됐다거나, 구글 포토에서 흑

인 여성이 고릴라로 분류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다 

해외 사례인 거예요.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있

을 텐데 수면 위로 안 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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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처럼 데이터의 공개, 해외 사례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 자체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시도해보니까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고, 구글 포토는 일반인들이 사

용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미국 경우는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독립적으로 분석해서 보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

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다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업계는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기 때

문에 편향성 문제는 좀 적을 수 있는데, 추천 시스템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하는데 정확성

을 높이다 보면 대부분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쓰는 거랑 모르면서 쓰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진한테는 어느 정도 비

식별화된 데이터를 요청하면 분석해 보고 논문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한국에도 있어야 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 네이버, 카카오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텐데 애

로점이랄까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분석 틀을 만든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양질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잖아요. 그것의 확보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들었어

요. 외국에서도 데이터 접근 얘기 나올 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제거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고도화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해서는 개방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

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쓸 텐데 데이터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네이버) 발제하신 것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논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른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독점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는 상당 부분이 짐작하는 단계고요. 편향, 왜곡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

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조차도 아직까지는 짐작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함수로 치면 F입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논의 이런 것들

이 X를 누가 누구한테 준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무슨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

런 쪽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실상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데

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공간에서 F

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를 옮기고 했을 때 넘겨준 

쪽도  데이터로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도 그렇고 AI

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 이슈에 오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

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사실 이론적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었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선영 교수님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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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 발표 (후반부)

[발제 3] 알고리즘 경제의 신규서비스와 정책방안 (심선영 교수)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경영학과 심선영 교수입니다. 앞서 논의했던 이슈들이 제가 발제할 내용

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X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기 힘

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알고리즘이 에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 경제라는 제목으로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향하고 우려되거나 파생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들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U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니 혹시 산업계에서 보시기에 보충해야 되거나 괴

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경영학 안에서도 MIS를 하는 사람이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활성화를 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Ⅰ. 알고리즘 경제

◦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절차적으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자동화되

니까 transaction cost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transaction이 많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

보의 유통․사용․활용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베네핏을 창출해낼 것이라는 거죠. 베네핏의 

종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정교해진다고 할까요? 보다 customization이 된 서비스, 맞춤화

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 알고리즘 기반 신규 서비스

�최근 신규 서비스는 디지털 안에서만 제공되던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대상에 디지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제한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을 다 가정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고 기술론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

즘 이코노미를 넘어서서 최근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고 나오는 표현 중에 ADS economy

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D가 decision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나 과정 절차

가 미리 디파인 되어서 자동화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은 어려운 게 판단이고 의사결정인 

거잖아요.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decision making 자체도 알

고리즘에 의해서 해결이 나거나 적어도 human decision making을 facilitate를 충분히 도와주

고 서포트, 대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관점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동화됐을 때 무엇을 우려하느냐? 사용자들을 한쪽에 바이어스 시킨다거나 선택의 폭을 제한

하게 되고 그것 들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ADS

economy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신규서비스 사례들

�알고리즘 경제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이라던가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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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의 어떤 굿즈, 물품의 거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래 자체를 자동화 시키기도 하지만 

거래 대상을 추천해 준다거나 프라이싱 자체를 자동으로 알고리즘 해준다거나 이런 많은 신규 

서비스가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decision making이 자동화되는 다

양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파생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이슈들이 고려되고 

있고요.

Ⅱ.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이슈들 

◦ 주요 이슈들

�양쪽의 이슈는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고 어떤 규제나 움직임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

고 합니다. 다른 교수님께서도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다가 아니다. 이건 도구이고 

재료이지 않느냐. 그걸 활용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보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도 

경영학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동화되고, 글로벌 IT 기업에 

의해서 선도되어 오픈되고 나면 누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무엇의 경

쟁이고 무엇에 대한 확보냐, 데이터 확보에 대한 이슈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시스템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서비스 내용 자체가 완전히 자동화되는 경우가 

있고, pricing이 자동화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큐레이션과 프라이싱의 알고리즘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데이터의 중요성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ANN MODEL의 프로토타입이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 보면 

인간의 뉴런을 연결하듯이 동그란 게 인공 뉴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아웃풋이 

서비스로 나올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가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연결선에 대해서 웨이트를 크고 적게 줄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향,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죠. 그러다 보

니까 아무리 AI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충

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 My Data사업

�마이 데이터 사업 통해서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항상 데이터의 

유통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가 컨트롤딕트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메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개인이 원하면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있지만 전송을 원하는 제3자에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먼저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요즘에 machine readable data, machine learnable data라고 하죠. 데이터 활

용을 사람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할 거니까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기계가 아웃풋을 학습할 수 있는 형태, 파일의 형태, xml이나 규정화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systemic 하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느냐? 그런 이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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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고민을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데이터 반경쟁 관점에서 case by case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자들과 통신, 금융, 의료도 될 수 있겠죠.

결합을 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My Data 사업관련 법규

�데이터 3법 개정하면서 유럽의 데이터이동법에 해당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 

관리업, 이런 것들이 신용정보법 안에서 개정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개인신용

정보에 확대된 게 아니라 신용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

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요.

◦ 2019 My Data 실증서비스 선정관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들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적용된 

건 신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 소유기관

에게 강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매일 가는 동네병원에 나

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한이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국내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냐? IBM 왓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료에서도 정확한 진단율을 보이

면서 암에 있어서는 진단이 90% 이상 전문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광고도 많이 하고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국내에 도입을 해서 써보면 초기에 의사와의 일치율 굉장히 낮게 나타났거든

요. 갑자기 왓슨이 왜 이러냐? 왓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왓슨이 먹은 재료에 문제가 있었

던 거죠. 국내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확대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

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터 들어가면 그만큼 퍼포먼스를 못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훌륭

하더라도 데이터가 퀄리티,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국내 환경에 맞는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개방, 활용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Ⅲ. ADS & 이용자 보호 측면

◦ 자동화된 서비스-Curation

�데이터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다양한 알고리즘 서비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좋기만 하냐? 그렇

지는 않겠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섭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고 정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

추천 서비스잖아요.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제공하지만 내가 좋아할 것만 노출해 주기 때문에 

필터 된 뉴스, 콘텐츠, 버블 안에서 갇히게 되는 문제를 걱정하죠. 그래서 광고나 콘텐츠를 넘

어서서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Lemonade 기업에서 보험상품까지도 자

동으로 제공해 주고요. 보험료 청구하면 인공지능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3초 만에 지급을 해주

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AI Curation의 사례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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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가격결정� Digital Cartel

�또 하나 제가 자동화된 서비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Digital Cartel입니다. pricing이라

는 게 커머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 이슈 중에 하나고 마케팅 4P 중에 

하나잖아요. 단일 가격에서 개인의 페이를 최대한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Dynamic pricing이라

고 해서 개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하는 지불의사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바꿔가면

서 끌어오자는 게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문제

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디지털이 담합을 하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카르텔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카르텔의 종류를 보면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단

계가 있습니다. 상대방 것을 모니터링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동일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parallel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프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디지털 담합이 일어나면 기업이 미리 동일 

가격을 하라고 설정해두지 않아도 AI가 운영을 통해 경쟁상황보다는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가 

Profit이 maximize 된다는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건 AI의 단점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

거나 증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연구에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응과 관

련하여 고객 입장에서도 거대 구매팀과 같은 Algorithmic consumer 집단을 만들어서 디지털 

카르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컨슈머 집단의 대

응이 카르텔에 맞춰서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논의 수준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 것이

라 생각합니다.

Ⅳ. 관련 정책 및 대응 방안

◦ algorithm Watch’s Policy Recommendation on ADS

�우려하는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디시즌메이킹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움직임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알고리즘 와치에서 말하고 있

는 여러 가지 policy recommendation 중에서도 핵심은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인데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지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C에서 발

표했던 7대 알고리즘 규정에서도 핵심은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였던 것 같습니다.

1)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EU)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시장법, 이런 것들이 자율경쟁법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도입 목표 규정하고, 규제개시 영향평가를 거쳐서 공개의견 수렴도 진행이 됐고,

내년에 introduce 될 것이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순수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한

다거나 알고리즘 자체를 견제하는 목적만 있다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메가 플랫폼들에게 대응

하려는 목적에서 접근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알고리즘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만은 없다는 차원에서 DSA, DMA가 transparency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두 가지 정

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나 추천 시스템 같은 것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광고를 보여주게 되었고, 왜 이 광고에 노출되게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influence나 discriminate를 유도하고, 이것을 누가 의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까

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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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US)

�미국에서도 2019년 1월에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국에서 AI 관련한 레귤레이션 가이드가 있었고 

transparency 항목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기

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 fairness, bias, discrimination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

다고 논문에서 봤습니다. 논문을 보면 미국은 각 주법과 contradict 될 때는 주법을 더 우선으

로 하겠다는 여지도 있고요. 유럽보다는 덜 적극적인 기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미국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방관자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알고리즘 감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알고리즘 와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criteria나 process를 수립해야 한다”. 특

히 이용자의 입장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지 감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제

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이 있느냐의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것 같고요. 관련된 

논문의 내용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 재산권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침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알고리즘 레귤레이션

이 강화될수록 patent 같은 것들이 산업에서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들도 문헌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4) 알고리즘 리터러시

�자동화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들을 많

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레귤레이션, 가이드라인, 어드바이스, 코디네이션 

역할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법보다 independent 센터를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볼 만한 레코멘

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법적 지위와 책임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accountability 관련하여, 알고리즘 자체를 단순한 툴로 볼 때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지위라든지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elligent agent로 볼 때는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냥 툴로 보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EU에서 전자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적이 있고

요. 과거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비즈니스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 전체 토의 (후반부)

◦ (□□□)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법제에서 이슈가 될만한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

해 주셨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AI 법제 정리방안도 내놓고 AI 윤리기준도 내놨거든요. 이 

분야가 많은 이슈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탑다운 사고를 하게 돼요. 아래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게 현안인지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서 바로 내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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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을 드린다면 통신 사업자 쪽에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통신 사업자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인증

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졌다고 보는데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럼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신업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라든지 제안점이라고 보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아까 디지털 마켓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윤리기준할 

때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는데 바로 법의 영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사

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법이 대체로 보면 기술발전에 뒤졌거든요. AI 쪽으로 

오면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앞서가고 있는 점은 없지 않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개발자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ADS Automated Decision System이라고 하셨는데 automated가 의미 해석이 재미있을 것 같

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automated고 XAI가 블랙박스겠지만 코딩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Automated가 아니거든요. 개발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긍정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이 코딩해놓은 

것에 의해서 작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코딩을 했을 때 코드가 길 경우에는 10만 줄이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소프트가 만든 윈도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이유는 코드가 길

어지면 프로그래머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테스

트를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버그리포트를 받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프로그래머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도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고리즘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모르고 저지른 건지는 또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던 것은 “intelligent agent로 이게 바라볼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라고 교수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연구 결과라든지 의견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포인트는 알고리즘을 

사전적으로 define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모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싱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스탠포드대에 법 정보학을 하시는 제리케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근거로 소개해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콘셉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

고 하면서도 실체에 대해서는 막연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

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법적인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책임을 지운다고 할 때 

그 책임의 대상은 결국 거슬러 가면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단

순하게 사용된 툴로만 본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알고리즘이 Automated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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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결과에 네거티브 포인트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소유한 기업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활용을 재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뉴콘셉트라 정

확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지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시

면 추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저도 생각들을 말씀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님으로 인해서 되게 이슈화가 됐고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복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칙이 생기기 전에 컨센서스처럼 적어도 인간은 복

제하지 않는다는 기술의 상한선이 정해졌었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

렵지만 적어도 기술이 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다양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생각이 많지만 말씀

을 잘 못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전문가 세션이 있는데 10분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위원 토의

◦ (△△△) 오늘 주제가 어려운 쪽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방통위와 얘기를 했

는데요. 광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데이터나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는 진흥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방통위가 AI나 데이터, 이런 쪽에서 어

떤 역할을 찾을 것인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들었는데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방통위는 기존에 있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서비스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관련 

발표를 아까 들었었는데 따로 진행되는 게 있으신가요? 인플루언서 광고라든지 라이브 커머

스는 티비 홈쇼핑과 겹치잖아요. 방송 쪽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 (○○○) 언론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있고, 홈쇼핑 규제와 사용자 이슈가 있습니다.

◦ (□□□) 점검 차원에서 넣으신 거죠? 오늘 3가지 발표를 들었는데 뒤 광고, 라이브 커머스 

광고와 다른 두 주제는 맥락을 달리하는 거여서 논의를 어디에 집중시키는 게 좋을지 생각

해 본 거고요.

데이터, AI 이슈를 할 때 뭘 캐치프레이즈로 할 것인지 최근 인공지능 윤리를 보니까 휴머니

티를 내세우더라고요. 사람을 편리하게 하려고 시작한 건데 거기에 의존하고 종속되고 끌려

다니고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우려에 그칠 것인지,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대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 (△△△)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통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말

씀하셨잖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아닌 것 같고, 인공지능 하드웨어도 그렇게 결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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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수집 방법에 있어서 인공지능 알고리

즘의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

년 무렵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 네트

워크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활용해야 

될 데이터들이나 알고리즘을 전부 다 하나의 하드웨어 집어넣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기에 때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에 데이

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캐리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내부에서 센싱 하는 정보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는 완벽한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주행에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주 오거나 옆에 지나

가는 차량들과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도 포함돼서 운영이 되어야만 진정한 인공

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

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 인공지능 하드웨어에서 활용될 데이터의 소유권, 개인적인 

통제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과 관련된 부분, 네트워킹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데이터 문제는 사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소유

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가 민법상으로도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 관한 데이터인가?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A의 것만은 아

니라는 거예요. A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데이터를 B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가공해서 활용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A의 소유권에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A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역시 A에게 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지배권을 전통적인 단독 소유의 문제

로 다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의 관계, 즉 A와 B의 공유로 다룰지, 아니면 전체

적인 퍼블릭 도메인에다가 놓고 모든 인류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

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회의록에 보면 잘 정리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못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 (□□□)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되는 분야여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먼저 뒷광고와 라이브 커

머스 관련해서, “유튜버나 입점사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플

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해 보여요. 그

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사건들이 

리얼하게 벌어지고 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경쟁법 관점에서 들여다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

시는 것을 들으면서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봤는데 주로 민간 데이터를 위주로 말씀을 하셨

던 것 같아요. 저는 공공 데이터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접근이 좀 다르다는 부분

에서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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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수당 중에 조정훈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데이터 상품화를 해보면 좋겠다” 하

는 의견을 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상품에 관련되어 있

는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들

도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쪽 분야의 비즈니스도 만들어질 수 있

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범위가 되게 넓어

요. 예를 들거나 분류를 해서 접근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융,

의료 정보, 일반 통신에 관련돼 있는 정보라든지요. 그러면 얘기의 논의 구조가 조금 더 쉽

게 풀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범위가 넓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알고리즘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함유돼 있던 의미들이 굉

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내부적인 기술적인 요

소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것을 

처음 설계할 때 설계자의 의도, 편향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문제없이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에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네이버에서 했던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오픈을 한다든지,

공공이 개입을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을 만들게 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이슈들은 마이너 한 부분으로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분야인데 잘 들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 (△△△) 오늘 주제들이 다 굉장히 핫하고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문제는 

자율 규제가 선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자율 규제로만 끝나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사후 규제로써 법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 자율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뒷광고도 논란이 된 이후에는 표시

도 강화되었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문제

로 접수가 되거나 소비자가 불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은 아직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방통위 영역과 

공정위 영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평적 규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구멍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방통위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

각이 들었고요.

데이터의 독점 관련 문제를 시민사회에서도 공부하면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요. 저는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독점화가 되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 앱 

같은 경우 데이터 독점이 됐을 때 데이터 집중이라고 하자는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지난주 

토론회 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들이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플랫폼의 소유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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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저는 결국은 다 같이 만드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부

분, 저는 그런 이익들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딜

리버리 히어로 같은 곳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데이터의 부분

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플랫폼에 사업주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입점되어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요. 수집된 데이터들이 플랫폼에만 귀속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진입장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기업의 관점에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진흥 정보로써 

‘소비자 권리 장전’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안

전성, 신뢰성, 투명성, 개인 정보, 자기통제권이나 책임성,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같은 것들

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 (○○○) 오늘 주제들이 너무 큰 이슈들이고, 정답이 잘 잡히지 않는 이슈라 평소에 고민이 

많은데요. 라이브 커머스와 뒷광고는 명확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서 추천 보

증 지침을 너무 상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규제의 

구체성이나 명확성도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규제가 너무 앞서가

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지켜봐

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빨리 가이드나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 잡는 것도 규제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 보면 기존의 

서비스들 융합되면서 기존의 규제가 있는 부분들과 없는 부분들이 혼재되어 이걸 과연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알고리즘 경제도 그렇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법안들도 공정위에 나

와 있고, 또 방통위, 중기부 이런 데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연 나와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예상하고 고려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규제들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돼서 작동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시장에서 기술과 서비스

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엔 아주 강력한 사후 규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벌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넣어야 되냐?에 대해서 논의할 때 보통 중간

에서 매개자인데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인

식 가능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이 생기면, 플

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특성과 혜택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식 가능성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는 전략

을 펼치기도 하고요. 지금 논의하는 단계에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을 예측

하거나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면 규제나 입법과 관련된 논의 및 집회는 한 템포 늦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잡혔을 때 필요하다면 사후 규제로 집행을 하고,

사후규제가 부족하다면 한 템포 늦게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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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해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통 3사가 작년 19년 기준 매출액의 

합이 42조 원 정도인데 위반했을 때는 42조 원에 대해서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이통 3사 빅데이터 관련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

거든요. 그런데 42조 원에 대해서 과징금 최대 액수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됐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와서 개인정보 소비자들은 전

부 다 개인정보법 적용받는데 이번에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My Data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전폭적인 재량권을 줘서 통신사업자도 정보를 전송할 의

무가 발생했는데 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광범위하게 설정해서 100개 이상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절충해서 한 36개 정도 됐는데 신용정보가 아닌 가입자 정보랄지 납

부수납 정보랄지 소액결제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정보사항

들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에서 양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지 않겠나, 소비자보호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는 지배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점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

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가령 구글에서 유튜브, 크롬 이런 것들을 강제 매각

하게 한다든지요. 페이스북이 SNS 관련해서 다 인수합병했지 않습니까. 왓츠앱이랄지 인스타

그램이라든지 그런 영역에 분할 명령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

국에서도 지배적 위치에 있는 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

이 있습니다. 경쟁자 제거 목적의 M&A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위원

회 관련 법령에서 반영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내 사업자들이 테

슬라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정보의 수집, 활용, 가맹 

정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는 세부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적

용하기 어려운 법적 지위가 있어서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를 받고 있어

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저도 관심이 있던 분야라서 간략하게 이슈별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규범적으로 이용자로 분류되는 부류에서 이루어진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성․사행성․음란성

과 가짜뉴스 등이 이용자단에서 촉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부분을 법적

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통해 해

결하려는 방식이 여태까지의 국회 및 부처 등에서 논의 과정이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과

감하게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교수님의 얘기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용자단에서 향후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규제 관점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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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과연 기업의 빅데이터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이 계속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도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정보보

호법상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제도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사업자에 대해 자신

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통째로 이동해 달라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즉, 이제 신용정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업자가 요구할 시 통째로 줘야 해요. 따라서, 신

용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및 향후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될 상황에

서 기업의 빅데이터 범위에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신용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 외에 해

당 회사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축한 플랫폼의 기술적 경쟁력을 통해서 부가가치로 창출한 

그 외의 데이터들은 전송요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의 빅데이

터 범위에 포함되겠지만, 그 이외에 정보주체들이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까지 빅데이터에 포

함시켜 논의해야 할 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빅데이터 경쟁력을 논할 때 과연 

이용자 자체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신들의 역량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식별 

가능성이 없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명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데

이터를 빅데이터로 해야 할지에 따라서 검토하는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고리즘 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자동화 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주체

의 설명요청권이라든지 이의제기권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AI를 통해서 기업이 평가를 

하고 산출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관여시켜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 이용자가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구조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그러한 권리를 어

디까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Data ownership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오너십과 물건 규정 개정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앞에 나와있는 사람이 저 같기는 한데요. 저는 독점적인 권

리를 주자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작권처럼 독점적 권리를 줬을 경우의 

폐해가 일반적 데이터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논의 발표를 하고 나면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처럼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성질인 것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과 같은 형태로 유일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한 자체 데이터가 더 이상 복

제․변경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치 물건과 동일한 형태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이동되는 경

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라면 저는 소유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런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익을 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부정적이고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 오너십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생각하는 오너십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법상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내 데이터라

고 말할 때 정도의 관념인데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실현해 주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

는 계약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너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적 접근 방식

이 되게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장해 주려면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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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예를 들면 워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정해진 게 너

무 없으니까 저는 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켜보자 또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요. 하나씩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정교한 형태의 법이 구성되지 않을

까? 하는 게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 오너십이었던 거고요. 저는 물건 개념을 물건의 객체로서

만 보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주장이었던 거고요. 국회의원님이 많이 발의했는데 제 의견

이 상세하게 반영됐던 게 20대 국회 때 김세현 의원님이고요.

다음으로 라이브 커머스, 몇 가지는 기존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나

올 테고 동영상이나 콘텐츠 기반으로 커머스가 결합되는 형태가 생겨날 텐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홈쇼핑처럼 구현하자는 분도 계시고 전형

적인 전자상거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중간 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보면서 자율규제를 촉

진시켜보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은 같은데요. 방송

통신과 커머스의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평적 규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야 되

지 않을까 싶고요. 방통위랑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법을 진행 중인데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

면 안 될까 싶어요.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형태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이슈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는 작업이 진

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과정 중에서 AI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권리, EU 22조 같은 규정이 필요는 한데요. 자동화된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된 

처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효과, 작용이 개인한테 주어지는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전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규제해서 다루는 게 적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완전 자

동화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을 받아보면 순수 개인정보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시각에 따라

서 규제의 정도라든가 정보주체나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EU에 있는 것처럼 Not to subject거든요. 자동화에 딱 맞지는 않지만 

걸리지 않을 권리, 따르지 않을 권리 같은 건데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들이 부여된다

면 거부권, 이의제기권, 재처리 요구건, 추가처리 요구건, 아니면 데이터를 일부 배제하라든

가 이런 식의 다양한 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다양하고 자동화된 처리 맥

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법 관

련하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왜 검토하지 않았던가? 문제의식

을 저도 처음 갖게 됐습니다. 되새겨 봤는데요. 경쟁 제한성 위주로 판단을 하는 영역들이 

매우 넓기 때문에 먼저 시장 협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

장에 있어서의 경쟁 제한성, 경쟁 구도 안에서 사업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사업자 간에 데이

터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사업 영역 시장을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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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내용들도 최근에 저희 분야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EU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경쟁총국을 맡고 있

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보학회

에서 했던 세미나 중에 데이터 이동, 데이터를 블록화해서 판매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영학과 

교수님과 수학과 교수님께서 같이 연구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복구와 

키를 일정 데이터 소유권자 아니면 신뢰를 받는 기관에 주고, 차분 정보처리 방식을 통해 보

호할 수 있는 망을 친 채 블록화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는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그런 것이 빠르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고려를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 간

의 기업 결합이 있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SNS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와 

메신저 시장에서 유럽권을 거의 석권하고 있던 기업 간의 결합이었는데 결국 승인됐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훨씬 더 자세히 들어봤겠지만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승인됐다고 보고요. 그 과

정에서 EU 개인 정보 감독관은 경쟁 제한성이 없더라도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 결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멘트도 내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반향이 크지

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구

에 대한, 누구로부터 나온 데이터냐의 문제와 누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축적될 수 있게 했

느냐의 문제는 구분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데

이터의 형태가 될 수 있게 기여를 한 사회학자들의 컨트롤 미션 이런 것들도 인정돼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주권에 대한 고민은 정교화될 필

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업자분께서 가명 

정보에 대한 페널티가 강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활용될 수 있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너무 빠르게 규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는데요. 개인적

인 입장에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더 열어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사후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한 페널티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

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베네핏을 막

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규제적인 우려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

출에 방점을 두고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소감입니다. 이상입니다.

8)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에 소화하기 힘든 주제를 3개나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

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협의회가 올해 한 것들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소개해 주시겠

습니까?

◦ (○○○) 그동안 회의에 응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5회차까지 회의한 내용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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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메일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최종 

보고서 정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예전에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간담회도 갖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상황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 마치겠습니다.


